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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의 세제개편은비교적 원론을 지키려는의지

를 보여주었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과거 같으

면 선거용 세제로 얼룩덜룩해졌을 것이나, 이번에는

초연한자세를지키려는노력이돋보인다.   

이번개편은「세부담의구조」를 바로잡는것과「준

수비용」을 줄이는데에중점을둔 것으로보인다. 

전자(前者)의 의미에서 조세지원을 대폭 축소·정

리하였는데, 그간 방만하게 풀린 공적자금으로 인해

예상되는 재정적자의 해소와 점증하는 재정수요를 충

당하기위해불가피하기도하겠지만, 조세제도의원론

적인 시각에서도 손을 대어야 할 부분이다. 비과세·

감면 등의 조세지원이란본질적으로 세부담의 형평을

저해하는 것이기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지원을 통

해 보편적인사회적이익의생산을유도한다는효율의

논리로정당화되는것이다. 그러나현행의조세특례제

도를 들여다보면 합목적성이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것이 허다한데, 이번에 상당부분 정비되었다. 가령 1

세대1주택의소유자가상속한 주택을양도할경우양

도소득세를비과세하는현행제도는 자신의의지와무

관하게생긴소득이라서과세하지않는다는, 조세부담

의 원리와는 연결지을 수 없는 한국적 온정주의에서

비롯된것으로전혀당위성을설명하기어려운제도이

다. 이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한 것은 납세자의 불만은

크겠지만소신있는입법이다. 

세금을 내자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시간

을 내어 세무서를 가야하고, 기타 유·무형의 이른바

「준수비용」이 든다. 이 돈은 세수와는 무관하게 소모

되므로 적을수록 좋다. 아담 스미스는 징세의 경제성

을 조세원칙의 하나로 설명하였고, 같은 세금에 준수

비용이얼마나드느냐를가지고세제의세련도를논할

정도로 준수비용은 세제의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세

제에는 준수비용을높이는 요인이 꽤 많다. 이번개편

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준수비용의 절감에 많은 배

려를하였다는점이다. 정부발표에서「납세자의편익」

을 제고하였다고하는것들이이 부류에속한다.   

하지만 조세지원의과감한 정리를 주저하고 적당한

타협에 그치는 등 불만스러운점도 꽤 있다. 한 예로,

기업이어음으로결제한금액과현금으로결제한금액

을 비교하여 전자를 초과하는 후자의 0 . 5 %를 세액공

제해 주는 현행 제도는 기업이 왜 어음을 발행하는지

그 실정을 생각하지 않고 만든 것이라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효과는기대할수 없는제도임에도불구하고

이를0 . 3 %로 축소하는데에그쳤다. 

우리세제에는 세부담의 원리를 근본적으로왜곡시

키는제도가적지않은데, 이에개혁의손이미치지못

한 것도 흠이다. 가장심각한 것은양도소득세제로서,

부동산 양도소득의 기준시가과세원칙은 2 0년이 넘게

우리 세제를 왜곡시켜 온 주범인데, 이를 바로잡으려

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란 실

제의 소득을 찾아 과세하는 세제임은 설명을 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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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공리(公理)이지만, 부동산양도소득과세에있어서

는 기준시가를원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예외로 하고

있다. 실지거래가액을적용하는경우는납세자가원하

는 경우(소득세법 제6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단기매

매, 미등기자산의양도등 정부가 차단하고 싶어 하는

거래들이다. 실지거래가액과세가불리한 경우 납세자

가 실지거래가액과세를 선택할 리가 없으니, 이 제도

는 일반적으로기준시가과세가실지거래가액과세보다

유리하다는 현실을 전제로 깔고 있다. 결국 소득세법

은 부동산양도소득을다른소득에 비해우대하는결과

를 용인하고, 당연히 양도소득의 과세원칙이 되어야

할 실지거래가액과세를정부가원치않는거래의 징벌

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는결론에이른다. 

조세이론상으로는자본이득을과세대상으로삼아서

는 안 된다는 이론도 있으니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보

다 우대한다는것 자체를탓할수는없다. 그러나양도

소득을 우대하는 현행 세제가 자본이득과세의 이론에

관한소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데다, 오히려부동산

양도소득과세는 토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특수

한 사정상중과세를하는것이일관된 정부방침이었음

을 상기하면결과적으로양도소득을우대하는현행세

제는기이한모습으로비추어질수밖에없는것이다. 

당초 기준시가과세는 실지거래가액을 밝혀내기가

어려워 고육지책으로채택된 것이고보면, 기준시가과

세란 납세자의 부정직과 과세당국의 편의주의가 적절

히 타협한 산물이어서 매우 부도덕한 세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던 시절에도 대부분의

납세자가정직하지못한탓에예외적 과세방법인기준

시가과세가 현실적으로는 일반적인 과세방법으로 사

용되었다. 기준시가를원칙으로하는지금과 실제적인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가 같더라도 무엇

을 원칙으로 하고 무엇을 예외로 삼느냐는 것에는 중

대한차이가 있다. 실지거래가액을원칙으로함으로써

우리의 부동산양도세제가 부담의 형평성에 있어 정론

(正論)에입각해 있다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는효과

가 있고, 정부가의지와능력을갖출경우언제든실질

거래가액을 추적하여 과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게권위와신뢰를보이는것이다. 

양도소득과세에 관해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유는 최근 6억원 이상의 주택양도에 대해서만 실지

거래가액과세를 하겠다는 정부발표를 보고 부동산양

도소득과세가한층더 왜곡되고있다는생각이 들어서

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커다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양도소득세제가 이같이 조세정의를 비틀어 놓고 있는

상태를 2 0년 이상이나 방치하는 것은 분명 입법의 게

으름이아닐수 없다.  양도소득세제부문의개혁을다

음 세제개혁의제1과제로삼아야할 것이다.  

세부담의구조적모순을제거하기위한제언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우리의 부동산양도세제가 부담의 형평성에 있어 정

론에 입각해 있다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고, 정부가 의지와 능력을 갖출

경우 언제든 실질거래가액을 추적하여 과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권

위와 신뢰를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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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의 건전성·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金 珍 洙 선임연구위원( j i n s k i m @ k i p f . r e . k r )

Ⅰ. 논의의 배경

현재시행되고있는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는경영안정을위한지원, 투자촉진을위한지

원, 기술·인력개발에대한지원, 재무구조개선및 구조조정을위한지원, 지역간균형발전

을위한 조세특례, 중소기업지원내국인에대한지원등 그기능이매우다양하다. 

이처럼현행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는내용이매우복잡할뿐 아니라지원의대상이한정

됨에 따라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1 )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는 경제개발

과정에서그 규모와대상이지속적으로증대되어매우방만하게운영됨에따라복잡하게될

수밖에없었다. 개별조세지원제도의실효성에대한정밀분석을통하여 불요불급한제도를

지속적으로정리해나가지 않는다면지원의항구화를막기어려우며결과적으로제도가 산

만해지게되는것이다. 조세지원의항구화와신규지원의난립을방지하기 위해서는조세지

원제도의효율적인운영과관리가필요하다. 그러나산업의발전과경제환경의변화에따라

정부는지원대상을지속적으로변경해야한다는 어려움이있으며, 중소기업입장에서는빈

번한세법개정으로인해지원제도를제대로이해하기어렵다는문제점이있다. 더구나지원

대상이아닌중소기업입장에서는형평성에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지원대상의확대를 요

구하고있는실정이다.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1) 이러한문제점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실시한실태조사( 2 0 0 1 )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현
안
분
석
( 1 )



재정포럼 7

중소기업경영의건전성·투명성·효율성제고를위한세제개편방안▶▶

본고에서는이러한 문제점들을고려하여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는방

안을모색해 보고자한다. 기존의제도를 수정·보완하는방안으로는중소기업조세지원제

도의실효성을제고하기어렵다고판단하고, 근본적으로중소기업경영의건전성·투명성·

효율성을제고함으로써산업구조의고도화와국민경제에이바지하도록하는방안을제시하

고자한다.

Ⅱ.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1. 중소기업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매업등 동 조항에 규정된사업을영위하는중소

기업에 대해서는2 0 0 3년 1 2월 3 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소득세 또는법인세를

감면함. 

●수도권내 내국인중에서소기업및 지식기반산업영위중소기업: 20%

●수도권외지역에서중소기업을영위하는내국인: 30%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영위중소기업: 10%

- 기업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2 )

●내국기업이구매대금을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결제하는방식으로결제하는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로지급하는경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이용하여지급하는경

우에는2 0 0 2년1 2월3 1일까지결제금액에대하여동방법에의한결제금액에서구매대금

을 지급하기위해결제한약속어음의금액을차감한금액의0 . 5 %에 상당하는금액을소

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함(당해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의10% 한도) .

조세지원의항구화와신규지원의난립을방지하기위해서는조세지원제도의효율적인운영과관

리가필요하다. 그러나산업의발전과경제환경의변화에따라정부는지원대상을지속적으로변

경해야한다는 어려움이있으며, 중소기업입장에서는빈번한 세법개정으로인해 지원제도를제

대로이해하기어렵다는문제점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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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전자상거래에대한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3 )

●전자입찰방식을통하여 재화및 용역을 구매하고, 전자결제망을이용하여대금을 지급

하는경우에, 2003년1 2월 3 1일까지의 구매분에대해서는 그 구매대금의 0 . 5 %에 상

당하는 금액을소득세 또는법인세에서공제함(당해과세연도의소득세 또는법인세의

10% 한도) .

- 중소기업의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환급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

●중소기업이2 0 0 2년 1 2월 3 1일 이전에종료하는과세연도에있어서소득세법제8 5조의

2 및 법인세법 제7 2조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이발생한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소득에대하여과세된소득세액또는법인세액을한도로계산된금액을환급

신청할수 있음. 

- 최저한세우대(조세특례제한법제1 3 2조)

●최저한세 적용에 있어서 대기업은 과세표준의 1 5 %를 산출세액으로 하며, 중소기업은

1 2 %를적용함으로써우대함.

- 수입금액증가등에대한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 2 2조제2항: 대기업과공통적용)

●부동산임대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거주자로서2 0 0 3년 1 2월 3 1일까지신용카드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의한수입금액이직전연도보다증가한경우소득세에서증가

금액의5 0 %에상당하는세액을공제함.

●또는사업장별전자상거래수입금액의2 0 %에 상당하는금액이그 사업장의총수입금액

에서차지하는비율을그 사업장의사업소득에대한종합소득산출세액에곱하여계산한

금액에상당하는세액을공제할수있음.

- 세액공제액의이월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 4 4조: 대기업과공통적용)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세액공제제도에 의한

공제를 받지못한 경우, 4년간(기술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7년) 각 과세연도의 소

득세또는법인세에서이월공제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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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합리화적립금적립의무배제(조세특례제한법제1 4 5조)

● 당해 사업연도이익금처분에있어서일정한공제세액이있는내국법인은당해공제세액

에서농어촌특별세를차감한금액을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적립해야하나, 중소기업은그

대상에서제외함. 

- 분납우대(법인세법제6 4조) 및접대비손비인정우대(법인세법제2 5조, 소득세법제3 5조)

●납부세액이1천만원을초과하는중소법인의경우법인세분납이가능한것은물론분납

기한을4 5일 이내로우대
2 )

함. 

●접대비의손비인정에서도대기업이1 , 2 0 0만원을기준으로하는데 비해중소기업의경

우에는1 , 8 0 0만원으로우대하고있음. 

- 원천징수세액납부특례(소득세법제1 2 8조) 및사업소세감면(지방세법2 4 9조)

●상시고용원이1 0인 이하인소규모사업자는반기별납부로변경이가능

●종업원수가5 0인 이하인중소기업에대해서는사업소세종업원할을, 사업소의연면적이

3 3 0제곱미터이하인경우에사업소세재산할을면제함.

- 부가가치세납부세액우대(부가가치세법제2 6조제2항)  및경감(조세특례제한법1 2 5조)

●간이과세자
3 )

에대해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우대하여적용함
4 )

.   

●1 9 9 8년 연간공급가액이1억 5천만원 미만이면서성실신고과세기간현재6월 이상계

속사업을영위한성실신고사업자에대해납부세액을경감함
5 )

. 

2) 일반대기업은3 0일이내

3) 공급대가가4 , 8 0 0만원미만인개인사업자로2 0 0 0년7월1일부터시행

4) 납부세액＝당해과세기간의공급대가×대통령령이정하는당해업종의부가가치율×1 0 0분의1 0

5) 최초2과세기간은초과과표에대한산출세액, 다음2과세기간은초과과표에대한산출세액의5 0 %를경감.

현재시행되고있는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는경영안정을위한지원, 투자촉진을위한지원, 기

술·인력개발에대한지원, 재무구조개선및구조조정을위한지원, 지역간균형발전을위한조세

특례, 중소기업지원내국인에대한지원등그기능이매우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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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의투자촉진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제4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에규정된중소기업은2 0 0 3년 1 2월 3 1일 이전에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에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려는 투자준비금을사

업용자산가액의2 0 %까지손금계상가능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설비등의 자산에 2 0 0 3년 1 2월

3 1일까지투자하는경우에는투자금액의3 %에 상당하는금액을그 투자가완료한날이

속하는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함.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 4조) 

●생산성향상을도모하기위한특정시설에2 0 0 3년1 2월 3 1일까지투자하는경우에는그투자

금액의5 % (대기업의경우는3 % )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하도록함.

●중소기업이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에투자하는경우투자금액의1 0 %를공제함.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 5조의2 : 대기업과공통적용)

●에너지절약시설에2 0 0 2년 1 2월 3 1일까지 투자하는경우에는 당해투자금액의1 0 %에

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함.  

- 특정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 5조 : 대기업과공통적용)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 2조에 규정하는 시설에

2 0 0 3년 1 2월 3 1일까지투자하는경우에는그 투자금액의3 %에 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

또는법인세에서공제함.

- 임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 6조 : 대기업과공통적용)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 3조에

규정된투자금액의1 0 %를 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투자가이루어지는과세연도또는

투자가완료된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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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인력개발에대한지원

- 연구·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 0조) 

●대기업의 경우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그 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소급하여4년간발생한연구·인력개발비의연평균발생액을초과하는경우, 그초과하는

금액의5 0 %에 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할수있음.

●중소기업의 경우는 위의 방법과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 5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소득세 또는법인세에서공제하는 방법중에서

하나를선택할수 있음.

- 기술이전소득등에대한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1 2조)

●중소기업이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또는기술을2 0 0 3년1 2월3 1일까지취득하는

경우에는취득금액의1 0 % (대기업의경우는3 % )에상당하는금액을그과세연도의소득세

또는법인세에서공제할수있음.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제9조: 대기업과공통적용)

●2 0 0 3년1 2월 3 1일이전에종료하는과세연도까지연구및인력개발등에소요되는비용에

충당하기위하여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때에는, 당해과세연도의수입

금액에일정률(부품, 소재산업, 자본재산업및기술집약재산업인경우5%, 기타산업3 % )

을곱하여산출한금액의한도내에서당해과세연도소득금액계산시손금에산입가능함.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대한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

●중소기업이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위한출연금을지원받아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

등에투자하는경우에는당해투자금액을손금에산입가능함.

4. 재무구조개선및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간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제3 1조)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을제외한중소기업간통합으로‘소멸되는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통합후‘존속하는법인’에양도하는경우, 존속법인에대하여이월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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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른취득세·등록세를면제함(동법제11 9조 및제1 2 0조) .

- 법인전환시양도소득세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제3 2조 : 대기업과공통적용)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사업을영위하는거주자가사업용고정자산을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의하여제조업등을영위하는법인으로전환하는경우양도소득세의이

월과세적용받을수있음.

- 주주등자산증여시법인세등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4 1조 : 대기업과공통적용)

●법인이주주등으로부터1 9 9 9년 1 2월 3 1일 이전에자산을무상으로받은경우로서일정

한 요건을 갖춘경우에는당해자산가액은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 이를

익금에산입하지않음. 

- 위탁기업체의주주의자산증여에대한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4 1조의2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규정에의한수탁기

업체가동법 제2조제5호에규정한 위탁기업체의주주로부터2 0 0 0년 1 2월 3 1일 이전에

자산을무상으로양도받은경우로서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는, 당해자산가액은당해

사업연도와당해사업연도종료일이후3사업연도기간의익금에산입하지않고, 그다음3

사업연도의기간에그균등액이상을익금에산입함.

5. 지역간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수도권외지역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 3조)

●수도권내에2년이상계속하여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이수도권

외의지역으로이전하여2 0 0 3년 1 2월 3 1일 이전에사업을개시하는경우, 이전후 최초

소득이발생한그 다음과세연도로부터3년간100%, 그후 5년간5 0 %의 소득세·법인

세가감면됨.

- 공장의지방이전시양도소득세등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 0조: 대기업과공통적용)

●대도시권내에서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이지방으로이전하기위하

여당해공장의 대지와건물을2 0 0 3년1 2월 3 1일까지양도함으로써발생한양도차익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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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당해양도차익에서이월결손금을차감한금액의범위내에서익금불산입가능함.

- 법인본사의지방이전시양도소득세등의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 1조 : 대기업과공통

적용)

●수도권내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 법인이 수도권외지역으로이전하기위하여 당해

본점및 주사무소의대지및 건물을2 0 0 3년 1 2월 3 1일까지양도함으로써발생한양도차

익에대해서는, 당해양도차익에서직전연도이월결손금을차감한 금액범위내에서 익

금불산입가능함.   

- 지방이전기업등의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6 2조: 대기업과공통적용)

●대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

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그 이전 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 2 0 0 0년 1 2월 3 1일까지 투자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 0 %

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완료일이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또는법인세액에서공

제함.

- 법인공장, 본사의지방이전시임시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 3조의2 : 대기업과

공통적용)

●과밀억제권역내에5년 이상계속하여공장시설, 본점또는주사무소를두고사업을 영

위하던법인이공장시설의전부또는본사를2 0 0 2년 1 2월 3 1일까지수도권이외의지역

으로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하거나공장또는본사를 신축하여이전하는 경우로서, 부지

취득일로부터3년이내에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하는법인은 5년간 100%, 그다음5년

간5 0 %의법인세액을감면함. 

- 농공단지입주기업에대한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6 4조 : 대기업과공통적용)

●2 0 0 3년 1 2월 3 1일까지인구 2 0만 이상의시 이외의지역에위치한농공단지에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영위하는법인, 또는동일한지역에위치한개발촉진지구및지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입주하여사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에대해서는최초소득발생

한 과세연도및 그다음과세연도부터5년간소득세액및법인세액의5 0 %를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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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공장의지방이전시취득세및 등록세면제(지방세법제2 7 4조, 제2 7 5조 : 대기업과

공통적용)

●대도시에서법인의본점, 주사무소및공장을지방으로이전하는경우당해사업을계속영위

하기위해2 0 0 2년1 2월3 1일까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등록세가면제됨.

- 중소기업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지방세법제2 8 0조)

●중소기업 사업영위의효율화를 목적으로 조성되는 중소기업협동화사업단지용 부동산,

중소기업진흥공단및 산업단지관리공단이중소기업자에게분양,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

해취득세및 등록세면제및재산세및 종합토지세5 0 %를경감함.

6. 중소기업지원내국인에 대한 세제지원

- 중소기업지원설비에대한손금산입의특례등(조세특례제한법제8조)

●내국인이사용하던시설을 2 0 0 3년 1 2월 3 1일까지 중소기업에무상으로기증하거나시

가보다낮은가액으로양도하는경우, 기증한설비의가액또는설비의가액에서양도가

액을차감한가액을손금산입할수있음.

Ⅲ.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실효성 검토

1.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실태분석
6 )

2 0 0 1년도에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실시한실태조사에따르면중소기업에대한조세지

원제도의실제활용도는아래 표들에서보는바와같이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우선 경영안정·기술인력개발·창업촉진과관련한 세제지원제도 중 중소기업이 가장 많

이 활용하는 제도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4.4%), 법인세분납기간 연장

(28.8%), 기술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15.7%),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지방세감

면(12.2%), 기술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11.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6 )종업원5인이상 3 0 0인미만의중소제조업체중에서2 , 0 0 0개업체를무작위추출하여우편에의한설문조사를하였으며, 회

수된조사표중집계가능한1 , 1 1 3개업체를분석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세제·세정이용및애로실태분

석』,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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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재무구조개선및 구조조정지원을위한지원세제의경우감면대상에해당되는기

업의수가적어서실제이 제도의활용률은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표 2> 참조) .

중소기업의지방이전촉진을 위한지원세제의경우에도재무구조개선및 구조조정지원을

위한지원세제의경우와같이감면대상에해당하는기업의수가적어서실제이 제도의활용

률도매우낮은것으로추정된다.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세제 중 중소기업이 많이 활용하는 제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4.1%), 임시투자세액공제( 2 3 . 7 % )였으며, 그외에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10.0%),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5.4%)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준비금제도 중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

(16.1%), 기술개발준비금(10.9%) 등의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준비금제도의 경우에는

활용률이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주: 1) 조사응답업체중각지원제도에대해실제활용한업체의비율임.

<표1> 경영안정·기술인력개발·창업촉진을위한지원세제이용현황

(단위: %)

구분 활용비율
1 )

○중소제조업등에대한특별세액감면 5 4 . 4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1 0 . 9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지방세감면 1 2 . 2

○기업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 9 . 3

○기술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1 1 . 6

○기술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1 5 . 7

○기술이전소득에대한세액감면 1 . 1

○자본재산업의현장기술인력에대한소득공제 8 . 1

○법인세분납기간연장 2 8 . 8

○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환급 1 1 . 2

○중소기업지원설비에대한조세특례 5 . 3

2 0 0 1년도에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실시한실태조사에따르면중소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

의실제활용도는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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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사에서나타난조세지원제도의활용이부진한가장큰 이유는지원제도의내용과적

용방법을모른다( 4 3 . 8 % )는 것이었으며, 지원대상이아님(33.6%), 최저한세적용으로일부

만감면받음( 11.5%), 감면율이낮아감면혜택이거의없음(6.3%), 중복적용의배제로감면

이적음(4.6%), 기타( 0 . 2 % )의 순이었다.

조세지원제도활용의 부진이유중에서 지원제도의내용과 적용방법을모른다는것과지

원대상이아니라는두 가지이유를합치면전체의7 7 . 4 %를 차지하였다. 조세지원제도의내

용과적용방법을알지못한다는이유가 4 3 . 8 %를 차지한다는것은현행조세지원의내용이

<표3> 중소기업의지방이전촉진을 위한지원세제이용현황

(단위: %)

구분 활용비율

○공장의지방이전에따른양도소득세등의감면 3 . 4

○법인본사의수도권외지역이전시특별부가세감면 0 . 9

○지방이전기업등의설비투자세액공제 2 . 3

○지방이전법인본사의건물취득에대한세액공제 1 . 3

○수도권의지역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1 . 9

○법인의공장및본사의수도권생활지역외의지역이전시임시특별세액감면 0 . 6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5 . 8

○5년이상가동한공장이전시양도세의감면 0 . 9

○법인의지방이전시취득세·등록세면제 1 . 3

○공장의지방이전시취득세·등록세면제 2 . 2

<표2> 재무구조개선및 구조조정지원을위한지원세제 이용현황

(단위: %)

구분 활용비율

○중소기업간통합시양도소득세등의이월과세 0 . 5

○개인기업의법인전환시양도소득세이월과세 5 . 4

○사업전환중소기업의양도세감면 1 . 2

○사업전환중소기업의법인세등감면 0 . 9

○주주등의자산양도에따른양도소득세감면 2 . 6

○재래사업장이전에따른양도소득세감면 0 . 3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을위한양도세감면 2 . 2

○법인의재무구조개선을위한특별부가세감면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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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다양하고복잡하여이용에어려움이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또한다양한조세지원제

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3 3 . 6 %에 달한다는 것은 지원제도

가백화점식으로다양함에도불구하고실효성이미흡하다는것을의미한다고하겠다. 

또한동 조사에서는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활용도를제고하고지원효과를높이기위해

서는지원대상범위를확대해야한다는 의견( 2 9 . 6 % )이 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지원제

도 홍보 또는 교육 강화(17.7%), 감면요건의완화(15.5%), 감면율 또는 감면기간 확대

(13.0%), 신청서류또는절차의간소화(12.9%), 최저한세율인하(10.9%), 기타( 0 . 3 % )의

순으로나타나고있다. 조세지원을받지못하는중소기업으로서지원대상범위를확대하거나

<표4> 투자촉진을위한지원세제이용현황

(단위: %)

구분 활용비율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 4 . 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1 0 . 0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4 . 7

○임시투자세액공제 2 3 . 7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5 . 4

○과잉생산설비폐기에대한세액공제 0 . 4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설비투자시세액공제 1 . 5

<표5> 준비금제도활용현황

(단위: %)

구분 활용비율

○중소기업투자준비금 1 6 . 1

○협회등록중소기업의사업손실준비금 1 . 0

○기술개발준비금 1 0 . 9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0 . 7

조세지원제도의내용과 적용방법을알지 못한다는이유가 4 3 . 8 %를 차지한다는것은현행조세

지원의내용이너무다양하고복잡하여이용에어려움이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또한다양한조

세지원제도에도불구하고지원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는기업이3 3 . 6 %에 달한다는것은지원제

도가백화점식으로다양함에도불구하고실효성이미흡하다는것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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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의요건을완화해줄것을요구하는중소기업이전체조사대상중소기업의4 5 . 1 %에 달

한다는것은중소기업에대한지원제도가중소기업상호간 형평성차원에서도문제가 있음

을반영하는것이라고하겠다. 

결국이상에서언급된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실태분석결과로부터중소기업조세지원

제도의활용도가저조하다는것을알 수 있었다. 조세지원제도가너무복잡하다는것과백화

점식으로다양함에도불구하고지원대상에해당하지않는중소기업이많다는 것은향후어

떤형태로든현행조세지원제도의합리적인정비가필요함을의미하고있는것이다. 

2. 현행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평가

우리나라조세지원제도는1 9 8 0년대초반에기존의특정산업지원체제에서기능별지원체

제로전환되었다. 1970년대까지는특정산업을집중육성하기위해서특정산업부문에인위

적으로자원이 집중되도록유인하는정책을사용하였으나1 9 8 0년대부터는각 부문이나산

업에서설비투자의확장이나인력및 기술의개발등 국가적으로필요한기능을수행하도록

유인하는정책을사용하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도기능별지원을

강화함으로써조세의중립성을유지하고자하는방향을견지하여왔다. 현재중소기업조세

지원제도는기능별로다양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으며, 경영안정을위한지원, 투자촉진을

위한지원, 기술·인력개발에대한지원, 재무구조개선및 구조조정을위한지원, 지역간균

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중소기업지원내국인에대한지원등으로나뉘어진다.  

경제규모의확대와WTO 체제의출범으로특정산업부문에대한정부지원이초래하는시

장기능의왜곡을방지하고세계무역질서에부응하기위해서기능별조세지원체제는불가피

하고또한바람직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7 )

. 

그러나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실태조사( 2 0 0 1 )에서도나타난바와같이현행중소기

업 조세지원제도는내용이 복잡할 뿐 아니라 지원의 대상이 한정됨에 따라활용도가 낮다

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지원제도는경제개발 과정에서 그 규모와 대상이

지속적으로증대되어매우방만하게운영됨에따라복잡하게될 수밖에없었던 것이다. 중

소기업 입장에서는 빈번한 세법개정으로 인해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 제도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지원대상이아닌중소기업입장에서는일부중소

7) 이철인외, 『조세지원제도의실효성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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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만조세지원을받는것은형평성에문제가있다고생각하여지원대상의확대를요구하

고 있다. 

이에따라개별조세지원제도의실효성에 대한정밀분석을통하여 불요불급한제도를 지

속적으로정리해나가지않는다면지원의항구화를막기어려우며, 결과적으로제도가더욱

산만해지게될 것이다. 조세지원의항구화와 신규지원의난립을 방지하기위해서는조세지

원제도의효율적인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 개별조세지원제도의실효성에대한정밀분석

을 통하여불요불급한제도를지속적으로정리하는것은물론, 경기상황의변화나경제환경

의변화에대응하여조세지원수준이나지원대상을계속해서변경해야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특정 조세지원이 이루어진시점과 대상이 적절했는가 여부, 지원대상에게

적합한 방법으로조세지원이이루어졌는지의여부, 조세지원의관리·통제및 운영이 효율

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등에대한평가가정기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이러한평가

결과에따라조세지원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여야할 것이다. 

조세지원제도의 장기적 정책방향은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축소하

고 지원의규모를절대적으로축소하며지원의한시성을확보하여탄력적으로운영하는것

이어야할 것이다. 즉, 조세지원제도의실효성을엄밀하게검증한후 반드시필요한분야에

한해서매우제한된기한내에만운영하는효율적인체제로전환해야할 것이다. 그러나이

와 같은당위성에도불구하고정부의폭넓은시장개입, 이해당사자의집단이기심등으로

인해현실적으로지원이 항구화되고방대하게운영된다는문제점은해결되지않고있는실

정이다. 

이와같은문제를 인식하고현행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실효성을 제고하는방안을 모

색해본다면, 무엇보다도먼저다양한조세지원제도중에서실효성이없는제도는폐지하거

나 정비하는방안을생각해볼 수 있을것이다. 현행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가복잡하고지

원의대상이한정됨에따라이 제도의실효성이낮다는문제점을고려해볼 때, 단순히실효

성 없는제도를폐지하거나정비하는것만으로는문제점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어려울것

이다. 

조세지원제도의실효성을엄밀하게검증한후 반드시필요한분야에한해서매우제한된기한내

에만운영하는효율적인체제로전환해야할 것이다. 그러나이와같은당위성에도불구하고정부

의폭넓은시장개입, 이해당사자의집단이기심등으로인해현실적으로지원이항구화되고방대

하게운영된다는문제점은해결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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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소기업경영의투명성·건전성·효율성제고를위한조세지원제도의모색

1 9 9 7년말경제위기를겪으면서우리경제의체질을강화하기위해서는기업경영의투명

성을제고해야한다는견해에대해대부분의경제주체들은인식을같이하고있다. 이와관련

하여대기업경영의투명성제고못지않게중소기업경영의투명성제고도중요한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경영이투명하게이루어진다면이 중소기업이대기업으로성장해서

도경영의 투명성이확립될수 있을것이며, 이는곧 기업들의체질강화와국가의경쟁력강

화로이어질수 있을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관점에서기존의제도와는근본적으로다른조세지원제도를신설하는방안을검토

해볼 수 있을것이다. 즉, 기존의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는그대로두되, 기업경영이투명한

중소기업에대해기존의 조세지원제도와는다른제도를 마련하여지원하는것이다. 기존의

조세지원제도와새로운조세지원제도중에서어느제도의적용을받을지는중소기업스스로

가결정하도록하는것이좋을 것이다. 

새로운 조세지원제도는중소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분할에대한조세지원제

도, 중소기업경영서비스전문대행기관에대한조세지원제도로나누어검토해볼수 있을것

이다. 즉, 기업경영의투명성이확립된중소기업에대해조세지원을하는방안, 중소기업이

재무건전화를위해기업분할을원활히할수 있도록조세지원을하는방안, 그리고세무, 회

계, 인사, 마케팅, 수출대행등 중소기업경영서비스전문대행기관에대해조세지원을하는

방안을검토해볼 수도있을것이다. 새로운조세지원제도는기존의 조세지원제도와는달리

복잡하지않고단순한형태가되도록함으로써활용도를높이고자하는것이다. 또한새로운

조세지원제도는경기상황의변화나경제환경의변화에대응하여조세지원수준이나지원대

상을계속해서변경할필요가없다는장점이있다.

1. 경영의투명성이 확립된 중소기업에 대한조세지원

현행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는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 7 0억원이

상인주식회사의경우외부의감사인에의한회계감사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7 0억원미만의중소기업이더라도자발적으로감사인으로

부터회계감사를받고감사인의감사보고서상적정의견이표명된 경우그 중소기업에대해

조세지원을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 있을것이다. 이러한조세지원은직전사업연도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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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총액이7 0억원미만인중소기업들도외부감사를받도록하는유인을제공함으로써경영

의투명성을제고할수있을 것이다
8 )

.  

또한외부감사와연계하여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신용평가를받아투자또는신용대출이

가능한기업으로분류되는중소기업에대해서 조세지원과함께금융지원도받을수 있도록

하는것도한 가지방법이될 수있을 것이다. 

외부회계감사에서 감사인으로부터적정의견을 받고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 또는 신

용대출이가능한기업으로신용평가를받은중소기업에대한조세지원방안은다음의 두 가

지측면에서고려될수있을 것이다.

가. 과세이연(제1안)

우량중소기업의성장발전을돕기위해투명성이 확보된 중소기업에대해서 일정기간동

안 과세이연을해주는방안을고려해볼수 있을것이다. 즉, 일정기간동안매년과세연도의

과세소득을익금에산입하지않도록허용함으로써과세를하지않고그 기간이끝난후에익

금에산입하도록하여과세하는방법이다.

경영의 투명성이 확립된 중소기업에 대해 과세이연을 해주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같은사항에대해충분히검토해야할 것이다. 첫째, 과세이연기간을어느정도로할

것인가하는문제가있다. 투명성이확보된중소기업의과세이연기간은5 과세연도정도가

적당한것으로생각된다. 충분한지원을하기위해서는과세이연기간을7 과세연도정도로

늘릴수도있을것이다.

둘째, 과세이연기간이끝나고나서과세이연기간동안의과세소득에대해서어떻게과세

할 것인가하는문제가있다. 먼저과세이연기간종료일이후다음과세연도에과세이연된

8) 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7 0억원이상의중소기업으로서이미감사인으로부터회계감사를받고감사인의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이표명된경우에도다음에서논의할조세지원을받을수있도록한다.

새로운조세지원제도는기존의조세지원제도와는달리복잡하지않고단순한형태가되도록함으

로써활용도를높이고자하는것이다. 또한새로운조세지원제도는경기상황의변화나경제환경

의변화에대응하여조세지원수준이나지원대상을계속해서변경할필요가없다는장점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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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전액익금산입하도록하여과세하는방안을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이 방안에따

르면과세이연기간 종료일 이후다음 과세연도의세부담이 너무높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5 사업연도 동안 과세이연한 금액을 다음5 과세연도의

기간에균등액을익금에산입하도록하는방안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이렇게하면5

과세연도동안은완전히과세이연이되고그 다음해부터5 과세연도동안각 과세연도의소

득은당해과세연도의소득과과세이연된소득의2 0 %를 합한금액이되어세부담이상대적

으로낮아지게된다. 다만과세이연기간종료일이후그 다음과세연도부터5 사업연도동

안결손이 발생하는연도도있을수 있으므로이익이많이발생하는과세연도에는균등액이

상의금액을익금에산입하는것을허용하는것이좋을것이다. 

셋째, 세제혜택을받는중소기업이과세이연기간동안거래소나코스닥에상장또는등록

하는경우어떻게할 것인가하는문제가있다. 과세이연을받는중소기업이과세이연기간

내에거래소나코스닥에상장또는등록하는경우에는상장또는등록하는날이속하는과세

연도까지과세이연을받을수 있도록할 수 있을것이다. 거래소나코스닥에상장또는등록

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이후에는그 전 과세이연기간만큼의과세연도에걸쳐서

균등액이상을익금에산입하도록하여과세한다. 다만이 경우우량중소기업이과세이연을

받을수 있는기간내에는거래소나코스닥에상장또는등록을하지않을유인을제공한다

는문제가있다.

나. 세액감면(제2안)

우량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돕기 위해 투명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법대신에실질적인세제혜택을받을수 있도록세액감면의방법으로지원할수 있을것이

다. 세액감면의방법은일정기간동안매년과세연도세액의상당부분을감면하는것이다.

이방안을도입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몇 가지사항을자세히검토해보아야할 것이다.

첫째, 세액감면기간을어느정도로할 것인가하는문제가있다. 투명성이확보된중소기

업에대한세액감면기간은5 과세연도정도가적당한것으로생각된다. 충분한지원을하기

위해서는세액감면기간을7 과세연도정도로늘릴수도있을것이다. 

둘째, 세액감면율을어느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문제가 있다. 투명성이확보된 중소기업

에 대한지원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높은수준의세액감면율을허용해야할 것이다.

현재창업중소기업에대한지원내용이5 과세연도에발생한 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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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5 0 %에 상당하는세액을감면하고있음을감안할때 새로운조세지원제도의활용도를

제고하기위해서는창업중소기업에대한지원내용보다는강화된지원내용이필요할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관점에서5 과세연도기간동안매년과세연도세액의전액을면제해주는

방안도생각해볼수 있을것이다.

셋째, 세제혜택을받는중소기업이세액감면기간동안거래소나코스닥에상장또는등록

하는경우어떻게할 것인가하는문제가있다. 세액감면을받는중소기업이세액감면기간

내에거래소나코스닥에상장또는등록하는경우에는상장또는등록하는날이속하는과세

연도까지과세이연을받을수 있도록할 수 있을것이다. 거래소나코스닥에상장또는등록

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 이후에는정상적으로과세한다. 다만이 경우우량중소

기업이세액감면을받을수 있는기간내에는거래소나코스닥에상장또는등록을하지않

으려는가능성이있다.

다. 종합의견

중소기업경영의 투명성·건전성·효율성제고를위한조세지원방안으로제시된 두 가지

방안을비교해보면, 투명성이확보된중소기업에대해과세이연을허용하는방안(제1안)은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새로운조세지원제도를적용받게 되면 기존의

조세지원제도는적용을받지못하므로과세이연정도의세제지원으로는이 제도가유명무실

해질것이다.

투명성이확보된 기업에 대해세액감면을허용하는 방안(제2안)은실질적인혜택이 주어

지는것이므로과세이연을허용하는방안(제1안)보다효과적이라고판단되므로제2안을채

택하는 것이바람직할것이다. 제2안을채택함에있어서 지원의 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서

는 중소기업에대한법인세최저한세의조정이필요하다. 현재중소기업에대한법인세최저

한세의세율은1 2 %이므로특히중소기업중에서과표1억원미만으로서1 5 %의 법인세세

율을적용받는경우세제혜택이매우적다는문제가있다.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는기존의조세지원제도를대체하는제도가아니고선택할수 있는제도로

두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투명성이확보된중소기업으로서새로운조세지원제도의적용을받

고자하는중소기업은이제도의적용을받도록하고그 대신기존의조세지원제도의적용을받지

않도록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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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방법으로다음의두 가지를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최저한세의

세율을인하하는방법이있을수 있다. 최저한세의세율을인하하는방안은투명성이확보된

중소기업에국한하여고려해야할 것이아니라조세감면전반을고려하여결정해야할 것이

므로적절하지않은방안이라고생각된다. 둘째, 투명성이확보된중소기업에대해허용하는

세액감면은최저한세율을적용함에있어서최저한세와관계없이적용되는과세특례로서인

정하는방법이있을수 있다. 투명성이확보된기업에대해세액감면을허용하는경우최저

한세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과세특례로서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세액감면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하는방법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이상에서검토해본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는기존의조세지원제도를대체하는제도가아

니고선택( a l t e r n a t i v e )할 수 있는제도로두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투명성이확보된중소

기업으로서새로운조세지원제도의적용을받고자 하는중소기업은이 제도의적용을 받도

록하고 그 대신기존의조세지원제도의적용을받지않도록해야할 것이다.

2. 중소기업재무건전화를 위한기업분할에 대한 조세지원

중소기업의재무건전화를 지원하기위해서 적절한 기업분할을통하여 good company와

bad company로나누는경우세제상지원을하는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 기업분할을

통해사업간부실의이전을단절하고집중과선택에의한재무적·전략적건실화를기할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

현행세법에서는기업분할에대해다음과같은세제지원을하고있다.

○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손금산입(법인세법제4 6조)

○ 물적분할로인한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손금산입(법인세법제4 7조)

○ 분할후 존속하는법인에관한소득금액계산특례(법인세법제4 8조)

○ 등록세·취득세의면제(조세특례제한법제11 9조 및 제1 2 0조)

이와같은세제지원을받을수있는분할은다음법인세법제4 6조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 분할등기일 현재5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영위한내국법인이다음과같이분할하는

것일것

● 분리하여사업이가능한독립된사업부문을분할하는것일것

● 분할하는사업부문의자산및 부채가포괄적으로승계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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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법인(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을포함)만의출자에의하여분할하는것일것

● 분할합병의경우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이분할등기일현재1년이상 계속하여사업을

영위하던내국법인일것

○ 분할법인 또는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분할합병

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받은 분할대가의전액(분할합병의경우에는 합병가액의총합

계액중 주식등의가액이95% 이상)이주식이고그 주식이 분할법인또는소멸한분

할합병의상대방법인의주주가소유하던주식의비율에따라배정될것

○ 분할신설법인또는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이분할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

분할합병또는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을계속영위할것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4 5조의2에 의해기업구조조정협약에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

관협의회로부터승인을얻은기업개선계획또는회사정리법에의한정리계획에따라분할하

는 경우에도다음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법인세법또는소득세법상의분할에대한세제혜

택을받을수 있다.  

○ 분할등기일현재5년 이상계속하여사업을영위한법인일것

○ 분할법인의주주가분할로신설되는법인으로부터받은분할대가의전액이주식일것

○ 분할로 신설되는법인이 분할등기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분할법인으로부

터 승계받은사업을계속영위할것

○ 분리하여사업이가능한독립된사업부문을분할하는것일것(분할로신설되는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위하여 기업개선계획에정한바에 따라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영업

과 직접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적다고인정되는자산과 부채의 전부또는일부를당

해 분할법인에존속시키고분할하는경우를포함함)

○ 분할법인만의출자에의하여분할하는것일것

자산·부채의포괄승계가이루어지지않더라도예외적으로세제혜택을부여할수 있도록

규정하였던조세특례법상의이 규정은2 0 0 2년말세법개정에서폐지될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적절한 기업분할을 통하여 good company와b a d

c o m p a n y로 나누는경우세제상지원을하는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 기업분할을통해사

업간부실의이전을단절하고집중과선택에의한재무적·전략적건실화를기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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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을통하여good company와bad company로나누어사업간부실의이전을단절

하고집중과 선택에의한재무적·전략적건실화를기하려는기업에대해서 세제지원을해

주기위해서는2 0 0 2년말세법개정에서폐지될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4 5조의2와 유사

한 조문의 신설이 요구된다. 채권금융기관또는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승인을 얻는경

우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야할 것이다. 이러한과세특례의적용을받을수 있는분할의요건은 현재조세특례

제한법 제4 5조의 2에 규정된 요건으로 할 수 있을것이다. 다만 자산·부채가포괄적으로

승계되지않는경우채권금융기관또는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이러한기업분할을승인하지

않을가능성이많기때문에이 제도의실효성은높지않을수도있다.

3. 중소기업경영서비스 전문대행기관에 대한 조세지원

중소기업이외부감사를받기위해서는감사비용을부담해야하는데, 이비용부담이자산

규모7 0억원미만의중소기업에게는과중하다는문제점이있다. 과중한외부감사의비용부

담을줄여주지않는다면자산규모7 0억원미만의중소기업이외부감사를받는것을기대하

기는현실적으로어려울것이다.  

과중한외부감사의비용부담을줄여주는방법은몇 가지로고려해볼 수 있을것이다. 첫

째, 앞에서도논의한바와같이투명성이확보된중소기업에대해서는세제혜택을부여함으

로써감사비용을부담할 여지를준다. 중소기업이받는세제혜택이외부감사비용보다크거

나비슷하다면이방안만으로도충분할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을전문으로감사하는회계법인에대해서도세제지원을함으로써결과적으

로 중소기업의외부감사비용의인하를유도하는방안이다. 첫번째방안으로불충분하다면,

중소기업을전문으로감사하는회계법인에대해서는법인세세액의상당부분을감면해주는

방안이나서비스charge 등을익금불산입하도록하여과세하지않는방안을생각해볼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중소기업을전문으로감사하는회계법인에대한조세지원은다른회계법

인과의형평성문제를야기할수있을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의외부감사비용의일정부분을충당할기금을마련하여중소기업이외부감

사를받는경우그 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방안이다. 그러나이방안의 시행은쉽지않을것

으로예상된다. 기존의기금들중에서중소기업과관련한기금에서지원하거나새로운기금

을만들어서지원하는방안인데, 실현가능성은높지않다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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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세무, 회계이외의인사, 마케팅, 수출대행등의중소기업경영서비스전문대행기관

에대해서도회계법인과동일한방법으로세제지원을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세무,

회계이외의인사, 마케팅, 수출대행등의경영부문도경영환경변화에따라아웃소싱을확대해

야 하지만비용부담이과중하여실행하기가곤란하므로중소기업경영서비스전문대행기관에

대해서도회계법인과동일한방법으로지원함으로써중소기업의경영과관련한비용을인하해

주려는것이다. 

과중한외부감사의비용부담을줄여주는방법으로투명성이확보된중소기업에대해세제혜택을부

여하거나중소기업을전문으로감사하는회계법인에대해서도세제지원을함으로써결과적으로중

소기업의외부감사비용의인하를유도하는방안이있을수있다. 또한중소기업경영서비스전문대

행기관에대해서도회계법인과동일한방법으로세제지원을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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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 0 0 2년 8월2 9일 우리나라의헌법재판소(이하‘헌재’라고칭함)는부부의자산소득을합

쳐 누진세율을적용하는부부자산합산과세조항인구 소득세법6 1조
1 )

가 위헌이라는판결을

내렸다. 부부모두에게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의자산소득이있더라도, 부부중 주된소

득자에게배우자의자산소득이있는것으로추정하여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으로합산과세

하지말라는 것이다(이하‘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제도’라는 세법상 용어로 칭함). ‘주머니

돈이쌈지돈’이라는조세당국의논리를 사법부는혼인부부에대한차별이라는이유로 부인

한것이다. 

지난6월1 3일 미국하원에서는혼인세(marriage tax, marriage penalty)를완화하기위

부부자산합산과세의 위헌결정과
미국의 혼인세 논쟁

魯 英 勳 연구위원( y h r u t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1) 소득세법제6 1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또는그배우자가이자소득·배당소득또는부동산임대소득(이하‘자산소득’이라한다)이있는경우에는당해거주자

와그배우자중대통령령이정하는주된소득자(이하‘주된소득자’라한다)에게그배우자(이하‘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한

다)의자산소득이있는것으로보고이를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에합산하여세액을계산한다. 

② 주된소득자의판정은당해연도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상황에의한다. 

③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자산소득을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에합산하여세액을계산하는경우에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대하

여는그자산소득외의소득에한하여세액을계산한다. 

④ 제1항에규정하는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금액에대한세액의계산에있어서는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금액과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자산소득금액의합계액을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금액으로보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계산한금액에서

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금액과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자산소득금액에대하여이미납부한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합

계액을공제한금액을그세액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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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법개정안이통과되었고, 현재상원에서심의중이다. 미국에혼인세라는명칭의조세가

따로있는것은아니고, 연방소득세하에서부부공동납세신고를하는것이부부가각자개별

납세신고를하는것보다세금을더 내는경우를속칭하는것이다. 

세금을절약하기위한납세자의행태와이를막기위한조세당국간의공방전은세금이만

들어진이후어느나라에서나볼 수 있는자연스러운현상이다. 대부분의나라들에서개인소

득세는누진세율구조를갖고있어서, 일정기간동안의과세소득을계산하는데 있어서과세

단위(tax unit)로서의‘납세자’를 어떻게정의하느냐에따라세부담차이가크고이로인해

혼인의사결정및 부인노동력공급등 경제활동 참여자에미치는 효과가 크다. 소득창출및

소비지출의경제적단위설정은가처분소득및 부의축적에미치는경제적효과뿐만아니라

남녀동등권의보장을위한사회정책적요구사항도고려해야하는것이다. 

본고에서는최근헌재의부부자산소득합산제도에대한위헌결정의내용과그 취지를검토

하고, 미국에서현재진행중인혼인세논쟁의 핵심배경을살펴본다. 또한유럽국가들을중

심으로소득세제설계에서과세단위가어떠한의미를갖는지와최근과세단위의변화동향을

고찰한후, 향후우리나라소득세제개편에서의시사점을찾아보기로한다. 

Ⅱ. 자산소득합산제도의개요 및 헌재의 위헌결정

1. 자산소득합산제도의개요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1 9 7 4년 도입되었는데재산소득에대한과세를 강화하기위하여

종전의부동산투기억제세를폐지흡수하여토지나건물의양도차익에대하여과세하는양도

소득세를신설하고, 고소득층의자산소득에대한중과조치로한 가족의자산소득은모두주

된 소득자의종합소득과합산하여과세하는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채택한다고입법취지

를 밝히고있다. 그이후몇 차례의개정을거쳤는데, 1978년개정시에는, 종합소득중 이자

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은단순히명의에따라그 소득자를달리하여누진과세의회피

개인소득세는누진세율구조를갖고있어서, 일정기간동안의과세소득을계산하는데 있어서과

세단위로서의‘납세자’를 어떻게정의하느냐에따라세부담차이가크고이로인해혼인의사결정

및부인노동력공급등경제활동참여자에미치는효과가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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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하므로생계를같이하는동거가족으로서주된소득자의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그 배우자의자산소득은주된소득자에게그 소득이있는것으로

보아주된소득자는다른사람의자산소득에대하여도납세의무를지도록하였다. 즉, 주된

소득자뿐만아니라기타의자산합산대상가족에게도연대납부의무를지움으로써자산합산과

세의실효를거두도록개정하였다.

우리나라의소득세법은개인을과세단위로삼고있으나, 예외적으로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대하여는 부부단위로 과세하여 왔다. 즉, 거주자또는 그 배

우자가자산소득이있는경우에는당해거주자와그 배우자중 주된소득자에게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있는것으로보고이를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에합산하여세액을계산하였다.

그 취지는① 자산소득은불로소득이므로이에대하여중과세하고, ②자산의명의를위장분

산함으로써소득세의누진부담을회피하지못하도록하고자하는것이었다.

가. 합산과세대상이되는자산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소득세법제6 1

조 1항)이며분리과세되거나비과세되는소득은합산대상이될수 없다.

나. 주된소득자의판정기준

1) 원칙

주된소득자는당해연도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상황에의하여다음순위에따라판정한

다(소득세법제6 1조2항, 소득세법시행령제1 2 0조) .

① 자산소득금액외의종합소득금액이많은자

② 자산소득금액외의종합소득금액이없거나같을경우에는자산소득금액이많은자

③ 자산소득금액과자산소득금액외의 종합소득금액이모두 같을경우에는 그 중 과세표

준확정신고서에주된소득자로기재된자. 단,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주된소득자가기

재되지않을때 또는신고서를제출하지않은때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정하는자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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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자산소득외의종합소득금액이결손인경우에는종합소득이없는것으로보아자산소득금

액이많은자를주된 소득자로한다(소득세기본통칙6 1 - 3 ) .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당해과세기간중에사망하거나이혼한경우, 주된소득자의판정

은 당해연도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상황에의하는것이므로, 그배우자의자산소득은합산

하지않는다(소득세기본통칙6 1 - 1 ) .

다. 자산소득의합산과세액의계산

1) 주된소득자의세액계산

합산자산소득에대한소득세액은다음과같이계산한다(소득세법제6 1조 4항, 소득세법시

행령제1 2 1조) .

우리나라의소득세법은개인을과세단위로삼고있으나, 예외적으로자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

득·부동산임대소득)에대하여는부부단위로과세하여왔다. 

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금액배우자의자산소득금액

배우자의자산소득에대한세액감면포함

배우자의자산소득과관련된세액공제포함

배우자의자산소득과관련된가산세포함

배우자의자산소득과관련된기납부세액(가산세제외) 포함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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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세액계산

자산소득을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에합산하여세액을계산하는경우에자산합산대상배

우자에대하여는그자산소득외의소득에한하여세액을계산한다(소득세법제6 1조3항) .

2. 연대납세의무

합산과세하는자산소득에대하여는주된소득자와그 배우자가연대하여소득세의납세의

무를진다(소득세법제2조3항) .

<표1> 한국과미국의 개인소득세율체계비교(2001, 2002년귀속)

(단위: 만원, US＄, % )

X ≤1 , 0 0 0

1,000 < X ≤4 , 0 0 0

4,000 < X ≤8 , 0 0 0

8,000 < X

X ≤ 2 7 , 0 5 0

27,050 < X ≤ 6 5 , 5 5 0

65,550 < X ≤1 3 6 , 7 5 0

136,750 < X ≤2 9 7 , 3 5 0

297,350 < X

X ≤ 4 5 , 2 0 0

45,200 < X ≤1 0 9 , 2 5 0

109,250 < X ≤1 6 6 , 5 0 0

166,500 < X ≤2 9 7 , 3 5 0

297,350 < X

X ≤ 2 2 , 6 0 0

22,600 < X ≤ 5 4 , 6 2 5

54,625 < X ≤ 8 3 , 2 5 0

83,250 < X ≤1 4 8 , 6 7 5

148,675 < X

X ≤ 3 6 , 2 5 0

36,250 < X ≤ 9 3 , 6 5 0

93,650 < X ≤1 5 1 , 6 5 0

151,650 < X ≤2 9 7 , 3 5 0

297,350 < X

90(  100)

630(  700)

1 , 7 1 0 ( 1 , 9 0 0 )

4 , 0 5 7 . 5 0

1 4 , 6 4 5 . 0 0

3 6 , 3 6 1 . 0 0

9 3 , 3 7 4 . 0 0

6 , 7 8 0 . 0 0

2 4 , 3 9 3 . 7 5

4 1 , 8 5 5 . 0 0

8 8 , 3 0 6 . 7 5

3 , 3 9 0 . 0 0

1 2 , 1 9 6 . 8 8

2 0 , 9 2 7 . 5 0

4 4 , 1 5 3 . 3 8

5 , 4 3 7 . 5 0

2 1 , 2 2 2 . 5 0

3 8 , 9 1 2 . 5 0

9 0 , 6 3 6 . 0 0

9 ( 1 0 )

1 8 ( 2 0 )

2 7 ( 3 0 )

3 6 ( 4 0 )

1 5

2 7 . 5

3 0 . 5

3 5 . 5

3 9 . 1

1 5

2 7 . 5

3 0 . 5

3 5 . 5

3 9 . 1

1 5

2 7 . 5

3 0 . 5

3 5 . 5

3 9 . 1

1 5

2 7 . 5

3 0 . 5

3 5 . 5

3 9 . 1

0

90(  100)

450(  500)

1 , 1 7 0 ( 1 , 3 0 0 )

0

3 , 3 8 1 . 2 5

5 , 3 4 7 . 7 5

1 2 , 1 8 5 . 2 5

2 2 , 8 8 9 . 8 5

0

5 , 6 5 0 . 0 0

8 , 9 2 7 . 5 0

1 7 , 2 5 2 . 5 0

2 7 , 9 5 7 . 1 0

0

2 , 8 2 5 . 0 0

4 , 4 6 3 . 7 5

8 , 6 2 6 . 2 5

1 3 , 9 7 8 . 5 5

0

4 , 5 3 1 . 2 5

7 , 3 4 0 . 7 5

1 4 , 9 2 3 . 2 5

2 5 , 6 2 7 . 8 5

과표구간 누적세액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주: 한국의경우(  )의값은2 0 0 1년귀속분적용세율임.

한국

( 2 0 0 1년,

2 0 0 2년)

미국

( 2 0 0 1년)

독

신

｜

개

인

부

부

합

산

부

부

개

별

독
신
｜
세
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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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재의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본판결의 법률적 쟁점이 해당법률조항인구소득세법 제6 1조

제1항으로인하여 혼인한부부에게더 많은조세를부과하는것이헌법에위반되는지의여

부’라고 밝히고 있다. 즉,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자산소득이주된 소득자의 연간종합

소득에 합산되면 합산전의경우보다 일반적으로더 높은누진세율을적용받기때문에, 더

높은세율이 적용되는만큼소득세액이증가하게되어합산대상소득을가진부부는 자산소

득이개인과세되는독신자또는혼인하지않은부부보다더 많은조세를부담하게된다는것

이다( <부록> 참조) .

그러나, 본고에서필자가주목하는해당조문의또 다른문제점은소득귀속에관한실질과

세원칙에대한예외였다는점이다. 개인을과세단위로하는우리나라의소득세제하에서실

제 소득귀속 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자산소득을‘주된소득자’의 자산소득으로 본다는

즉, 추정한다는규정또한실질과세원칙을위배하고있기때문이다
2 )

. 

Ⅲ. 미국의혼인세 논쟁

미국연방소득세법하에서혼인한부부는일반적으로부부의총 과세소득에대해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하나의 과세단위로 취급된다. 물론 혼인부부가 각자 개별신고( m a r r i e d

separate filing)를할 수 있는선택권이있지만 세율체계및 공제등 관련세법조항이공동

신고할때보다더 많은세금을내도록설계되어있다( <표 2> 참조). 

<표2 >는 미국연방소득세법하에서부부개별및공동신고에따른세부담을비교하기위하여

적용한계세율에속하는소득을상정하여세액을산출한것이다. 예를들어, 소득3 2 0 , 0 0 0달러

본고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해당조문의또 다른문제점은 소득귀속에관한실질과세원칙에대한

예외였다는점이다. 개인을 과세단위로하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제하에서실제소득귀속 여부에

상관없이배우자의자산소득을‘주된소득자’의 자산소득으로본다는규정또한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고있기때문이다

2) 귀속에대한실질과세의원칙에대한예외는소득세법상명의자과세, 무기명공채등의이자에 대한특례, 공동사업자의소득

귀속규정이있고, 법인세법상에는법인대표자에대한상여처분규정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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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미연방소득세의부부개별및 공동신고세부담상대비교( 2 0 0 1년 귀속)

(단위: 달러)

1 3 2 , 0 0 0 2 5 , 3 0 0 4 , 1 3 3 2 8 8 , 0 0 0 2 7 5 , 5 0 0 9 3 , 7 4 2 9 7 , 8 7 4 3 2 0 , 0 0 0 3 0 0 , 8 0 0 8 9 , 6 5 6 8 , 2 1 9

2 6 4 , 0 0 0 5 7 , 3 0 0 1 3 , 0 1 3 2 5 6 , 0 0 0 2 4 3 , 5 0 0 8 1 , 2 3 0 9 4 , 2 4 3 3 2 0 , 0 0 0 3 0 0 , 8 0 0 8 9 , 6 5 6 4 , 5 8 7

3 9 6 , 0 0 0 8 9 , 3 0 0 2 3 , 0 7 5 2 2 4 , 0 0 0 2 1 1 , 5 0 0 6 8 , 7 1 8 9 1 , 7 9 3 3 2 0 , 0 0 0 3 0 0 , 8 0 0 8 9 , 6 5 6 2 , 1 3 8

4 1 2 8 , 0 0 0 1 2 1 , 3 0 0 3 4 , 4 3 5 1 9 2 , 0 0 0 1 7 9 , 5 0 0 5 6 , 2 0 6 9 0 , 6 4 1 3 2 0 , 0 0 0 3 0 0 , 8 0 0 8 9 , 6 5 6 9 8 6

5 1 6 0 , 0 0 0 1 5 3 , 3 0 0 4 5 , 9 6 2 1 6 0 , 0 0 0 1 4 7 , 5 0 0 4 3 , 6 9 4 8 9 , 6 5 6 3 2 0 , 0 0 0 3 0 0 , 8 0 0 8 9 , 6 5 6 0

1 2 0 , 0 0 0 1 3 , 3 0 0 1 , 9 9 5 1 8 0 , 0 0 0 1 6 7 , 5 0 0 5 1 , 5 1 4 5 3 , 5 0 9 2 0 0 , 0 0 0 1 8 0 , 8 0 0 4 6 , 9 3 2 6 , 5 7 7

2 4 0 , 0 0 0 3 3 , 3 0 0 6 , 3 3 3 1 6 0 , 0 0 0 1 4 7 , 5 0 0 4 3 , 7 3 6 5 0 , 0 6 9 2 0 0 , 0 0 0 1 8 0 , 8 0 0 4 6 , 9 3 2 3 , 1 3 7

3 6 0 , 0 0 0 5 3 , 3 0 0 1 1 , 8 3 3 1 4 0 , 0 0 0 1 2 7 , 5 0 0 3 6 , 6 3 6 4 8 , 4 6 9 2 0 0 , 0 0 0 1 8 0 , 8 0 0 4 6 , 9 3 2 1 , 5 3 7

4 8 0 , 0 0 0 7 3 , 3 0 0 1 7 , 8 9 3 1 2 0 , 0 0 0 1 0 7 , 5 0 0 2 9 , 5 3 6 4 7 , 4 2 9 2 0 0 , 0 0 0 1 8 0 , 8 0 0 4 6 , 9 3 2 4 9 8

5 1 0 0 , 0 0 0 9 3 , 3 0 0 2 4 , 4 9 5 1 0 0 , 0 0 0 8 7 , 5 0 0 2 2 , 4 3 6 4 6 , 9 3 2 2 0 0 , 0 0 0 1 8 0 , 8 0 0 4 6 , 9 3 2 0

1 1 5 , 0 0 0 8 , 3 0 0 1 , 2 4 5 1 3 5 , 0 0 0 1 2 2 , 5 0 0 3 4 , 8 6 1 3 6 , 1 0 6 1 5 0 , 0 0 0 1 3 0 , 8 0 0 3 0 , 9 6 7 5 , 1 4 0

2 3 0 , 0 0 0 2 3 , 3 0 0 3 , 5 8 3 1 2 0 , 0 0 0 1 0 7 , 5 0 0 2 9 , 5 3 6 3 3 , 1 1 9 1 5 0 , 0 0 0 1 3 0 , 8 0 0 3 0 , 9 6 7 2 , 1 5 2

3 4 5 , 0 0 0 3 8 , 3 0 0 7 , 7 0 8 1 0 5 , 0 0 0 9 2 , 5 0 0 2 4 , 2 1 1 3 1 , 9 1 9 1 5 0 , 0 0 0 1 3 0 , 8 0 0 3 0 , 9 6 7 9 5 2

4 6 0 , 0 0 0 5 3 , 3 0 0 1 1 , 8 3 3 9 0 , 0 0 0 7 7 , 5 0 0 1 9 , 1 7 4 3 1 , 0 0 6 1 5 0 , 0 0 0 1 3 0 , 8 0 0 3 0 , 9 6 7 4 0

5 7 5 , 0 0 0 6 8 , 3 0 0 1 6 , 3 6 8 7 5 , 0 0 0 6 2 , 5 0 0 1 4 , 5 9 9 3 0 , 9 6 7 1 5 0 , 0 0 0 1 3 0 , 8 0 0 3 0 , 9 6 7 0

1 1 0 , 0 0 0 3 , 3 0 0 4 9 5 9 0 , 0 0 0 7 7 , 5 0 0 1 9 , 1 7 4 1 9 , 6 6 9 1 0 0 , 0 0 0 8 0 , 8 0 0 1 6 , 5 7 0 3 , 0 9 9

2 2 0 , 0 0 0 1 3 , 3 0 0 1 , 9 9 5 8 0 , 0 0 0 6 7 , 5 0 0 1 6 , 1 2 4 1 8 , 1 1 9 1 0 0 , 0 0 0 8 0 , 8 0 0 1 6 , 5 7 0 1 , 5 4 9

3 3 0 , 0 0 0 2 3 , 3 0 0 3 , 5 8 3 7 0 , 0 0 0 5 7 , 5 0 0 1 3 , 0 7 4 1 6 , 6 5 6 1 0 0 , 0 0 0 8 0 , 8 0 0 1 6 , 5 7 0 8 6

4 4 0 , 0 0 0 3 3 , 3 0 0 6 , 3 3 3 6 0 , 0 0 0 4 7 , 5 0 0 1 0 , 2 3 8 1 6 , 5 7 0 1 0 0 , 0 0 0 8 0 , 8 0 0 1 6 , 5 7 0 0

5 5 0 , 0 0 0 4 3 , 3 0 0 9 , 0 8 3 5 0 , 0 0 0 3 7 , 5 0 0 7 , 4 8 8 1 6 , 5 7 0 1 0 0 , 0 0 0 8 0 , 8 0 0 1 6 , 5 7 0 0

1 5 , 0 0 0 - 1 , 7 0 0 0 4 5 , 0 0 0 3 2 , 5 0 0 6 , 1 1 3 6 , 1 1 3 5 0 , 0 0 0 3 0 , 8 0 0 4 , 6 2 0 1 , 4 9 3

2 1 0 , 0 0 0 3 , 3 0 0 4 9 5 4 0 , 0 0 0 2 7 , 5 0 0 4 , 7 3 8 5 , 2 3 3 5 0 , 0 0 0 3 0 , 8 0 0 4 , 6 2 0 6 1 3

3 1 5 , 0 0 0 8 , 3 0 0 1 , 2 4 5 3 5 , 0 0 0 2 2 , 5 0 0 3 , 3 7 5 4 , 6 2 0 5 0 , 0 0 0 3 0 , 8 0 0 4 , 6 2 0 0

4 2 0 , 0 0 0 1 3 , 3 0 0 1 , 9 9 5 3 0 , 0 0 0 1 7 , 5 0 0 2 , 6 2 5 4 , 6 2 0 5 0 , 0 0 0 3 0 , 8 0 0 4 , 6 2 0 0

5 2 5 , 0 0 0 1 8 , 3 0 0 2 , 7 4 5 2 5 , 0 0 0 1 2 , 5 0 0 1 , 8 7 5 4 , 6 2 0 5 0 , 0 0 0 3 0 , 8 0 0 4 , 6 2 0 0

1 4 , 0 0 0 - 2 , 7 0 0 0 3 6 , 0 0 0 2 3 , 5 0 0 3 , 6 3 8 3 , 6 3 8 4 0 , 0 0 0 2 0 , 8 0 0 3 , 1 2 0 5 1 8

2 8 , 0 0 0 1 , 3 0 0 1 9 5 3 2 , 0 0 0 1 9 , 5 0 0 2 , 9 2 5 3 , 1 2 0 4 0 , 0 0 0 2 0 , 8 0 0 3 , 1 2 0 0

3 1 2 , 0 0 0 5 , 3 0 0 7 9 5 2 8 , 0 0 0 1 5 , 5 0 0 2 , 3 2 5 3 , 1 2 0 4 0 , 0 0 0 2 0 , 8 0 0 3 , 1 2 0 0

4 1 6 , 0 0 0 9 , 3 0 0 1 , 3 9 5 2 4 , 0 0 0 1 1 , 5 0 0 1 , 7 2 5 3 , 1 2 0 4 0 , 0 0 0 2 0 , 8 0 0 3 , 1 2 0 0

5 2 0 , 0 0 0 1 3 , 3 0 0 1 , 9 9 5 2 0 , 0 0 0 7 , 5 0 0 1 , 1 2 5 3 , 1 2 0 4 0 , 0 0 0 2 0 , 8 0 0 3 , 1 2 0 0

개별신고 공동신고

사례 A B

소득 과세표준 세액 소득 과세표준 세액

A

B

C

D

E

F

세액

차이
세액

합계

소득

( A + B )
과세표준 세액

주: 1. 부부모두소득이있는4인가족을기준으로함. 

2. 사례 A∼F는 총소득에 대한 가정( A는 3 2 0 , 0 0 0달러, B는 2 0 0 , 0 0 0달러, C는 1 5 0 , 0 0 0달러, D는 1 0 0 , 0 0 0달러, E는

5 0 , 0 0 0달러, F는4 0 , 0 0 0달러)이고사례1∼5는A와B의소득비율에대한가정임( 1은1:9, 2는2:8, 3은3:7, 4는4 : 6 ,

5는5 : 5 ) .

3. 과세표준은소득에서인적공제( e x e m p t i o n )와표준공제를차감한금액임.

4. 주소득자( B )의소득에서3명의인적공제( e x e m p t i o n )를적용하고종소득자( A )의소득에서1명의인적공제를적용하였으

며, 인적공제금액은1인당2 , 9 0 0달러임.

5.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가아닌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가정하였으며개별신고시표준공제금액은각

각 3 , 8 0 0달러, 공공신고시표준공제금액은7 , 6 0 0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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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부부공동신고시과세표준은3 0 0 , 8 0 0달러가 되고 최고 한계세율인3 9 . 1 %의 세율이

적용된다. 320,000달러를부부가 각각 1 : 9의 비율로 벌어들일경우 개별신고와공동신고의

차액은8 , 2 1 9달러다. 이는개별신고하는경우 공동신고에비해 8 , 2 1 9달러가더 많은세금을

부담하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동일한소득을2 : 8의 비율로벌어들일때의차액은4 , 5 8 7달

러, 3:7의경우2 , 1 3 8달러, 4:6의경우9 8 6달러로, 부부간의소득부담비율격차가작아질수록

추가적인세부담액이적어지며5 : 5의 비율로부담할때 차액은0이된다. 이러한현상은소득

3 2 0 , 0 0 0달러, 200,000달러, 150,000달러까지동일하게나타난다.

그러나소득1 0 0 , 0 0 0달러인사례D의경우소득비율5 : 5의 경우뿐만아니라4 : 6의 비율

에서도 공동신고와 개별신고 간의 세액에 있어 차이가 없고 소득 5 0 , 0 0 0달러인 사례 E의

경우 3 : 7의 비율에서부터, 그리고소득4 0 , 0 0 0달러인 사례F의 경우2 : 8의 비율에서부터

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나부부의총소득규모가작아질수록개별신고와공동신고간의세

부담차이가줄어든다는것을알 수있다. 

4 0 , 0 0 0달러의경우1 : 9의 비율에서세액의차이가발생하는것은A의소득이4 , 0 0 0달러

로, 최소한공제받을수 있는인적공제 2 , 9 0 0달러와 표준공제3 , 8 0 0달러를 차감하지못함

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0,000달러 소득 중 A의 소득이 6 , 7 0 0달러(17%), B의 소득이

3 , 8 0 0달러( 8 3 % )라고가정하면개별신고와공동신고간의세액에있어서차이는없어진다.

즉, 소득이4 0 , 0 0 0달러미만이면서A가전체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이17% 이상이면개별

신고와공동신고간의세부담에차이가없다고할수 있다.  

이상에서의논의는부부가혼인상태를과세당국에은폐하지않고사실대로밝히면서신고

유형을부부공동으로할지부부개별로할지에따라세부담차이가어떻게나타나는지를설명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부부공동신고가부부개별보다세금부담측면에서유리하도록설계해

놓았음을알수있다.

한편혼인징벌세(marriage penalty or tax)라고하여수년간논란을빚고있는현상은, 혼

인 상태를 과세당국에밝히지 않거나실제적으로는결혼한 부부임에도법률적으로혼인상

태가밝혀지지않는경우에발생한다. 즉, 혼인세는혼인한부부가마치혼인을안 한 것처럼

혼인세는혼인한부부가마치혼인을안한 것처럼각자독신자신고유형을택하고이에해당하는

세율표및 공제금액에따라개별신고하였을때의합계세액보다부부공동신고를할 때의납부세액

이많을경우에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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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밝혀지지않는경우에발생한다. 즉, 혼인세는혼인한부부가마치혼인을안 한 것처럼

각자독신자신고(single filing) 유형을택하고이에해당하는세율표및 공제금액에따라개

별신고하였을때의 합계세액보다 부부공동신고를할 때의 납부세액이많을 경우에 존재한

다. 그반대의경우는혼인보너스(marriage bonus)라고부른다. 

현행연방소득세법하에서발생하는혼인징벌세나혼인보너스의규모는 부부각자의 소득

규모, 부양가족수, 그리고항목별소득공제(itemized deduction) 상황에따라다르지만, <표

3 >에서는독신상태인2인의납세자와혼인한부부가공동신고하는경우의산출세액을통해

일정소득수준별또는소득부담비율별로혼인징벌세또는혼인보너스의존재를파악하고자

한다. 독신2인또는부부의소득합계가 32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4 0 , 0 0 0달러인 상황에서각각의 소득부담비율이1:9, 2:8, 3:7, 4:6, 5:5가되도록 설정하

였다. 독신인 2인의 납세자는 각각 본인 1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하고 부부공동신고의

경우도부양자녀없이납세자와배우자에해당하는2인의인적공제를신청한다고가정하고

소득공제는항목별 공제가 아닌표준공제를적용하였으며, 표준공제금액은독신의 경우각

각4 , 5 5 0달러, 부부동동신고는7 , 6 0 0달러로정하였다. 

소득이3 2 0 , 0 0 0달러인경우모든비율에서부부합산과세의세액이독신의세액을초과함

으로써 소득부담비율과관계없이혼인징벌세를부담한다고할 수 있다. 소득이2 0 0 , 0 0 0달

러인경우에는소득비율이1 : 9인 상황에서부부공동신고의세액이독신의세액보다적은것

으로나타나이러한경우에는오히려혼인보너스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 소득1 0 0 , 0 0 0달

러와5 0 , 0 0 0달러인경우에는소득부담비율3:7, 4:6, 5:5인상황에서는혼인징벌세를부담

하고소득이 4 0 , 0 0 0달러로 감소하면소득부담비율1 : 9를 제외한 모든비율의경우에서혼

인징벌세를부담한다.  

<표3 >에서보는바와같이일반적으로부부간소득비율이7 : 3보다더 균등하게나누어져

발생할경우에혼인징벌세를물게되고부부의총소득이부부중 일방에거의치중될경우에

는혼인보너스를받게된다. 

현재는표준소득공제액
3 )

과 과표구간구분점이신고상태별로일정한비율을따르고있다.

3) 항목별소득공제(itemized deduction)를원하지않는납세자들은기본적인표준소득공제와추가적인표준소득공제를선택할

수있고,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에서이를차감하여과세소득(taxable income)을도출한후해당세율표를적

용하게된다. 기본적표준소득공제금액은신고유형에따라달라지고매년인플레조정을하는데, 2000년( 2 0 0 1년) 귀속연방

소득세의 독신자 개인, 부부공동신고, 부부개별신고, 그리고독신세대주용 금액은 각각 4 , 4 0 0달러( 4 , 5 5 0달러), 7,350달러

( 7 , 6 0 0달러), 3,675달러( 3 , 8 0 0달러), 그리고6 , 4 5 0달러( 6 , 6 5 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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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미연방소득세의독신개별및 부부공동신고세부담 상대비교( 2 0 0 1년 귀속)

(단위: 달러)

1 3 2 , 0 0 0 2 4 , 5 5 0 3 , 6 8 3 2 8 8 , 0 0 0 2 8 0 , 5 5 0 8 7 , 4 1 0 9 1 , 0 9 3 3 2 0 , 0 0 0 3 0 6 , 6 0 0 9 1 , 9 2 4 - 8 3 1

2 6 4 , 0 0 0 5 6 , 5 5 0 1 2 , 1 7 0 2 5 6 , 0 0 0 2 4 8 , 5 5 0 7 6 , 0 5 0 8 8 , 2 2 0 3 2 0 , 0 0 0 3 0 6 , 6 0 0 9 1 , 9 2 4 - 3 , 7 0 4

3 9 6 , 0 0 0 8 8 , 5 5 0 2 1 , 6 6 0 2 2 4 , 0 0 0 2 1 6 , 5 5 0 6 4 , 6 9 0 8 6 , 3 5 0 3 2 0 , 0 0 0 3 0 6 , 6 0 0 9 1 , 9 2 4 - 5 , 5 7 4

4 1 2 8 , 0 0 0 1 2 0 , 5 5 0 3 1 , 4 2 0 1 9 2 , 0 0 0 1 8 4 , 5 5 0 5 3 , 3 3 0 8 4 , 7 5 0 3 2 0 , 0 0 0 3 0 6 , 6 0 0 9 1 , 9 2 4 - 7 , 1 7 4

5 1 6 0 , 0 0 0 1 5 2 , 5 5 0 4 1 , 9 7 0 1 6 0 , 0 0 0 1 5 2 , 5 5 0 4 1 , 9 7 0 8 3 , 9 4 0 3 2 0 , 0 0 0 3 0 6 , 6 0 0 9 1 , 9 2 4 - 7 , 9 8 4

1 2 0 , 0 0 0 1 2 , 5 5 0 1 , 8 8 3 1 8 0 , 0 0 0 1 7 2 , 5 5 0 4 9 , 0 7 0 5 0 , 9 5 3 2 0 0 , 0 0 0 1 8 6 , 6 0 0 4 8 , 9 9 1 1 , 9 6 2

2 4 0 , 0 0 0 3 2 , 5 5 0 5 , 5 7 0 1 6 0 , 0 0 0 1 5 2 , 5 5 0 4 1 , 9 7 0 4 7 , 5 4 0 2 0 0 , 0 0 0 1 8 6 , 6 0 0 4 8 , 9 9 1 - 1 , 4 5 1

3 6 0 , 0 0 0 5 2 , 5 5 0 1 1 , 0 7 0 1 4 0 , 0 0 0 1 3 2 , 5 5 0 3 5 , 0 8 0 4 6 , 1 5 0 2 0 0 , 0 0 0 1 8 6 , 6 0 0 4 8 , 9 9 1 - 2 , 8 4 1

4 8 0 , 0 0 0 7 2 , 5 5 0 1 6 , 7 8 0 1 2 0 , 0 0 0 1 1 2 , 5 5 0 2 8 , 9 8 0 4 5 , 7 6 0 2 0 0 , 0 0 0 1 8 6 , 6 0 0 4 8 , 9 9 1 - 3 , 2 3 1

5 1 0 0 , 0 0 0 9 2 , 5 5 0 2 2 , 8 8 0 1 0 0 , 0 0 0 9 2 , 5 5 0 2 2 , 8 8 0 4 5 , 7 6 0 2 0 0 , 0 0 0 1 8 6 , 6 0 0 4 8 , 9 9 1 - 3 , 2 3 1

1 1 5 , 0 0 0 7 , 5 5 0 1 , 1 3 3 1 3 5 , 0 0 0 1 2 7 , 5 5 0 3 3 , 5 5 5 3 4 , 6 8 8 1 5 0 , 0 0 0 1 3 6 , 6 0 0 3 2 , 7 3 6 1 , 9 5 2

2 3 0 , 0 0 0 2 2 , 5 5 0 3 , 3 8 3 1 2 0 , 0 0 0 1 1 2 , 5 5 0 2 8 , 9 8 0 3 2 , 3 6 3 1 5 0 , 0 0 0 1 3 6 , 6 0 0 3 2 , 7 3 6 - 3 7 3

3 4 5 , 0 0 0 3 7 , 5 5 0 6 , 9 4 5 1 0 5 , 0 0 0 9 7 , 5 5 0 2 4 , 4 0 5 3 1 , 3 5 0 1 5 0 , 0 0 0 1 3 6 , 6 0 0 3 2 , 7 3 6 - 1 , 3 8 6

4 6 0 , 0 0 0 5 2 , 5 5 0 1 1 , 0 7 0 9 0 , 0 0 0 8 2 , 5 5 0 1 9 , 8 3 0 3 0 , 9 0 0 1 5 0 , 0 0 0 1 3 6 , 6 0 0 3 2 , 7 3 6 - 1 , 8 3 6

5 7 5 , 0 0 0 6 7 , 5 5 0 1 5 , 2 5 5 7 5 , 0 0 0 6 7 , 5 5 0 1 5 , 2 5 5 3 0 , 5 1 0 1 5 0 , 0 0 0 1 3 6 , 6 0 0 3 2 , 7 3 6 - 2 , 2 2 6

1 1 0 , 0 0 0 2 , 5 5 0 3 8 3 9 0 , 0 0 0 8 2 , 5 5 0 1 9 , 8 3 0 2 0 , 2 1 3 1 0 0 , 0 0 0 8 6 , 6 0 0 1 8 , 1 6 5 2 , 0 4 8

2 2 0 , 0 0 0 1 2 , 5 5 0 1 , 8 8 3 8 0 , 0 0 0 7 2 , 5 5 0 1 6 , 7 8 0 1 8 , 6 6 3 1 0 0 , 0 0 0 8 6 , 6 0 0 1 8 , 1 6 5 4 9 8

3 3 0 , 0 0 0 2 2 , 5 5 0 3 , 3 8 3 7 0 , 0 0 0 6 2 , 5 5 0 1 3 , 8 2 0 1 7 , 2 0 3 1 0 0 , 0 0 0 8 6 , 6 0 0 1 8 , 1 6 5 - 9 6 3

4 4 0 , 0 0 0 3 2 , 5 5 0 5 , 5 7 0 6 0 , 0 0 0 5 2 , 5 5 0 1 1 , 0 7 0 1 6 , 6 4 0 1 0 0 , 0 0 0 8 6 , 6 0 0 1 8 , 1 6 5 - 1 , 5 2 5

5 5 0 , 0 0 0 4 2 , 5 5 0 8 , 3 2 0 5 0 , 0 0 0 4 2 , 5 5 0 8 , 3 2 0 1 6 , 6 4 0 1 0 0 , 0 0 0 8 6 , 6 0 0 1 8 , 1 6 5 - 1 , 5 2 5

1 5 , 0 0 0 - 2 , 4 5 0 0 4 5 , 0 0 0 3 7 , 5 5 0 6 , 9 4 5 6 , 9 4 5 5 0 , 0 0 0 3 6 , 6 0 0 5 , 4 9 0 1 , 4 5 5

2 1 0 , 0 0 0 2 , 5 5 0 3 8 3 4 0 , 0 0 0 3 2 , 5 5 0 5 , 5 7 0 5 , 9 5 3 5 0 , 0 0 0 3 6 , 6 0 0 5 , 4 9 0 4 6 3

3 1 5 , 0 0 0 7 , 5 5 0 1 , 1 3 3 3 5 , 0 0 0 2 7 , 5 5 0 4 , 1 9 5 5 , 3 2 8 5 0 , 0 0 0 3 6 , 6 0 0 5 , 4 9 0 - 1 6 3

4 2 0 , 0 0 0 1 2 , 5 5 0 1 , 8 8 3 3 0 , 0 0 0 2 2 , 5 5 0 3 , 3 8 3 5 , 2 6 5 5 0 , 0 0 0 3 6 , 6 0 0 5 , 4 9 0 - 2 2 5

5 2 5 , 0 0 0 1 7 , 5 5 0 2 , 6 3 3 2 5 , 0 0 0 1 7 , 5 5 0 2 , 6 3 3 5 , 2 6 5 5 0 , 0 0 0 3 6 , 6 0 0 5 , 4 9 0 - 2 2 5

1 4 , 0 0 0 - 3 , 4 5 0 0 3 6 , 0 0 0 2 8 , 5 5 0 4 , 4 7 0 4 , 4 7 0 4 0 , 0 0 0 2 6 , 6 0 0 3 , 9 9 0 4 8 0

2 8 , 0 0 0 5 5 0 8 3 3 2 , 0 0 0 2 4 , 5 5 0 3 , 6 8 3 3 , 7 6 5 4 0 , 0 0 0 2 6 , 6 0 0 3 , 9 9 0 - 2 2 5

3 1 2 , 0 0 0 4 , 5 5 0 6 8 3 2 8 , 0 0 0 2 0 , 5 5 0 3 , 0 8 3 3 , 7 6 5 4 0 , 0 0 0 2 6 , 6 0 0 3 , 9 9 0 - 2 2 5

4 1 6 , 0 0 0 8 , 5 5 0 1 , 2 8 3 2 4 , 0 0 0 1 6 , 5 5 0 2 , 4 8 3 3 , 7 6 5 4 0 , 0 0 0 2 6 , 6 0 0 3 , 9 9 0 - 2 2 5

5 2 0 , 0 0 0 1 2 , 5 5 0 1 , 8 8 3 2 0 , 0 0 0 1 2 , 5 5 0 1 , 8 8 3 3 , 7 6 5 4 0 , 0 0 0 2 6 , 6 0 0 3 , 9 9 0 - 2 2 5

독신자A와B로개별신고 공동신고

사례 A B

소득 과세표준 세액 소득 과세표준 세액

A

B

C

D

E

F

세액

차이
세액

합계

소득

( A + B )
과세표준 세액

주: 1. 독신A, B는각각본인1명, 부부공동신고는본인과배우자( 2명)의인적공제를신청한다고가정

2. 사례 A∼F는 총소득에 대한 가정( A는 3 2 0 , 0 0 0달러, B는 2 0 0 , 0 0 0달러, C는 1 5 0 , 0 0 0달러, D는 1 0 0 , 0 0 0달러, E는

5 0 , 0 0 0달러, F는4 0 , 0 0 0달러)이고사례1∼5는A와B의소득비율에대한가정임( 1은1:9, 2는2:8, 3은3:7, 4는4 : 6 ,

5는5 : 5 ) .

3. 과세표준은소득에서인적공제( e x e m p t i o n )와표준공제를차감한금액임.

4.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가아닌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가정하였으며, 독신( s i n g l e )의표준공제금액은

각각4 , 5 5 0달러, 공동신고시표준공제금액은7 , 6 0 0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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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독신자개인별표준소득금액과과표구간구분점은공동신고자에대한금액들의60% 수

준에맞추어져있다. 따라서2인의독신자들에적용되는2 0 0 1년도표준소득공제액인4 , 5 5 0

달러의두 배는공동신고하는부부에대한표준소득공제액7 , 6 0 0달러보다높게된다. 2001

년과 2 0 0 0년의 부부공동신고 및 독신개별신고에 적용되는 표준소득공제액의비율은 모두

1 . 6 7배로고정되어있다. 

2 0 0 1년 부시대통령의1조3 , 5 0 0억달러규모의감세법안내에포함되었던혼인징벌세경

감내용은, 부부공동신고자에대한 표준소득공제액을 독신신고자에 대한 표준소득공제액의

두 배가되도록연도별 인상계획을담고있을뿐만아니라, 최저한계세율인1 5 %에 해당하

는 과표구간중 부부공동신고자소득상한금액을독신신고자의두 배가되도록하는내용도

포함하고있었다. 

올해6월의미국하원통과법안은이러한작년의경감조치들이상원의절차적규칙때문에

2 0 0 5년부터시작하여2 0 11년에만료하는시한규정을포함하고있던것을영구적으로만들

기위한 조치인것이다.

Ⅳ. 각국의 개인소득세 과세단위

1. 납세자와과세단위

과세단위(tax unit)란어떤사람의과세소득이계산되는기준( b a s i s )이다. 비록개인들에대

한조세를부과하는데는국가별로다양한과세단위들이사용되지만, 대부분의주요국가들에

서는개인, 혼인부부, 또는가계(families) 중하나를과세단위로삼고있다. 그범위를어떻게

정의하든간에부부( s p o u s e )나 가족( f a m i l y )을 과세단위로삼는경우, 과세소득을계산하는

데 그 과세단위에포함된모든사람들의소득과공제들을기준으로삼는다. 많은조세이론가

들이개인( i n d i v i d u a l s )이야말로표준적소득세제(benchmark income tax system)하에서가

장 적절한과세단위라고주장하지만, 이문제에관한한일치된의견은없다. 현실적으로사용

되는과세단위의범위를살펴보면대부분역사적·정치적고려사항의결과인것이다.

과세단위의문제는 세율구조의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개인세율이비교적 편평

하다면 소득합산과 소득분할에 따른 차이는 미미하다. 그러나세율체계상 최소과표구간에

상당히 큰 면세구간(tax-free zone)이있거나 상당히 낮은 저세율구간이 있다면 아래에서

기술하는소득의합산·분할및 별도과세단위사용에따른차이가매우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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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소득세법, 예를들어소득세를처음으로도입했던1 7 9 9년의영국세법에서는미혼

개인들과 혼인부부들을 동등한 과세단위로서 취급했었다(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 왜냐

하면당시에는결혼한 부인들이법적으로별도의 개인으로서인정되지않았던 경우가대부

분이었기때문이다. 

1세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소득세를 채택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그리고 미국의 소득세법에서도혼인을 했건안했건 개인을 과세단위로사용하기시작했다.

그후에 미국법원들은‘부부공유재산세채택州들(community property states)’내에서의

기혼개인들에게조세목적을위해그들의소득을구분할수 있도록허용하기시작했고
4 )

, 미

하원은결국조세목적상소득을분할할수 있는권리를모든기혼자들에게로확대하였다. 미

국 내에서의동등분할(equal splitting)은부부합산소득에적용되는‘특별공동신고’세율체

계를채택함으로써궁극적으로수정되었다. 이러한세율체계를채택한 것은기혼부부의개

별 소득이매우불평등할경우그들소득을 합산할때 내는것보다더 적은세금을내도록하

기 위함이다. 만일그들의 소득이 비교적 비슷하다면결혼하지 않고서 동일한 소득을 거둘

때 내는세금보다더 많게된다. 미국내 기혼자들은공동신고하지않고각자별도신고할수

있는선택권이있으나, 별도신고시기혼자들각자에적용되는세율체계는거의대부분의경

우에그다지매력적이지않다
5 )

. 

과거부부(과세)단위를사용하던O E C D회원국중 몇몇국가들이최근수십년간기혼자들

에 대해강제적또는선택적개별과세단위를허용하는방향으로법개정을하고있다. 이러한

변화는남편과 아내에게동등권을부여하는사회적그리고 법적변화를 인식하여이루어졌

다. 몇몇 국가들은선택적 개인과세단위를적극적·능동적, 즉‘땀을흘리는( e a r n e d )’소득

미국에서는일반적으로부부간소득비율이7 : 3보다더균등하게나누어져발생할경우에혼인징벌

세를물게되고부부의총소득이부부중일방에거의치중될경우에는혼인보너스를받게된다.

4) 미연방내의각州들은각자그들나름대로의재산법및가족법을포함한개인법(private law)들을갖고있다. 부부재산공동주

의를채택한주들에서는혼인부부의소득은재산법목적상실제소득발생상황에관계없이부부에게귀속되는것으로처리된

다.

5) 왜냐하면미혼개인들에대한과표구간이기혼부부가공동신고할때적용받는세율체계내과표구간(rate bands)의절반보다

더넓기때문이다. USA IRC(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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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투자소득은 여전히 합산하여 부부 중 고소득배우자에게귀속하는

방법으로과세한다
6 )

. 독일과같은나라에서는부부소득은개인단위또는공동신고양쪽으로

계산할수 있으며 공동신고자에적용되는세율체계에의한세부담이개인별 세율체계를적

용하기위해부부소득을이분하였을때와비슷하도록하고있다. 

영국도1 9 7 2년부터아내의근로소득은남편과아내쌍방의신청에의하여남편의소득에

서 분리하여과세받을수 있도록 개인별 신고단위제도를도입하였는데, 혼인부부에게제공

하는소득공제를일부제한하고있다
7 )

. 

가족단위합산에서 가장 과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는 프랑스 소득세의‘家族除數

(quotient familial)’에서나타난다. 이제도하에서는모든가족소득이합산되어누진세율의

적용을받는다. 그러나이러한세율들이적용되기전에총가족소득은2 또는그 이상의분모

로 나눠진다. 기본분모인2는자녀가없는부부에 적용되며, 이수치는두 자녀까지는매자

녀당0 . 5씩 증가하고그 이후의추가자녀한 명당1씩증가한다. 이렇게계산된총소득제수

( f r a c t i o n )에 누진세율체계를적용한 후 구해진세액을분모로서의제수에곱하여 총소득에

대한납부세액이결정된다. 그러나이러한방식하에서의세금경감액은부양가족당일정금액

으로제한된다. 프랑스식제도의명백한효과는대가족에대해조세혜택을부여하고자하는

것이고이러한명시적인정책목표가공공연히인용되기도한다. 

만일결혼한 부부를 과세단위로삼는다면납세자가 혼인을 했는지의여부인 결혼에 대한

정의가필요하며, 여기에는다양한유형의가정상황이 관찰된다. 어떤납세자의민법상지

위(civil law status)는항상명확하지않을수 있다. 예를들어, 어떤부부는형식적인법률

행위없이그들자신이결혼했다고생각할수 있는데그들이거주하는관할국(지역) 내의민

법하에서는혼인했다고또는그렇지않다고간주될수 있다. 또한어떤부부는법률적효력

이 없는 결혼식을 하거나(예, 일방이기혼자인 경우), 법률적 유효성이 의문시되는 혼인식

(예, 일방의이전혼인으로부터이혼을했지만이혼의효력이불확실한경우)을치렀을수도

있다. 또한두 사람은결혼후 정식절차없이별거함으로써, 비록법률적으로여전히혼인중

이라도그들자신이 더 이상혼인중이아니라고생각할수도있다. 일반적으로, 혼인부부를

과세단위로삼는경우혼인상태를결정하기위해서민법상의규칙에의존한다. 동성결혼과

6) 벨기에와네덜란드는하이브리드(hybrid) 과세단위제도를갖고있는데, 기혼부부의‘땀흘리는(earned) 소득’에 대해서는개

별과세하지만부부에대한조세혜택을부여하는체계이다.

7) 이러한조세경감을기혼부부공제(married couples allowance)라고부르며 남편에게 제공된다. GBR ICTA §2 5 7 B A에 따라

부인은동경감혜택의절반을신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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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민법하에서는인정되지않는부부관계는적절한과세단위를결정하는목적에서부부로

취급되지않는다
8 )

. 별거중이지만이혼은 하지않은개인들에 대해적용하는원칙들은나라

마다상이하다. 예를들어, 미국에서는혼인중인개인으로서취급되는반면, 독일에서는함

께 거주하는혼인부부에게만공동신고를선택할수 있는자격이부여된다. 케냐와잠비아에

서는현재별거중이면서별거가영구적일가능성이높은경우부부합산이적용되지않는다.

동일과세연도중에발생하는결혼, 별거, 이혼의문제는 연도말을기준으로하여개인납

세자의지위를결정할수도있지만, 과세연도중 지위의변화에비례하여결정할수도있다.

결국이러한상황으로부터발생할수 있는복잡성과혼란성때문에부부를과세단위로정하

는 것에반대하기도한다. 또한추가적으로고려할사항은 혼인상태에기초한차별을금지

하는헌법상의제약문제이다. 그러나부부및 가족이아닌개인을과세단위로삼는다하더라

도, 조세당국에서는개인의혼인상태를파악해야할 필요가있을수 있다. 혼인상태는인적

공제를 결정하는 데, 그리고 소득이전을제한하기 위해많은나라에서 사용하는‘종소득자

( a s s o c i a t e )’에 대한정의와도관련되어있다. 

2. 소득세과세단위결정의고려요인

소득세의과세단위를결정하는데 고려하게되는요인들을재정리하여보자. 많은국가들

이 혼인상태와상관없이개인별과세제도를채택하여왔고, 이러한접근방법은조세문제를

떠나서주로기혼또는미혼의개인들에대해동등한법적지위를인정하려는일반적인추세

에호응하여발전되어왔다. 

두 번째고려사항은이미많은나라들에서중요하다고입증된 것인데, 합산제또는공동

과거부부(과세)단위를사용하던O E C D회원국중 몇몇국가들이최근수십년간기혼자들에대해

강제적또는선택적개별과세단위를허용하는방향으로법개정을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남편

과아내에게동등권을부여하는사회적그리고법적변화를인식하여주로이루어졌다. 

8) 어떤 목적에서는 혼인하지 않고 파트너십 상태로 동거하는 개인들을 혼인부부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소득세법들도 있다.

AUT EStG §33(4)(1); NLD WIB §56. 그러나두사람이함께거주해야하는지에관한규칙은사생활침범을근거로비판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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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가 현재는 비취업중이지만노동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배우자의 근로의욕에 미치

는 악영향이다. 만일부부의 소득을 합산한다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되는 배우자가 버는

소득에 부과되는세율은주소득자의최고한계세율에달려있다. 그결과특히부인들이육

아기간 후에취업또는재취업하려는동기를 억제하는효과가있다고주장되어, 이러한우

려가 많은 나라들이 부부합산제 또는 공동신고제로부터 이탈하게 된 배경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행정적고려사항또한개인과세단위를선호하게만든주요요인중 하나이다.

예를들어, 배우자의소득을고려할필요가없다면근로소득에대한최종적원천징수제도를

설계하기가훨씬용이해진다.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국민들은세금을내기위해경제활동을하는것이아니다. 바람직한조세는국민이경제인

으로서자연스럽게생업에종사하면서, 국민의의무로서정부가할일에필요한재원을공평

하게나누어부담하도록하는것이다. 세금때문에의사결정이나행동방식이바뀐다면거두

어들인세금액보다도많은사회적비용, 즉초과부담(excess burden)을치르게되어자원의

배분을왜곡하는경제적비효율성을낳는것이다. 

우리나라헌법재판소의부부자산합산과세제도의위헌판결과미국의혼인세논쟁으로부터

얻는정책적시사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혼인부부의 소득과세는 소득세의 기본적 과세단위 설정문제, 신고납부주의( s e l f -

a s s e s s m e n t )냐 추계과세(presumptive taxation)냐하는 과세방식문제, 그리고민법상 부

부의재산제도와모두관련되어있으므로, 이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편방향을정해야할

것이다. 특히우리나라는부부별산제이고소득세와 관련된 모든규정들이 (거주)개인을기

본 과세단위로하고있으며 소득세의신고납부주의를채택하고있으므로, 명의신탁을통한

자산보유실태위장및 이로부터발생하는자산소득이전의문제는세무행정적노력과증여

세제를통해해결할수밖에없을것이다. 

둘째, 미국에서는 맞벌이부부라고 하더라도 각자 개별신고납부할지 부부공동신고납부할

지를납세자가선택할수 있는권리가있는반면, 우리나라의자산합산과세규정은강제적이

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을일정기준금액이상으로하면서 그 이하금액에 해당하는납

세자에대해서 원천징수만하고종합소득세신고를선택할권리를 부인하는것은그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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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이다. 세무행정적편의성을위해만들어진유사추정규정들이앞으로도사법부의도마

에 오르기전에신고납세의무가부과된세목의납세자들에게선택폭을넓혀주는방향으로의

개편이바람직할것이다. 

셋째, 미국에서는결혼여부에따라세금이차이가나는문제점을입법부쪽에서먼저인지

하고해결하려고나선반면, 우리나라는국민의재산권보호를위한최종보루인사법부쪽에

서판단이나왔다. 향후입법부인국회에서도조세법률주의제고, 신고납부주의하에서의납세

자의세부담선택권보장등조세문제에대해보다적극적인역할을하여야할것이다.

넷째, 향후헌재결정에따른관련세법의개정시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기준변경(부부합

산 4 , 0 0 0만원→개인별4 , 0 0 0만원),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조정( 1 0년간5억원→3억원)뿐

만 아니라, 결혼에따른가계노동력변화등 인구경제학적변화추이를반영할수 있도록인

적공제(배우자공제, 소수인적공제) 및필요경비(육아비공제)를포함한 종합적인 소득세제

개선안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세무행정적편의성을 위해만들어진 유사추정규정들이앞으로도 사법부의 도마에 오르기 전에

신고납세의무가부과된세목의납세자들에게선택폭을넓혀주는방향으로의개편이바람직할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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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헌법재판소의구 소득세법 제6 1조 위헌 판결내용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 2002. 8. 29. 2001헌바82 〔위헌〕

【소득세법제6 1조위헌소원】

【당사자】

청구인최 ○○

대리인변호사강 ○○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2 0 0 1구18496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소득세법제6 1조(1994. 12. 22. 법률제4 8 0 3호로전문 개정된것)는헌법에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개요

(1) 청구인은중앙대학교의료원의의사로서1 9 9 9년도귀속종합소득금액은근로소득금액

4 8 , 9 9 6 , 5 0 6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1 , 7 4 8 , 5 4 6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무릉섬유공업사, 쌍마염공과쌍마볼링장을운영하는개인사업자로서1 9 9 9년도귀속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2 , 4 0 0 , 0 0 0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2 1 4 , 1 3 7 , 8 4 5원,

사업소득금액- 3 , 5 6 2 , 3 9 8 , 2 2 6원이었다.

(2) 청구인은2000. 5. 30. 소득세법(이하‘법’이라한다) 제6 1조 제1항, 동법시행령(이

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 2 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자신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1 9 9 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

4 8 , 9 9 6 , 5 0 6원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11 , 7 4 8 , 5 4 6원에자산합산대상배우자인김○○

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2 1 4 , 1 3 7 , 8 4 5원을합산하여종합소득금액2 7 4 , 8 8 2 , 8 9 7원, 과

세표준 2 6 9 , 6 11 , 4 9 9원, 산출세액 9 4 , 8 4 4 , 5 9 9원 및 납부할 세액으로 9 4 , 4 0 6 , 5 9 7원

을신고하고, 그세액을전부자진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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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데청구인은법시행령제1 0 1조 제3항이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금액에합산하는경우에‘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주된소

득자와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하나의거주자’로 보고결손금 공제에 관한 법 제4 5조

제1항, 제2항의각 규정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도이를 간과하고, 김○○의사

업소득에서발생한결손금3 , 5 6 2 , 3 9 8 , 2 2 6원(이하‘이 사건결손금’이라한다)을청구

인과김○○의부동산임대소득금액2 2 5 , 8 8 6 , 3 9 1원( 2 1 4 , 1 3 7 , 8 4 5원 + 11 , 7 4 8 , 5 4 6원)

에서공제하지않았다는이유로, 2000. 8. 7. 종로세무서장에게법시행령제1 0 1조 제3

항, 법제4 5조 제1항에따라이 사건결손금을청구인과김○○의부동산임대소득금액

에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5 5 , 9 7 3 , 6 5 4원, 산출세액을 11 , 7 9 2 , 0 9 6원으로

경정하여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대하여종로세무서장은2000. 9. 24. 소득세법통

칙45-2 및4 5 - 4를근거로하여청구인의경정청구를거부하는처분을하였다.

(4) 이에청구인은위 종로세무서장의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송

을 서울행정법원에제기하였고( 2 0 0 1구18496), 이사건의계속중에자산소득의부부

합산과세를규정한소득세법제6 1조제1항이헌법제11조, 제3 6조 제1항등을침해하

여 헌법에 위반된다는이유로 위 법률조항에대한위헌제청신청( 2 0 0 1아9 6 0 )을 하였

으나, 위법원이2001. 10. 11. 이를기각하자, 2001. 10. 26. 위법원의 기각결정문

을 송달받은후, 2001. 10. 29. 이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를하였다. 

나. 심판의대상

(1) 그러므로이 사건의심판대상은소득세법제6 1조(1994. 12. 22. 법률제4 8 0 3호로전

문 개정된것) 제1항(이하‘이사건법률조항’이라한다)이헌법에위반되는지여부이

며, 심판대상조항및 관련조항의내용은다음과같다.

∗소득세법제6 1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거주자 또는그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또는부동산임대소득(이하‘자산소득’이라한다)이있는경우

에는당해거주자와그배우자중대통령령이정하는주된소득자(이하‘주된소득자’라한다)에게그배우자

(이하‘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한다)의자

산소득이있는것으로보고이를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에합산하여세액을계산한다.

②주된소득자의판정은당해연도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상황에의한다.

③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자산소득을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에합산하여세액을계산하는경우에자산합산대

상배우자에대하여는그자산소득외의소득에한하여세액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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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에규정하는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금액에대한세액의계산에있어서는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금액

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자산소득금액의합계액을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보고대통령령이정하

는바에의하여계산한금액에서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금액과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자산소득금액에대하

여이미납부한세액(가산세액을제외한다)의합계액을공제한금액을그세액으로한다.

(2) 관련법조문

구 소득세법제5 5조(2001. 12. 31. 법률제6 5 5 7호로개정되기전의것) (세율) ①거주자

의 종합소득에대한소득세는당해연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다음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

한금액(이하‘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한다)을그세액으로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1 0 0분의10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 0 0만원＋ 1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 0 0분의20 

4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 7 0 0만원＋ 4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 0 0분의30 

8천만원초과 1천9 0 0만원＋8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 0 0분의4 0

소득세법시행령제1 2 0조(1999. 12. 31. 대통령령제1 6 6 8 2호로개정된것) (주된소득자

의 범위) 법제6 1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주된소득자’는 다음각호의1에해당하

는자를 말한다. 

① 거주자또는그 배우자중 자산소득금액외의종합소득금액이많은자

② 자산소득금액외의종합소득금액이없거나같을경우에는자산소득금액이많은자

③ 자산소득금액과자산소득외의종합소득금액이모두같을경우에는과세표준확정신고서

에 주된소득자로기재된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주된소득자가기재되지아니

한때또는신고서의제출이없는때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정하는자로한다.

2. 청구인의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의견

가. 청구인의주장요지

부부의자산소득을주된소득자의자산소득으로보고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에합산하여

세액을산출하는단순합산과세방식은우리소득세법의누진세율체계에비추어개인단위과

세방식에 의할 경우보다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로인하여

혼인을한 부부는혼인하지아니한성인남녀보다조세부담의점에서현저하게불이익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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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는혼인한부부를 혼인하지않은성인남녀보다조세부담의점에서아무런합리

적인이유없이차별하는것이다.

따라서이 사건법률조항은헌법제11조의평등원칙에위배될뿐만아니라, 혼인과가족생

활을보장하도록규정하고 있는헌법 제3 6조, 헌법 제2 3조의재산권 보장, 헌법 제1 0조의

행복추구권을침해하는것으로서헌법에위반된다. 

나. 서울행정법원의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이유요지

(1) 이사건법률조항의취지는(가) 자산소득에대하여는부부를같은소비단위로담세력

을 고려하는 것이 개인단위별 과세보다 생활실태에 합당하고, (나) 원래 자산소득은

그 명의를 가족구성원에게분산함으로써세부담을경감하기가쉬우므로 부부를 과세

단위로 보는것이조세회피행위를방지할 수 있고, (다) 자산소득을합산하여누진세

율을적용함으로써담세력에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을실현할 수 있으며, (라) 소득불

평등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있는자본및 재산소유의불평등을소득세에의하여 시정

할수 있기때문에소득의재분배기능을강화할수있다는데 있다.

(2) 현행소득세법의누진세제체계로인하여자산소득합산제도의적용을받는부부가그

대상이 되지 않는 독신자보다 불이익한 취급을 받고있음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생활실태및 위에서본 제도의 취지를고려하여담세력에부합하는공평한과

세를실현하기위한것으로서합리적근거가있는차별이라고할 것이므로, 이사건법

률조항은입법자의재량범위를벗어난것으로볼 수 없어서헌법제 11조에위배되지

아니한다.

(3) 헌법제3 6조 제1항에서혼인과가족생활을보장할국가의의무를규정하고있는취지

는 개인의 존엄과양성의 평등을기초로 한 혼인제도를국가가보장한다는의미라할

것이지 납세의무자의담세력과생활실태에부합하는 공평한 과세를 무시하고 일률적

으로모든사람들에게똑같이과세를하여야할 의무를부담시키는규정이라고볼 수

없어서, 이사건법률조항은헌법제3 6조제1항에위배되지아니한다.

다. 재정경제부장관및국세청장의의견요지

(1) 자산소득의부부합산과세를규정한이 사건법률조항의취지는(가) 자산소득에대하

여 부부를같은소비단위로담세력을고려하는것이개인단위별과세보다생활실태에

도 합당할 뿐만아니라, (나) 원래자산소득은그 명의를 가족구성원에게분산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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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세부담을경감하기가쉬우므로부부를과세단위로보는것이조세회피행위를방지

할 수 있고, (다) 자산소득을합산하여누진세율을적용함으로써담세력에부응한공

평한세부담을실현할수 있다는데에있다.

(2) 현실적으로부부의경우서로간의소득을공유하면서이를향유하는것이일반적이므

로, 자산소득에대한합산과세는담세력에부합하는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위한합

리적근거가있는차별로서평등권침해라고볼 수없다.

(3) 헌법제3 6조 제1항에서혼인및 가족생활을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있는취

지는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한 혼인제도를국가가보장한다는의미이지

납세자의 담세력과생활실태와는관계없이 모든사람에게 일률적으로똑같이 과세하

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규정이라고볼 수 없으므로 자산소득합산과세가헌법 제

3 6조 제1항에위배된다고볼수 없다.

3. 판단

가. 이사건법률조항의입법연혁과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주요내용

(1)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일정범위내의가족에게자산소득이있을경우이를주된소

득자의종합소득에합산하여과세하는제도인데, 고소득층의자산소득에대해서중과

세하기 위한 조치로 구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제2 7 0 5호로전문개정된것)에

의해서채택되어1975. 1. 1.부터시행되었다. 

(2)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입법취지는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등과같은자산

소득은통상세대주의지배아래에있으며, 그성질상명의분산이용이하여조세회피의가

능성이높으므로이를방지함으로써담세력에맞는공평한과세를실현하려는데에있다.

(3) 자산소득합산과세의대상이 되는자산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및 부동산임대소득

을 말한다(법제6 1조 제1항) .

(4) 소득세법상자산소득합산과세의대상자는주된소득자와그 배우자(이하‘자산합산대

상배우자’라 한다)이다(법제6 1조 제1항). 여기서‘주된소득자’는 거주자또는그 배

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자, 자산소득금액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많은 자, 또는 자산소득금액과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모두같을 경우에는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주된소득자로 기재된 자

가 된다(법시행령제1 2 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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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금액에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자산소득금액을합산하여주된

소득자의종합소득금액을산정한다. 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을근거로각종세액산정

절차를거쳐서종합소득총결정세액을산출한다. 종합소득총결정세액에서주된소득자

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

(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공제하여 종합소득에 대한추가납부세액을결정한다(법제

6 1조 제4항) .

(6)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게는주된소득자에게합산한자산소득금액외의기타의종합소

득금액에한하여세액을계산한다(법제6 1조 제3항) .

나. 외국의입법례

(1) 독일

1 9 2 0년에 제정된 연방소득세법에서는부부의 소득에 미성년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여과

세하는가족단위의합산비분할주의가채택되었다. 그러다가1 9 2 1년 법개정에의해처의소

득 중 독립노동으로부터생기는소득및 부와관계없는사업에서비독립적노동으로부터생

기는 근로소득은 부의 소득과 구별해서 독립적으로 과세하게 되었다. 나찌 시대에 들어선

1 9 3 4년의 소득세법 개정에서 이러한 예외는 배제되어 완전한 합산비분할주의가부활되었

다. 이것은부인을노동시장으로부터배제하기위한정책에서비롯된것이었다. 1941년1 2

월에는전쟁의격화로부인노동의필요성이높아져, 처의소득중 부와관계없는사업에있

어서 비독립적 노동으로부터 생기는 근로소득은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

1 9 2 1년 소득세법의규정이부분적으로부활되었다. 

제2차세계대전이종료되고제정된1 9 5 1년 소득세법에서는과세단위에관해종래의제도

를 그대로유지하는부부소득합산비분할주의를채택하여부부의소득은합산하여과세한다

는 것(독일소득세법제2 6조)을규정했다. 다만, 이경우부와관계없는사업에있어서처의

비독립적노동으로부터생기는근로소득은합산과세로부터제외한다는것을규정했다(독일

소득세법시행령제4 3조). 따라서부부가제각기소득이있는경우에도합산하여과세함으로

써 개인단위로과세하는경우보다 소득세의부담이 증가하게되었고, 이로말미암아‘혼인

징벌세’라는말이생겨나게되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1957. 1. 17. 기본법제6조제1항은단순히혼인및 가족의보호

만을규율한것이아니고, 혼인및 가족에불이익을주지않도록국가에게명령하고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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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때문에, 혼인으로인하여 결혼전의세액보다 과중하게되는 합산과세규정은 기본법

제6조제1항에위배된다고선고하였다. 이에따라독일은1 9 5 8년 합산분할과세방법인2분

2승제와개인단위과세중에서납세의무자부부가임의로선택한방법에따르도록소득세법

을 개정하였다. 합산분할과세의방법인2분2승제방식에따르면부부의쌍방소득은합산된

후 다시둘로나누어진다. 그러나종래와는달리그 합산액의반액에대하여 누진세율이적

용되고, 그산출액에2를곱하여얻어진세액이부부의세액으로된다. 결국부부가소득및

소비를공동으로하고있는2인의독신자처럼취급된다.

(2) 일본

명치(明治) 20년에제정된 소득세법은호주및 그 동거가족의소득을합산하여 과세하는

가족단위주의를채용하고있었다. 민법상의가족제도와소득세법상의가족단위주의와는호

흡이잘 맞는것으로생각되었다. 그런데소화2 2년( 1 9 4 7 )에 민법의친족편이전부개정되

어 종래의 가족제도가폐지되었고, 이로인하여 소득세법상의가족단위주의는존립의 근거

를 잃게 되었다. 소화 2 5년( 1 9 5 0년)의 소득세법 개정에서는 가족단위주의를폐지하고 각

납세의무자가독립의신고서를제출하여각자의 소득액에대한세액을 제각기납부하는개

인단위주의가채택되었다. 그리고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다음해인소화2 6년에이자소득

의종합과세폐지와사무간소화의견지에서폐지되었다. 

그런데소화3 2년의‘임시세제조사회’는 자산소득은세대를과세단위로하여합산하는것

이 자산명의의 분할등 표면상의 위장에 의하여 부당하게소득세가경감되는 것을방지할

수 있고, 동거친족의자산소득은합산해서누진세율을적용하는것이담세력에따른공평한

부담이된다는근거로자산소득합산과세를채택할것을주장하였다. 이에근거하여소화3 2

년( 1 9 5 7년)부터 개인단위주의를원칙으로 하되, 다만자산소득에 한하여 세대단위로합산

과세하는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특례로서다시부활되었다. 

그러나일본은1 9 8 8년 소득세법개정에서세액계산이복잡하다는이유로자산소득합산과

세제도를폐지하고, 순수한개인단위주의를채택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3) 평가정리

위에서살펴본독일과일본은물론다른선진국가들도부부의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시

행하지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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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사건법률조항의위헌여부

(1) 이사건법률조항의 법적효과및 법률상 쟁점

이 사건법률조항은거주자 또는그 배우자가자산소득을가진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

자의자산소득을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에합산하여세액을계산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 사건법률조항에의거하여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에합산되는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는 개인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적용되는구 소득세법제5 5조(2001. 12. 31. 법률제 6 5 5 7호로개정되기전의

것) 제1항은종합소득과세표준대비세율을1천만원이하부분은10%, 1천만원초과4천만

원 이하부분은20%, 4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부분은30%, 8천만원초과부분은4 0 %

로규정하고있다.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자산소득이주된소득자의연간종합소득에합산되면합산전

의 경우보다일반적으로더 높은누진세율을적용받기때문에, 더높은세율이적용되는만

큼 소득세액이더 증가하게되어합산대상소득을가진부부는자산소득이개인과세되는독

신자또는혼인하지않은부부보다더많은 조세를부담하게된다. 

그러므로이 사건에서의법률상쟁점은이 사건법률조항으로인하여혼인한부부에게더

많은조세를부과하는것이헌법에위반되는지여부이다.

(2) 이사건법률조항이 헌법제3 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자산소득합산과세의대상을 혼인한 부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

과 가족생활의보호를 규정하고있는헌법 제3 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가) 헌법제3 6조 제1항의규범내용

① 헌법제3 6조 제1항은“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

고 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라고규정하고있는데, 헌법제3 6조 제1항

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써 보장하

고, 혼인과가족에대한제도를보장한다. 그리고헌법제3 6조 제1항은혼인과가족에

관련되는공법및 사법의모든영역에영향을미치는헌법원리내지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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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에의한침해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과제를포함하며, 소극

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제한조치를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

야 할 국가의의무를 포함한다. 이러한헌법원리로부터도출되는차별금지명령은헌법

제11조제1항에서보장되는평등원칙을혼인과가족생활영역에서더욱더 구체화함으

로써혼인과가족을부당한차별로부터특별히더 보호하려는목적을가진다. 이때특

정한법률조항이혼인한자를불리하게하는차별취급은중대한합리적근거가존재하

여헌법상정당화되는경우에만헌법제3 6조제1항에위배되지아니한다.

② 조세법률은혼인한자에게납세의무를부과하는것 외에는혼인생활자체에어떠한명

령이나금지를직접적으로가하지않는다. 따라서헌법제3 6조제1항이보장하는혼인

과 가족생활에관한기본권이나혼인과가족에대한제도보장은조세법률에는어떠한

법적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그러나헌법제3 6조 제1항에서도출되는차별금지명령

은 조세입법에서조세부담의증가라는경제적불이익을통해서혼인과가족을 차별하

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므로만약조세법률이혼인을 그 구성요건으로삼아서 일정한

법적효과를 결부시키고자 한다면, 혼인한 자를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차별취급해서는

안된다.

(나) 이사건법률조항에의한혼인한부부의차별취급

이 사건법률조항은거주자 또는그 배우자의자산소득을당해거주자와그 배우자 중 대

통령령이정하는 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에합산하여세액을 계산하도록규정함으로써, 거

주자또는그 배우자라는혼인의구성요건을근거로혼인한부부에게더 높은조세를부과하

여혼인한부부를혼인하지않은부부나독신자에비해서불리하게차별취급하고있다.

(다) 이사건법률조항에의한혼인한부부의차별취급이헌법상정당화되는지여부

이 사건법률조항이자산소득합산과세를통해서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부부나 독

신자에비해서차별취급하는것이헌법상정당화되는지여부를살펴본다.

①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

고자하는목적을 추구하고있지만, 부부간의인위적인자산명의의 분산과 같은가장

행위등은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여의제규정(제4 4조) 등을통해서 조세회피행위를방

지할수 있다. 그리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소유하고있던재산또는 혼인중에

상속등으로취득한재산과같은특유재산등으로부터생긴소득은소득세부담을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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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회피하기위하여인위적으로소득을분산한결과에의하여얻어진소득이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부부일방의 특유재산에서발생한 자산소

득까지 그 다른 한쪽의 배우자(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것은

불합리하다. 다른 한편으로 부부자산소득합산제도가 추구하는‘부부의 소득분산으로

인한조세회피방지’등의행정기술적인관점은헌법제3 6조 제1항과관련하여고찰할

때 그 성질상법적인논거로서는부적절하다. 왜냐하면헌법제3 6조 제1항이가지는헌

법적 가치가 우선하므로입법자가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지않고 행정기술적인관점을

채택하는것은허용될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인위적인소득분산에의한조세회피

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개인이 획득한 소득을 소비하는형태는 개인마다 다양할 것인데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절약가능성을담세력내지급부능력과결부시켜조세의차이를두는것은타

당하지 않다. 더군다나 부부의 가계공동생활에서의절약 가능성은 소득세법상 담세력

의 요소로서고려될사항이전혀아니다.

③ 소득불평등의직접적원인이되고있는자산소유의불평등을소득세에의하여 시정하

기 위하여누진세율을적용함으로써소득의재분배가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자산소

득이있는자와없는자 간의불공평의해소를 위해서 혼인과는 상관없이자산소득이

있는모든납세의무자에대하여누진세율의적용에의한소득세부과를통해서소득의

재분배기능을강화하는것은타당하다. 그러나자산소득이있는모든납세의무자중에

서 혼인한부부가혼인하였다는이유만으로혼인하지않은자산소득자보다더 많은조

세부담을하여소득을재분배하도록강요받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할것이다. 

④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와같이순수한조세법규정에서조세부과를혼인관계에결부시

키는것은가족법등에서혼인관계를규율하는것과는달리소득세법체계상사물의본

질에어긋난다. 그래서자산소득합산과세로인하여 발생하는소득세 부담의증가가소

득세법의본질상혼인관계를기초로발생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할 것이다. 

⑤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는헌법제3 6조 제1항에의해서보호받아야하는혼인한부부에

게 조세부담의증가라는불이익을초래한다. 이러한불이익은자산소득을가진고소득

계층뿐만자산소득을가진중간소득계층에게도광범위하게발생한다고볼 수 있고, 자

산소득을가진혼인한부부가혼인하지아니한자산소득자에비해서받게되는불이익

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서 자산소득합산과세를통하여 인위적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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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 의한조세회피를방지하고, 소비단위별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을 실현

하고, 소득재분배효과를달성하는사회적공익은 기대하는만큼그리크지않다고할것

이다. 양자를비교형량하여볼 때 자산소득합산과세를통해서얻게되는공익보다는혼

인한부부의 차별취급으로인한불이익이더 크다고할 것이므로, 양자간에는균형적인

관계가성립한다고볼 수없다.

(라)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이 사건법률조항이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통하여 합산

대상자산소득을가진혼인한부부를소득세부과에서차별취급하는것은중대한합리적근

거가존재하지아니하므로헌법상 정당화되지아니한다. 따라서혼인관계를근거로 자산소

득합산과세를규정하고있는이 사건법률조항은혼인한자의차별을금지하고있는헌법제

3 6조 제1항에위반된다. 그러므로이 사건법률조항이다른헌법조항에위반되는지여부에

대한추가적인판단은불필요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이 사건법률조항인소득세법제6 1조 제1항은헌법에위반된다. 

라. 부수적위헌선언

(1) 헌법심판의대상이 된 법률조항 중 일정한 법률조항이위헌선언된경우같은 법률의

그렇지아니한다른법률조항들은효력을그대로유지하는것이원칙이나, 다음과같은예외

적인 경우에는 위헌인 법률조항 이외의 나머지 법률조항들도 함께 위헌선언할 수가 있다.

즉, 합헌으로남아있는나머지법률조항만으로는법적으로독립된의미를가지지못하거나,

위헌인법률조항이나머지법률조항과극히밀접한관계에있어서전체적·종합적으로양자

가 분리될 수 없는일체를 형성하고있는경우, 위헌인법률조항만을위헌선언하게되면전

체 규정의의미와 정당성이상실되는때가이에해당된다고할 것이다(헌재1989. 11. 20.

8 9헌가102, 판례집1, 329, 342 ; 1996. 12. 26. 94헌바1, 판례집8-2, 808, 829 ; 2001.

7. 19. 2000헌마9 1·11 2·1 3 4 (병합), 판례집13-2, 77, 100).

(2) 이 사건 법률조항인 소득세법 제6 1조 제1항은 거주자 또는그 배우자가 자산소득이

있는경우에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자산소득을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에합산하여세액을

계산하도록정하는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근간을이루는핵심적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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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같은조 제2항은 주된소득자의판정은 당해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도록규정하고있고, 같은조 제3항은 자산소득을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에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금액에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자산소득금

액의합계액을주된소득자의종합소득금액으로보고계산한 세액에서주된소득자의종합

소득금액과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자산소득금액에대하여이미납부한세액의합계액을공

제한금액을그세액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자산합산과세제도의근간이되는소득세법제6 1조 제1항이위헌이라면, 그에부수

되는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전체적·종합적으로양자가 분리될 수

없는밀접한일체를형성하고있으므로독자적인규범적존재로서의의미를잃게된다.

그렇다면소득세법제6 1조 제2항내지제4항이비록심판대상이아니지만같은조 제1항

과 함께위헌선언을함으로써법적명확성을기하는것이타당하므로그에대하여도아울러

위헌선언을한다.

4. 결론

그렇다면소득세법제6 1조 제1항내지제4항은헌법에위반되므로재판관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02. 8. 29.

재판장재판관윤영철 재판관한대현 재판관하경철 재판관김영일 재판관권성

주심재판관김효종 재판관김경일 재판관송인준 재판관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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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특구와조세정책 고려 요소

韓 相 國 연구위원( s k h a n @ k i p f . r e . k r )

Ⅰ. 문제 제기

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2 0 0 2년 9월1 2일「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을 채택함

에 따라신의주는나진·선봉에이어북한제2의경제특구로지정되었다. 신의주특별행정구

(이하신의주특구로약칭함)의범위는평안북도신의주시를비롯하여의주군, 염주군, 철산

군의일부지역이다. 

신의주특구기본법에의하면, 신의주특구는외교·국방권을제외한 입법·행정·사법권

을 독자적으로보유하고있으며 자체여권까지발급할 수 있는등 나진·선봉은물론중국

의 경제특구와비교해도진일보한것으로 평가되며, 2052년까지이러한 제도적 틀이유지

될 것이다.

최근북한은체제의안정과국제관계의개선을바탕으로본격적인경제회생과도약을위

해서경제관리개선조치를취하고신의주를특별행정구로지정한바 있다. 경제관리개선조

치가중앙집권적계획경제를가격과시장기능을대폭강화하는쪽으로변화시킨경제개혁적

인 성격을지닌다면, 이번의신의주특구지정은자본주의식대외개방의성격을지닌다고볼

수 있다. 따라서북한의최근의조치는자생력있는경제성장토대를구축하기위한북한나

름대로의발전전략이라고판단된다.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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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신의주특구를지정한배경은첫째, 북한지도부사이에북한경제회복을위해서는

특별한조치가필요하다는인식의전환(新思考)이이루어졌고둘째, 7월1일단행한경제관

리 개선조치의성공을위해외국자본유치를통한생산력의확대가시급했으며셋째, 1991

년 말 설치한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개발이부진한상황에서새로운돌파구가필요하다는

점등이다. 

본고에서는신의주특구기본법제2 4조의조세관련규정을바탕으로홍콩, 중국의경제특

구 및 나진·선봉지구의조세제도및 조세정책의비교분석을통하여 향후신의주특구가조

세제도및조세정책을건립할때고려해야할요소를분석하고자한다.

Ⅱ.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의 성격 및 주요 내용

1. 기본법의성격

국가는 신의주특구를중앙에 직속시키고(§1) 중앙정부가외교권 및 국방권을 가지고 있

지만(§7, §8), 특구에입법권, 행정권및 사법권을부여해서(§2) 국가의위임범위한도내

에서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있다는 점에서 기본법은신의주특구의헌법에 해당한다

고 하겠다. 따라서특구의 모든제도와 정책은 기본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해야하며, 특구

의 입법의회는기본법에저촉되는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다만입법의회가제정한 법률의

해석권은입법의회에 있지만, 기본법의해석권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있다

는 제한이있다(부칙§4 ) .

기본법에는 시장경제적 요소인 토지의 임대, 토지의개발·이용·관리권한부여, 개인소

유 재산의 보호, 조세제도의건립등이규정되어있다. 특히개인소유재산의 보호및 그에

대한상속권의보장(§17), 세금제도의건립(§24), 파업의자유(§45) 등은기존의북한법률

의 한계를넘어서는부분이다. 이와같은요소로인해서신의주특구의지정은一國兩制( o n e

nation two system)의도입을목표로하는것으로볼 수있다.

북한이신의주특구를지정한배경은첫째, 북한지도부사이에북한경제회복을위해서는특별한조

치가필요하다는인식의전환이이루어졌고둘째, 7월1일단행한경제관리개선조치의성공을위

해 외국자본유치를통한생산력의확대가시급했으며셋째, 1991년말 설치한나진·선봉경제무

역지대개발이부진한상황에서새로운돌파구가필요하다는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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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정부와신의주특구의 관계

신의주특구는자치권을가지고있는중앙에직할된특수행정단위이다. 신의주특구기본법

제1조에의하면, 신의주특구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주권이행사되는특수행정단위라

고규정함으로써신의주특구의법률적지위를명확하게규정하고있다. 

① 신의주특구는북한의불가분할의부분이다.

② 신의주특구는북한의특수행정단위이다.

③ 신의주특구는중앙에직할되어있다.

기본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한다(부칙 §4). 즉 기본법 규정의 해석권은

중앙의직권에속하게되는것이다.

3. 기본법의주요내용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의해 채택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신의주특별행정

구기본법」은 정치·경제·문화등 제반분야를포함하는6장 1 0 1조로구성되어있으며, 신

의주특구가국제적인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조성되는데 필요

한일체의사무를규정하고있다.

동법의분야별내용을원문중심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정치

□ 국가는행정구에입법권, 행정권, 사법권부여

□ 향후5 0년간행정구법률제도불변

□ 중앙은외교사업을제외한특별행정구사업에관여치않음

□ 행정구명의로대외사업, 여권발급가능

(2) 경제

□ 국가는행정구에토지개발·이용·관리권부여

□ 행정구토지임대기간은2 0 5 2년 1 2월말까지

□ 국가는행정구에유리한투자환경과경제활동조건보장

□ 행정구내기업은북한의노동력을채용



재정포럼 5 9

신의주특구와조세정책고려요소▶▶

(3) 문화

□ 국가는 문화분야의시책을 실시하여 행정구 주민의 창조적 노력과 문화정서적요구를

충족

□ 첨단과학기술수용, 새로운과학기술분야개척

(4) 주민의권리및의무

□ 주민은성별, 국적, 민족, 인종, 언어, 재산·지식정도, 정견, 신앙에따라차별없음

□ 외국인도주민과같은권리와의무부여

□ 다른지역및 외국으로의이주, 여행은행정구에위임

(5) 각종기구

□ 입법회의가입법권가짐

□ 장관은행정부의책임자이자대표

□ 장관은행정부및구검찰소장인사권가짐

□ 검찰은구검찰소, 지구검찰소관할

□ 재판은구재판소, 지구재판소관할

(6) 구장및구기

□ 행정구는국가의상징물외에독자적인구장, 구기사용

4. 신의주특구의경제제도

신의주특구의토지와 자연부원(富源)은공화국의소유이며(§12) 국가는행정구를국제적

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꾸리도록한다(§13). 국가는신의주

특구에토지의개발, 이용, 관리권한을부여하고(§14), 특구에설립된기업이공화국의노동

국가는신의주특구를중앙에직속시키고중앙정부가외교권 및 국방권을가지고 있지만, 특구에

입법권, 행정권및 사법권을 부여해서국가의 위임 범위내지만 고도의 자치권을보장하고있는

점에서기본법은신의주특구의헌법에해당한다. 이기본법은신의주특구가국제적인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조성되는데필요한일체의사무를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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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채용하도록한다(§2 0 ) .

신의주특구의토지임대기간은2 0 5 2년1 2월3 1일까지로하고(§15) 국가는특구에서투자가

들의투자를장려하며(§29) 기업에유리한투자환경과경제활동조건을보장하도록한다(§3 1 ) .

국가는 신의주특구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토지이용권과 건물, 시설물에 대한 양도, 임대,

재임대, 저당을허용한다(§1 6 ) .

국가는 신의주특구에서개인소유의재산을 보호하고 그에대한 상속권을보장하며, 개인

소유의재산을국유화하지않는다. 나라의안전과관련하여개인소유의재산을환수할경우

에는그 가치를보상한다(§1 7 ) .

국가는 신의주특구에서자체로 화폐금융시책을실시하도록하며, 특별행정구에서는외화

를 제한없이반출·입할수 있다(§2 3 ) .

국가는 신의주특구에서 공정하고 특혜적인 세금제도를 건립하며,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신의주특구가정하고(§24), 신의주특구에서특혜관세제도를창설하도록하며, 관세율은신

의주특구가정한다(§2 5 ) .

국가는신의주특구에서자체적으로예산을편성및 집행하도록하고, 예산과관련한 입법

회의결정은최고입법기관에등록한다(§2 7 ) .

국가는신의주특구에서투자가들의투자를장려하며, 기업에유리한투자환경과경제활동

조건을보장하도록한다. 나라의안전과주민들의건강, 환경보호에저해를주거나경제·기

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는 할 수 없다(§29). 신의주특구는인원의 출입과 물자, 자

금, 정보, 통신교류의편의를보장한다(§3 1 ) .

신의주특구에서기업설립신청에대한심의는 구행정부가한다. 다만해상운수업, 항공운

수업은공화국해당기관의승인을받아야할 수있다(§3 0 ) .

5. 신의주특구의향후과제

현재북한의 투자환경은투자위험도,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관련제도등 전반적

인 측면에서중국이나동남아국가들에비해열악한실정이다. 따라서신의주특구가성공을

거두기위해서는외자유치는물론선진기술및 선진경영기법등을도입해야하며, 이를위해

서 외국투자기업에게경제적·비경제적차원에서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유인을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사회간접자본시설의건설및 미국과의관계개선도성공을위한중요한요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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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특구의성공을위해서는신의주특구를단순수출가공구로한정시키기보다는관광등 단기

수익사업을 허용해서외자도입을 촉진하고, 외자유치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은신의주특구의사회간접자본시설의건설및 물류체계의정비·확충에능동적인태도를보

여야할것이다.

신의주특구의 성공을 위한 과제로는 첫째, 신의주특구를 단순 수출가공구로 한정시키기

보다는관광등 단기수익사업을허용해서외자도입을촉진해야할것이다. 중국의경우초

기의경공업 위주에서점차관광이나서비스업및 첨단산업으로영역을 확대해서종합적인

경제특구로육성했음을참고할필요가있다.

둘째, 외자유치의 유리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북한당국은신의주특구의사회간접자

본시설의건설및 물류체계의정비·확충에능동적인태도를보여야할 것이다. 중국의선전

( )특구의경우외국투자기업의진출을유도하기위해서정부및 금융기관이사회간접자

본시설건설및 각종투자환경개선에필요한자금을적극적으로투입하였다는점을참고해

야 할 것이다. 또한사회간접자본시설건설에대한장기간의사용권부여및 조세혜택등의

금전적인인센티브를제공하는간접적인투자유도정책도고려할필요가있으며, 물류체계

정비및확충 차원에서경의선의연결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할 것이다.

셋째, 신의주특구의외국투자기업에게다양한특혜및 우대조치를제공해서기업경영환

경을개선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투자관련행정절차의간소화, 특구출입의

최소제한, 장기체류허용, 분쟁해결센터의건립, 중국및 베트남등의경제특구에비해세부

담이적은조세제도건립, 저렴한토지사용료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이용료등을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이다.

넷째, 기업이노동자를자율적으로채용및 해고하고, 노동자에대한인센티브지급등이

가능하도록노동관리측면에서자율성내지는유연성을최대한허용해서, 북한의저임노동

력을원하는외국투자기업의진출을적극유도할필요가있다.

다섯째, 국제협력확대, 특히미국과의관계개선을통해서신의주특구개발에필요한재원

을 조달하고, 나아가서는외자유치및 해외수출등을도모해야할 것이다. 신의주특구개발

에는많은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세계은행, IMF 및ADB 등의차관이필요한데, 이것은

미국과의관계개선이이루어져야가능할것이다.

여섯째, 신의주특구의성공을 위해서는투자및 송금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조세감

면혜택등 각종법적장치가전제되어야한다.



6 2 2 0 0 2년 1 1월호

현
안
분
석
( 3 )

Ⅲ. 홍콩·선전( )·나선지대 및 신의주의 비교

홍콩, 선전, 나진·선봉지대를신의주특구와 비교하기에앞서서 주요 체제전환국의 경제

특구사례에대해서살펴보기로하자.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란정부가경제분

야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특수정책과 관리시책으로서, 주로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이용하며

외국선진기술과선진경영방식을채택하여경제발전을도모하는특별구역이다. 중국이개

방전략에따라채택한이후국제적용어로정착했다. 체제전환국의경제특구사례는폴란드,

루마니아및 중국등에서볼 수 있다. 이들국가에있어서체제전환의초기단계에서는체제

가 아직안정이안 된 상태이어서외국인투자자및 외국투자기업의입장에서는불확실성이

많았다. 또한투자대상체제전환국의경제적수준이낮고사회기반시설등이제대로갖추어

지지않은경우가많아서투자의결정에많은어려움이따랐다. 이에체제전환국정부는세

제상감면등의우대조치를하거나행정상의각종편의등을제공함으로써외국인및 외국투

자기업의유치를 도모하였다. 외국인및 외국투자기업의유치를도모하는 대표적인사례는

다양한 세제상의우대조치, 토지사용권의우선 허용및 사용료 할인 또는경제특구(특별경

제구역)의설치등이다. 이중에서많이활용되는것이세제상의우대조치와경제특구의설

치등이며, 각각독립적으로활용되기도하고함께활용되기도한다.

폴란드정부는특정분야의생산활동을장려하고수출기업을육성하기위해1 9 9 5년부터여

러 지역에 특별경제구역( S E Z s )을 1 4개 지정했다. 동구역내에서 생산활동을하거나 투자

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특별경제구역의지정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법인세를

완전히면제했다. 그러나E U의 폐쇄요청에따라이와같은우대조치가 2 0 0 1년부터중단

되었다. 폴란드의외자유치실적이다른동구국가들보다높은모습을보였던것은특별경제

구역의설치와같은우대조치등에기인하는바가크다.

루마니아에서는자유무역지대에투자하는기업에대해서는법인세, 부가가치세및 소비세

를 감면했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취약지역(disadvantage zones)에서기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는기업에대해서는1 0년간법인세를면제하고있다. 그러나루마니아의외자유치실

적은미미한데이는 투자인허가과정에서의투명성 부족, 복잡한처리과정등의 문제점에

기인한다고지적되고있다.

1 9 7 9년 7월중국정부는광동성·복건성의대외경제활동을허가하여특수정책과융통성

있는시책을시행하였으며, 1980년9월에는광동성의선전( )·주하이(珠海)·산토우

(汕頭)와 복건성의 사먼(厦門)에 경제특구를 설립하도록 승인하였고, 1986년에 해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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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어 지금은 모두 5개의 경제특구가 있다. 경제특구에 투자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수

입·토지사용료·출입국관리면에서특혜와편의를제공하고있다. 중국은경제특구의설치

를 통하여 외국자본을편리하게이용하고선진설비와관리경험을도입해서인재배양을가

속화하고있으며, 재정수입과외화수입을증가시키고있다.

신의주특구는중국의선전경제특구, 상하이의푸동지구의경제개방경험을선별적으로수

용한측면이있으며, 또한홍콩의정치·경제·행정적제도도선별적으로수용한측면이있

다. 따라서기존의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와더불어이들지역을함께비교하고자한다.

1.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과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의 비교

신의주특구 기본법은 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

광지구로 꾸린다는 북한 당국의 계획하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의주특구에 입법·행

정·사법권을부여하고, 이지역의법률과 제도를2 0 5 2년까지 바꾸지않을방침이다. 이처

럼 경제적 이득을 목표로 입법·행정·사법권등 3권이 별개로부여된 특별행정구이며, 어

떻게보면국가속의국가를지정한경우는홍콩·마카오와같이식민지반환과정에서유예

조치로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는국제적으로그전례를찾아볼수가 없다.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이하신의주특구법으로약칭)은1 9 9 0년 4월에채택된홍콩특별

행정구 기본법(이하홍콩특구법으로약칭)과상당히 유사한 법적체계및 내용들로구성되

어있다. 따라서신의주특구법과홍콩특구법을상호비교해보기로하자.

첫째, 법체계를보면, 신의주특구법은정치, 경제, 문화, 주민의기본 권리와 의무, 기구,

구기(區旗) 및구장(區章) 등6장1 0 1조 및 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 홍콩특구법은총칙, 중

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 주민의 기본권리 및 의무, 정치체제, 경제, 교육·과학·문

화·체육·종교·노동및 사회서비스, 대외사무, 본법의해석과수정등 8장1 5 9조 및 부칙

으로구성되어 있다. 홍콩특구법은총칙에서 법의제정목적·기존법령의 존중등 선언적

내용을담고있고, 중앙과홍콩특별행정구의관계를별도의장에서비교적상세하게규정하

폴란드정부는특정분야의생산활동을장려하고수출기업을육성하기위해1 9 9 5년부터특별경제

구역을1 4개 지정했고루마니아는자유무역지대에투자하는기업에대해법인세, 부가가치세및

소비세를감면했다. 중국은경제특구의설치를통하여외국자본을편리하게이용하고선진설비와

관리경험을도입해서인재배양을가속화하고있으며, 재정수입과외화수입을증가시키고있다.



6 4 2 0 0 2년 1 1월호

현
안
분
석
( 3 )

고, 기본법의해석과수정등을별도로규정하는등 신의주특구법보다조금더 상세한체계

를가지고있다.

둘째, 신의주특구법과홍콩특구법은거의비슷한 수준으로자치권을보장하고있다. 국방

및 외교권을제외한입법·행정·사법권을특구행정부에부여하여실질적인자치권을보장

하고있고, 구기와구장의자체적사용을허가해서상징적인독립성을부각시키고있는점이

동일하다. 다만군대의주둔에차이가있다. 즉홍콩특구법은기본적으로군대의주둔을허

용하고있지만, 신의주특구법에서는필요에따라주둔할수 있다고규정하고있다.

셋째, 신의주특구의행정·관리 기구체계를 보면, 행정장관을중심으로 행정부와 입법회

의·검찰소및 법원을 두고있는데, 이는홍콩의 기구체계(행정장관, 입법회, 검찰원및 법

원)와거의동일하다. 다만몇 가지다른점이있다. 예를들면, 특별행정구를대표하는행정

장관의경우홍콩특구법은임기5년에1차에한해연임이 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는데 반

해, 신의주특구법에는임기에 대한규정이없다는 점, 행정장관의권한은양측이 대체로비

슷하지만행정부 성원의 임명·해임을신의주특구의행정장관이스스로 결정할수 있는반

면, 홍콩의경우에는주요보직에대해서는중앙정부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는점 등이다

르다.

넷째, 입법회의를보면, 홍콩은임기4년의6 0명으로구성되지만, 신의주특구는임기5년

의 1 5명으로 구성된다. 입법의원의자격은 양측모두외국인에게도허용하고있지만, 홍콩

특구의경우외국인을전체의원의20% 미만으로제한하고있으며, 홍콩의입법회의는행

정장관에대한탄핵권을갖고있지만신의주특구의경우는최고인민회의가행정장관의임명

및해임권을가지고있다.

다섯째, 사법기관의경우에는특구에검찰소와법원을자체적으로두고있고, 최종재판관

할권을특구에부여한 점은양측이동일하다. 그러나심급에차이가있다. 즉홍콩특구법원

은 3심제(구역법원-고등법원-終審法院)인데 비해서 신의주특구법원은2심제(지구재판소-

구재판소)로구성되어있다.

여섯째, 경제 및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도 홍콩과 신의주 특구법은 거의 동일한

내용들을담고있다. 양측모두현행제도를5 0년간유지한다는점을분명히하였으며, 토지

및 자연자원은양측모두기본적으로국유자산이지만그 관리·사용·개발·임대등의권리

만을특구에이양하고있다. 사유재산권에대한보장및 상속권도명문화하고있다. 또한홍

콩과신의주는재정·조세제도그리고 금융·통화정책등에대해서도자체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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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볼 때, 신의주특구법이체제면에서는홍콩특구법에비해서간단하지만유사한

형태를취하고있으며, 행정장관의권한이나일부입법회의및 행정부성원의조항에있어서

는홍콩특구법에비해자율성이부여된것이다.

※특별행정구(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일정한구역내에서 특별한 정치·경제제

도를 실행하는 행정구역이다. 중국헌법제3 1조에는“국가는필요시에 특별행정구를 건립하고, 특

별행정구 내에서 실시하는 구체적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전체 헌법에서 하나의 특수한 조례이다. 그러나 중국헌법은 특수한 조례를 통하여 특수한

상황하에서 특별행정구내에서 다른예외가 있을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특별행정구가 어느 정도까지 특수한 제도를 실시하는가 하는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체

적 상황에 따라법률로 결정한다. 특별행정구건립은 중국이 통일을 완성 못한현실에서 대륙과 대

만의통일을 이룩하고홍콩및 마카오의주권을 회복하는과정에서 필요한 특수한 조치이다.

1 9 9 0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기

본법”이 통과되었고, 1993년 3월 3 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

국 마카오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여기에특별행정구의 건립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규정 그리고 법

률적인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2. 홍콩·선전·나선지대및 신의주의 비교

북한은 신의주특구를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꾸린다는 계획 아래, 신의주특구에 입법·행정·사법 등 3권, 자체적인 토지의 개발·이

용·관리권, 대외사업권및 여권발급권의부여등 전례없는독자성을부여하는등「경제개

방구」방식으로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개방구방식으로 개발을 도모했던 홍콩,

선전및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와비교·분석해보는것도의미가있을것이다.

신의주특구는경제적 이득을 목표로 입법·행정·사법권등 3권이별개로 부여된 특별행정구이

며, 어떻게보면이와같이국가속의국가를지정한경우는홍콩·마카오와같이식민지반환과

정에서유예조치로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는국제적으로그전례를찾아볼수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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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특구와 홍콩특구의 도입과정을 보면, 홍콩모델(마카오도 포함)은 자본주의체제를

도입하는과정에서영국(포르투갈) 통치하에서만들어진 기존체제를 유지하는 것인데 비

하여, 신의주특구는사회주의체제내에서특구형식으로개방하는것이라는측면에서홍콩과

는차이가있다. 오히려중국의경제특구를원용한것으로판단된다.

법적인근거를보면, 신의주특구및 홍콩특구는각각신의주특구법및 홍콩특구법에근거

하고있으며, 선전특구는광동성 경제특구조례에근거하고 있다.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는 북한의정무원결정제8 4호에근거를두고있다. 비록각각독립된근거법에바탕을두고

있지만, 신의주특구와홍콩특구는자체적인입법권을가진헌법과 유사한 기본법에바탕을

두고있는반면, 선전특구및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는이보다는법적인지위가낮은하위

법에바탕을두고있다는점이 다르다.

제도적측면에서보면이미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신의주특구는군대의주둔문제를제

외하고는실질적인자치권을보장하고있다는면에서홍콩특구법과매우유사하다. 한편선

전특구의경우자치권이부여된것이아니고중앙정부와광동성의직접적인관할을받는다

는점에서 신의주및 홍콩과는큰 차이가있다. 즉, 선전특구의경우사회주의시장경제의틀

내에서개혁·개방의선도적 역할을담당하는지역이라면, 홍콩과신의주는일국양제(一國

兩制)의틀 속에서중앙의 정치·경제체제와분리된채 완전한시장경제체제로운영된다는

점이다르다. 또한신의주특구가오락·관광등을개방대상에포함시킨점은선전특구와는

다른점이다.

특구의 행정·관리 기구체계 역시 신의주특구가 행정장관을 중심으로 행정부와 입법회

의·검찰소및 재판소를두고있다는면에서홍콩의기구체계와거의유사하지만몇 가지다

른 점도눈에띈다. 행정장관의임기및 자격, 입법회의의및 탄핵권소유여부등에서차이

가있다. 

입법권 측면에서 보면, 신의주특구와홍콩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음에 비하여 선전특구는

입법권이없었다. 1992년에와서야 전국인민대표대회가선전특구에지방성 입법권을부여

했으며, 1996년에는나머지경제특구에지방성입법권을허용했다.

토지와자연자원은홍콩·신의주모두기본적으로국유자산이며, 다만그 관리·사용·개

발·임대등의 권리만을 특구에 이양하고 있다. 또한 홍콩과 신의주는 재정·조세제도, 금

융·통화정책등에대해서도자체운영할수 있는권한을갖고있다. 이는재정·조세·금융

정책수행에서자율권을갖지못했던선전과구별되는점이다.

같은특구라고하더라도선전특구는일부경제사업에대한권한만허용받은반면, 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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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홍콩은입법·사법·행정에걸쳐자치권을부여받았다는점에서큰 차이가있다. 선전이

사회주의시장경제의틀 내에서 개혁·개방의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지역이라면, 홍콩과

신의주는일국양제의틀 속에서중앙의정치·경제체제와분리된채 완전한시장경제체제로

운영되는지역이다.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와신의주특구를비교해보면이들두지역은모두바다에접해있어

물류에이점이있고, 국경지역이라는지리적측면에서유사하다. 그러나북한의중앙정부는신

의주특구에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부여함으로써많은재량권과자치권을보장하고있다. 이

에비해서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는중앙정부가직접통제한다. 즉무역성과나선시인민위원

회가통치하는중앙정부소속행정기관이다.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는화학·철강등중공업

중심의산업도시이고, 신의주는경공업이주력산업이다.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는외자

유치가북한돈 2 , 0 0 0만원(미화1 , 0 0 0만달러) 이상의규모일경우, 중앙정부의승인이필요하

나신의주특구에는이러한제한이없다.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는외자유치를주목적으로하

는 특별지역이라면, 신의주특구는지난7월부터시행중인「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내부적

으로시장경제를일부지향하는상황에서지정되었다는점이다르다.

전체적으로보면, 신의주특구는중국의홍콩, 선전, 상하이(上海) 등경제개방관련지역의

제도를선별적으로모방·원용하고있다. 즉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과용어및 내용이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시장원리에입각한 국제금융·유통 및 첨단 과학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개방구」방식으로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하이 푸동(上海 浦東)지구가

1 9 9 0년 6월부터외자유치를통해금융·무역·유통및 정보통신기술단지로육성하여왔다

는 점과유사하다. 또한단둥(丹東)을신의주특별행정구의배후지로삼을수 있다는점에서

홍콩을배후지로삼았던선전특구와도유사하다. 다만선전·상하이와같은성숙된사회주

의 시장경제기반없이, 특별행정구를새로이 지정하고있다는 점에서차이가있다. 따라서

신의주특구는홍콩의 정치·경제·행정적제도와 선전·상하이의경제개방 경험을 선별적

으로수용하여병합한「북한식개방모델」이라고하겠다.

전체적으로보면, 신의주특구는중국의홍콩, 선전, 상하이등 경제개방관련지역의제도를선별

적으로모방·원용하고있다. 따라서신의주특구는홍콩의정치·경제·행정적제도와선전·상

하이의경제개방경험을선별적으로수용하여병합한「북한식개방모델」이라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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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홍콩·선전·신의주·나선지구비교

소속국가 중국 중국 북한 북한

지정일자 1 9 9 7년7월 1 9 8 0년8월 1 9 9 1년 1 2월 2 0 0 2년9월

면적 1 , 0 9 1㎢ 3 9 1 . 7㎢ 7 4 6㎢ 1 3 2㎢

6 7 8만2천여명 7백만8천여명 3 4만여명

( 2 0 0 0년기준) ( 2 0 0 1년기준) (기존신의주인구)

법적근거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광동성경제특구조례 정무원결정8 4호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홍콩특별행정구 선전경제특구 나선지대 신의주특별행정구

자료: 외교통상부, 통일부, 조세부분은자체작성

중국대륙 남동부, 주룽

반도와 홍콩섬 등 섬으

로이뤄짐

·9 7년 이후 5 0년간

一國兩制

·기본법에 따라 3권

및자율성보장

·중국 중앙정부 임명

의 임기 5년 행정장

관이자율적통치

·토지 5 0년간 임대,

구기및구장사용

·중국정부와 광동성

지방정부소속의 경

제특구

·중국의 대외개방 정

책 이후 외국자본 및

기술유치를 위한 수

출산업단지

·정치적독자성없음

·경제사업권한만허용

·북한 무역성과 나선

시 인민위원회가 통

치하는 중앙정부 소

속행정기관

·중앙정부직접통제속

에외국자본유치노력

·5 0년간 토지사용권

임차, 무비자 입국

허용

·기본에따라향후5 0

년간현체제유지

·기본법에 따라 3권

및자유성보장

·토지 5 0년 임대, 구

기및구장사용

·중앙정부 임명 행정

장관통치

홍콩인근광동성

위치

인구

정치적특징

·아시아무역·가공산

업·금융중심지

·주요 수출품은 의류

및 부속품, 전기기기

및 부품, 통신, 음향

기기

·세계제1의컨테이너

교역규모기록( 2 0 0 1

년기준)

·홍콩과 마카오에 인

접해 지리적 이점

활용

·컨테이너교역세계8

위의해운물류기지

·전자·방직·경공

업·기계·공예품산

업중심

·동해에 인접해서 러

시아와교역에유리

·화학·철강 등 중공

업단지가 배후를 이

루는 가공수출산업

기지

·서해와 인접해서 중

국과교역에유리. 경

의선의 종착역으로

물류에강점

·화장품·의류 등 기

존 경공업과 수출용

경공업산업이 주류

될듯

경제적특징

·사업소득세

·급여소득세

·자산소득세

·인화세, 유산세등

·기본적으로 현행 세

제적용

·외자기업소득세, 증

치세,영업세등우대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도시

경영세등

·공정하고 특혜적 세

금제도건립

·세금의 종류및 세율

은특구가제정

조세제도

3 0만여명

북한 북동부 러시아접

경지역, 동해인근

북한 북서부 중국 접경

지역, 서해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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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특구가홍콩의 정치·경제·행정적제도와 중국의 선전·상하이의경제개방 경험을 선별

적으로수용하여병합한모델이라고본다면, 조세정책및 조세제도의수립시에고려해야할 요소

또한이들지역에서유추할수 있을것이다. 한편북한에서기존에발표되었던외국인투자법과외

국인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그리고동시행규칙도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Ⅳ. 신의주특구의 조세정책 수립시 고려 요소

1. 홍콩, 선전및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조세정책

신의주특구법에의하면, 국가는단지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공정하고 특혜적인세금제도

만을세우며, 세금의종류와 세율은신의주특구가정한다(§2 4 )라고조세법률주의적수준의

선언만을하고있을뿐 세부적인정책은 아직발표하지않고있다. 신의주특구법은특구내

에서는헌법과동일한역할을 하므로동법에따라각종관련법이제정되어야한다. 각종관

련법의제정에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물론조세관련법의제정에도상당

한 시간이소요될것이다. 이처럼관련법이제정되지않음으로인해서현재단계에서신의주

특구의향후조세제도및 조세정책의방향을사전적으로예측하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 우

선조세제도및조세정책의수립시에고려해야할 요소를분석하고자한다.

신의주특구가 홍콩의 정치·경제·행정적제도와 중국의 선전·상하이의경제개방 경험

을 선별적으로수용하여병합한모델이라고본다면, 조세정책및 조세제도의수립시에고려

해야할 요소또한이들지역에서유추할수 있을것이다. 한편북한에서기존에발표되었던

외국인투자법과외국인투자기업및 외국인세금법그리고동 시행규칙도도움이될 수 있을

것으로판단된다.

가. 홍콩

홍콩특구법제1 0 6조는홍콩특구의독립된 재정권, 제1 0 7조는균형예산, 제1 0 8조는독립

된 조세제도에대하여각각규정하고있다. 홍콩특구법은홍콩이중국에반환되기이전에시

행되던조세제도는반환이후에도그대로적용됨을규정하고있다. 다만세무상소에대한최

종결정을종전에는추밀원(Privy Council)이하였으나, 반환이후에는종심법원이맡게된

것이바뀐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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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주요한 세제로는 사업소득세(利得稅), 급여소득세(薪俸稅), 인화세(印花稅), 자산

소득세(物業稅) 및유산세 등이 있으며, 독립된 법제에 의하여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진다.

홍콩에는우리나라나미국등과같은종합소득의개념이없으며, 소득별로분별과세하고있

다. 자본소득(capital gain)에대한소득세도없다.

홍콩의2 0 0 1∼2 0 0 2년 회계연도의세수는1 , 0 1 3억 홍콩달러이며, 사업소득세( 4 3 . 8 % )와

급여소득세( 2 8 . 3 % )가 기간세로서총세수의7 2 %를 차지한다.

홍콩의조세체계는세제의 단순화및 낮은세율에 중점을두고있다. 우선전체세목이9

개에불과할정도로 세제를 단순화시켜서조세의투명성 및 조세납부의편의성을제고하고

있다. 사업의수행, 노동의제공, 재산의보유등 원천적으로홍콩내에서발생하는1차적인

수익에대해서만조세를부과하고있으며, 주식배당금, 자산양도차익등 파생적자산소득은

면제하고있다. 또한세율을낮게유지하고있다. 홍콩정부는자유방임주의및 작은정부의

관점에따라각 사업주체들의재투자기회를증대하고, 수익률향상의 유인을보다크게제

공하기위하여낮은세율을유지하고있다.

□사업소득세(利得稅; profits tax)

·홍콩 발생또는홍콩에원천을둔사업에서발생한이윤소득

·법인의경우 16%, 개인사업자의경우1 5 %세율로과세

·주식배당금, 양도차익, 외국원천소득은면제소득대상

□급여소득세(薪俸稅; salaries tax)

·재직이나고용등으로발생한소득

·15% 또는2∼1 7 %의누진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금액중 낮은금액

□자산소득세(物業稅; property tax)

·홍콩 소재토지또는건물의임대소득

·해당 부동산의순과세가액에표준세율(15%) 적용

·자산양도차익등파생적자산소득은면제소득대상

나. 선전

중국의경제특구( , 廈門, 珠海, 汕頭, 海南省)에는1 9 9 4년부터중국에서새로이시행

된 현행조세제도가기본적으로적용된다. 다만, 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기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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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에서는외국인투자기업및 외국인투자자에대하여각종조세우대정책을실시하고

있다. 즉경제특구에서는일반적으로기업종류·업종및 장기투자등에따라서상이한우대

세율을적용하고있다. 우대세율을세법에서분명하게명시하고있으며, 조세면제기간도설

정하고있다. 선전특구에서도이와동일한조세우대정책이실시되고있다. 선전특구의조세

제도중에서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하기위해서조세우대조치를취하는세목에는외자기업

소득세, 개인소득세, 增値稅및 營業稅등이있다.

□ 외자기업소득세

· 외국투자기업및외국기업의국내·외원천소득, 은행: 15% 세율

· 특구수출기업: 10% 세율

· 생산성기업: 이익발생1∼2차연도면세, 이후15% 세율

· 지방소득세(3%) : 특구인민정부가탄력적으로운용

※ 상해포동지구(上海浦東新區) : 비행장, 항만, 철로, 전철역등을경영하는경우1∼5년

면제하고, 6∼1 0년까지는반감

□ 개인소득세

· 국외예금자가외자은행의경제특구지점에서얻은예금이자: 면세

□ 增値稅

· 특구내에서판매하는물품: 잠정적으로면세

· 특구내에서제공하는용역: 6% 세율

□ 營業稅

· 특구외자은행이특구내에서획득한영업수입: 설립등기일로부터5년동안면세

다. 북한

북한의「외국인투자법」및「외국인투자기업및 외국인세금법」에서는 북한에 투자한 외국

홍콩의조세체계는세제의단순화 및 낮은세율에 중점을 두고있다. 전체세목이 9개에불과할

정도로세제를 단순화시켜서조세의투명성 및 조세납부의편의성을제고하고있다. 홍콩정부는

자유방임주의및작은정부의관점에 따라각 사업주체들의재투자기회를증대하고, 수익률향상

의유인을보다크게제공하기위하여낮은세율을유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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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투자기업이부담해야할 조세를규정하고있다. 전체적으로보면, 외국인투자자들에게적

절한조세감면을허용하고있으며, 조세면제기간도설정하고있고우대세율을세법에서명

시하고있지만구체성이부족하다고평가할수 있다.

「외국인투자법」에 북한에투자한외국인투자기업이부담해야할 조세에대해서아주개략

적으로규정되어있다.

□ 제1 7조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화국의 해당 법에 따라 소득세, 거래세,

재산세등을납부

□ 제8조 : 장려 부문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우대(세금감면, 토지 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우선적제공등)

□ 제9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내에설립된외국인투자기업에게특혜적인경영활동

조건(관세부징수, 이익발생1∼3차연도소득세면제, 4∼5차연도50% 소득세감면,

14% 소득세율적용)을보장

「외국인투자기업및 외국인세금법」및「동시행규정」에서는외국투자기업및 외국인과관

련된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지방세에대한세부사항및 조세관

련기본 사항등을규정하고있다.

□ 기업소득세

· 과세대상소득은북한내에서기업활동을해서얻은소득및 기타소득

· 기업활동소득의 세율 : 외국투자기업이나선지대에설립되었으면14%, 외부에설립

되었으면25%, 국가장려부분의외국투자기업은1 0 %

· 기타소득의 세율: 나선지대에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기타소득은10%, 나선지대밖

에 설립된외국투자기업의기타소득은2 0 %

□ 개인소득세

· 과세대상소득은근로소득, 배당소득, 공업소유권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증여소득등임.

· 소득종류에따라세율차등: 단일세율(20% 또는25%), 누진세율( 4∼20% 또는2∼1 2 % )

□ 재산세

· 외국인이북한내에서소유하고있는건물·선박·비행기

· 세율: 건물(등록값의1%), 선박(등록값의1.4%), 비행기(등록값의1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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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정책수립시 고려해야 하는요소

우선신의주특구의조세정책을수립하는경우에는세제개혁(tax reform)적인측면에서접

근할것인지, 세제설계(tax design)적인측면에서 접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북한에

서 기존에발표된외국인투자법과외국인투자기업및 외국인세금법을계승·발전시킬수 있

다는측면을 고려한다면세제개혁측면에서, 신의주특구법이특구에 고도의 자치권을보장

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고본다면 세제설계적인

측면에서접근해야할 것이다. 신의주특구가새로운특별조치임을생각하면세제설계적인

측면에서접근해서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둘째, 조세정책의수립을위해세제개혁적측면이나세제설계적측면중에서어느한 측면

을 강조하여접근한다고하더라도중요한 것은사회및 경제환경(세수확보, 산업구조, 취

업구조, 소득의 평준화, 인구구성등) 등에 대응하여 공평하고, 효율적이며경제에 대하여

중립적으로세제를건립하여야한다는것이다. 즉조세정책의방향은공평과효율, 중립성의

관점에서설정되어야한다.

셋째, 조세체계를합리적으로구축해야한다. 개개의세목을단독으로고려할것이아니라

상호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는하나의유기적인체계가되는조세체계를구성해야할 것이

다. 또한조세체계의구축시에는신의주특구의정치·경제적특성등도반영해야한다. 따라

서 조세체계의방향이 바람직한조세의특성인충분한 세수의확보, 효율성(경제적효율성,

세제운용의효율성, 유연성, 공공선택과관련한 효율성), 공평성및 중립성 등에바탕을 두

어야하겠지만, 특구의특성상충분한세수의확보및 효율성을중시하는방향으로설정되어

야 할 것이다. 이를위한실행방안으로세제의단순화및 세율의저세율화를상정할수 있다

(홍콩의예). 우선세제의단순화를통해서조세의투명성및 조세납부의편의를제고할수

있고, 나아가서는효율성을증대할수 있다. 따라서사업의수행, 노동의제공, 재산의보유

등 원천적으로신의주특구내에서 발생하는1차적인수익또는소득에 대해서만조세를부

과해야할 것이다. 주식배당금, 자본이득등 파생적인2차소득에대한과세는 다음단계에

북한의「외국인투자법」및「외국인투자기업및 외국인세금법」에서는북한에투자한외국인 투자

기업이부담해야할 조세를규정하고있다. 전체적으로보면, 외국인투자자들에게적절한조세감

면을허용하고있으며, 조세면제기간도설정하고있고우대세율을세법에서명시하고있지만구

체성이부족하다고평가할수있다.



7 4 2 0 0 2년 1 1월호

현
안
분
석
( 3 )

서 신중히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경제활동의최대한 허용및 작은정부의관점에

따라각 사업주체들의재투자기회를증대하고, 수익률향상의 유인을보다크게하기위하

여필수적인세액수준으로세율을낮게설정해야할 것이다.

넷째, 현재신의주특구의투자환경은투자위험도,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관련제도등 전

반적인측면에서중국이나동남아국가들에비해열악한실정이다. 따라서신의주특구가성

공을거두기위해서는외자·선진기술및선진경영등을도입해야하며, 이를위해서사회간

접자본시설을 건설하고, 외국 투자기업에게 경제적·비경제적 차원에서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유인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신의주특구에는이러한요소가이미부분적으로존재

한다. 즉신의주특구법은토지의임대기간을5 0년으로확정함으로써안정적인투자유치라

는 점에서투자보장협정이체결된것과같은효과가나타나도록보장하고있다. 이에따라서

외국자본의중장기적인투자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하고있고, 또한과실송금을보장하고

거래통화를자유롭게 선택하는등 선진금융제도의도입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한 걸음

더나아가서외국자본의적극적인유치를위해조세인센티브제도를도입할필요성이있다.

발달된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투자유치를 위한 조세인센티브제도가시장의 왜곡을

초래할것을우려하여장려되지않고있다. 그러나신의주특구의입장에서는외국인직접투

자가자본유치뿐만아니라선진기술및 선진경영등을도입하는효과도있으므로, 조세우대

조치가시장의왜곡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고하더라도외국인직접투자의적극적인유치를

위해서다음과같은조세우대조치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첫째, 각종세부담의감면을허용한다(감면보다는기본적으로낮은세율을적용하는방안

임). 경제상황에 맞게외국인 기업및 외국인투자자에게적절한조세감면을허용하며, 특

정조건에부합하는경우에는더 많은감면을허용한다. 중국의경제특구에서는기업소득세,

증치세, 영업세등을감면해주고있다. 북한의기존제도도세부담의감면을허용하고있다.

그러나홍콩은세부담의감면을도모하기보다는오히려저세율정책을추진하고있다.

둘째, 조세면제기간(tax holidays)을설정한다. 새로이설립된기업에게설립후 일정기간

동안이윤에대해과세를면제하는것이다. 이는세무행정상으로간편해서활용이용이한제

도이다. 중국의경우외자기업에대해서이익이발생하는1∼2차연도에외자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투자공제(investment allowances)를허용한다. 세율이높은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들이이익을모국으로과실송금하는경우가많으므로, 세후이익을재투자하는경우에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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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특구와조세정책고려요소▶▶

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기존 제도도 세부담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계

승·발전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넷째, 외국인직접투자를저해하지않기 위해서 법정세율을명시하는 등 조세제도의투명

성을높여야한다. 제도의관련조항이구체적이지못하여투명성이떨어지는경우집행당국

의 임의적해석여지가많아서투자장애요인이될 수 있다. 또한제도의투명성제고를위해

서 발효된법을뒷받침하는하위법령인시행령등을적시에제정해야할 것이다. 특히법정

세율은투자계획을수립하는데 있어서필수적인정보이므로, 이것을법에명확하게명시하

되, 외국과비슷하거나조금낮은수준에서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전략적으로육

성하려는업종에투자하는기업에대해서는우대세율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신의주특구는외국인직접투자의적극적인유치를위해서각종세부담의감면을허용하고, 조세면

제기간을설정하며, 투자공제를허용해야한다. 또한외국인직접투자를저해하지않기위해서법

정세율을명시하는등조세제도의투명성을높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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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 0 0 2년 현재 6 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

의 7 . 9 % ( 3 7 7만명)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 A g i n g

S o c i e t y )에이미진입

ㅇ특히, 고령화 현상이 외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

어2 0 1 9년에는노인인구비율이1 4 . 4 %에도달, 고령사

회(Aged Society)로진입할것으로예상

□기획예산처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새로운경제성장동인개발 등경제활력강화 여건

조성,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노동인력 확보, 연금·의

료보장 등 사회보장시스템내실화 등을포함하는 종합

적인정책대응을위한작업에착수

ㅇ전문연구기관용역결과를바탕으로정책대안마련

<참고> 고령화진전과 예상되는주요정책과제

1. 고령화진전상황

□노인인구변화추세

ㅇ2 0 0 2년 6 5세 이상 노인인구는전체인구의7 . 9 % ( 3 7 7

만명)로, 우리사회는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이

미진입

- 2 0 1 9년에는노인인구비율이1 4 . 4 %에도달, 고령사회( A g e d

S o c i e t y )로진입할것으로전망(통계청장래인구추계)

〈UN 기준〉

·고령화사회: 전체인구중 6 5세 이상노인인구비율7∼1 4 %

·고령사회 : 14% 이상

□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는세계적으로도빠른수준

ㅇ고령화사회→고령사회진입에불과 1 9년소요예상

7 8 2 0 0 2년 1 1월호

정 책 흐 름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 대응

※이자료는기획예산처재정기획국사회재정과에서2 0 0 2년 1 1월2일에발표한「고령화진전에따른정책대응」의전문입니다.



2. 고령화에따른예상문제점

□성장둔화및디플레요인잠재

ㅇ사회전반의소비위축가능성

ㅇ노인세대 비중 증대에 따라 저축률 하락 및 투자 감소

가능성

ㅇ안정적인 채권위주의 자산보유로경제의 역동성 저하

가능성

ㅇ생산가능인구 고령화로 신지식과 신기술 흡수에 소극

적일가능성

□재정수지악화

ㅇ재정수입은 경제활동인구감소및 경제성장둔화로 줄

어들가능성

ㅇ재정지출은 연금급여, 노인의료비, 노인복지서비스수

요등압박요인잠재

□노동공급감소

ㅇ출산율 저하( 2 0 0 0년 1 . 4 7명)로 전체인구가줄어들 가

능성

ㅇ전체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여 노동공급

감소가심화될소지

□청·장년층의노인부양부담급증

ㅇ2 0 0 2년 현재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연령인구)는

1 1 . 1 %로 생산연령( 1 5∼6 4세)인구약 9명이 노인1명

을부양

- 노인부양비는점차 증가하여2 0 1 9년에는 생산연령인구

약8명이2명의노인을부양하는수준이될것으로전망

3. 예상되는주요정책과제

□성장둔화요인축소및경제활력유지

ㅇ국가전략산업육성등새로운경제성장동인개발

ㅇ실버산업활성화여건조성

ㅇ건전소비진작

ㅇ국가재정의건전기조유지

ㅇ금융시장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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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각연도.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고령사회진입소요연수 1 9 2 4 7 1 1 1 5

고령화사회진입연도 2 0 0 0 1 9 7 0 1 9 4 2 1 8 6 4

고령사회진입연도 2 0 1 9 1 9 9 4 2 0 1 3 1 9 7 9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주요국의노령화 추세

(단위: 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2 0 0 0년 2 1 . 1 7 1 . 7 7 . 2

2 0 2 0년 1 3 . 9 7 1 . 0 1 5 . 1

2 0 4 0년 1 1 . 5 5 8 . 4 3 0 . 1

전체인구중비중

0∼1 4세 1 5∼6 4세 6 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1 5∼6 4세) 비중전망

(단위: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전체인구 4 7 , 6 4 0 4 9 , 5 9 4 5 0 , 6 1 9

6 5세이상인구 3 , 7 7 2 5 , 3 0 2 7 , 0 3 4

(구성비) 7 . 9 1 0 . 7 1 4 . 4

(노인부양비) 1 1 . 1 1 4 . 8 1 9 . 8

연 도 2 0 0 2 2 0 1 0 2 0 1 9

노인인구의증가추이

(단위: 천명, %)



□고령화시대에적합한노동인력확보

ㅇ여성인력활용도제고

ㅇ퇴직자인력재고용체계마련

ㅇ인력해외유출방지및국내유입유인강화

ㅇ기타적정노동인력확보를위한제도개선사항

□사회복지시스템내실화

ㅇ공적연금재정의장기적안정화방안

ㅇ노인의료비등부담증가에따른의료보장체계개선

ㅇ국민기초생활보장제등사회복지지출의내실화

※고령사회에 대비한 O E C D의 개혁가이드라인

(자료: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 1998년6월)

①조기퇴직방지를위한공적연금·조세·공적부조시스

템개혁

②고령자취업기회증대를위해기술훈련등다양한개혁

③공적연금 수급액의 단계적 삭감, 기여율 제고 등 재정

건전화

④퇴직노인에대한공적부조·연금지급등에있어서세대간

부담형평화, 개인별퇴직결정의유연성제고등에중점

⑤노인의건강·요양서비스제공의효율성제고

⑥연금운용의건전성확보를위해자본시장의인프라정비

⑦고령사회 대비개혁추진을위한 국가수준 전략과 국민

들의지지및이해 획득필요

8 0 2 0 0 2년 1 1월호

정 책 흐 름



◇전자신고 : 총 9개 세목으로 확대(납세자7개, 세무대

리인2개)

ㅇ특별소비세·주세등 5개 간접세와2개 부가세(surtax) 

추가

- 납세자본인이직접처음으로전자신고하게됨.

* 2 0 0 3년1월부터는납세자본인이직접부가가치세도전자

신고할수있음.

◇전자민원: 증명민원( 2종⇒6종), 

징수유예신청등신고·신청민원접수처리( 1 0 6종), 

4일이상소요되는민원의처리상황공개( 3 0종)

◇이용의편의성제고

ㅇ공인인증서 보유자는 인터넷으로 가입 신청 가능

ㅇ국내모든공인인증서( 6종)를홈택스서비스에사용가능

◇예산절감효과: 연간1 , 7 0 0억원규모

1. 배경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란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

로 세금업무를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제공하는

행정서비스임.

- 인터넷을통하여공공정보및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전

자정부 구현을 위한 1 1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홈택스서

비스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음.

○국세청에서는 2 0 0 2년 4월부터기본적인홈택스서비스

를개시하였고

- 2 0 0 2년 1 1월부터 전자신고의 대상세목 및 전자민원의

서비스범위등을대폭확대하게되었음.

* HTS 홈페이지: www.hometax.go.kr

○홈택스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납세자들이 세무서

를 방문하지않고도신고·납부, 증명발급등을인터넷

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전자세정이 본격적

으로펼쳐질수있음.

- 홈택스서비스를조기에안정적으로정착시켜편리하고

투명한 전자세정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선진세정을

구현해나가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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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2년 1 1월부터 홈택스서비스확대

※이자료는국세청정보개발2담당관실에서2 0 0 2년 1 0월 3 0일에발표한

「내집에서세금업무처리, 2002년1 1월부터홈택스서비스확대」의전문입니다.



2. 그간의홈택스서비스이용현황

〈홈택스서비스이용가입자〉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는 2 0 0 2년 1 0월 2 5일 현재

5 4 4천명으로이는사업자(일반과세자및 법인)의2 3 %

수준임.

○세무사·공인회계사등세무대리인은대부분가입함.

○홈택스서비스 이용자 스스로가 편리함을 인식할수록

이용가입자가큰폭으로늘어날것으로기대함.

〈주요서비스별이용현황〉

○전자신고의 경우세무대리인의약 5 5 %가 참여하고있

으며2 0 0 0년 7월부터시험운영을실시한 서울시내세

무대리인은약7 8 %가참여하고있음.

- 전자신고건수비율: 부가가치세2 3 % ( 2 0 0 2년1 0월), 

원 천 세3 6 % ( 2 0 0 2년1 0월)

○전자고지와 납부는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 5 4 4천명)

에대하여모든세목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음.

○전자증명민원은사업자등록증명및 납세증명2종이 매

달약3천건씩발급·조회되고있음.

* 홈택스서비스이용현황 : 붙임1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접속건수〉

○2 0 0 2년4월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를개통한이후2 0 0 2

년1 0월2 5일까지7 9 3천건(월평균1 1 3천건)이접속함.

3. 2002년1 1월부터홈택스서비스확대내용

1⃞전자신고

○납세자가 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교

통세5개간접세및 교육세·농어촌특별세2개부가세

( s u r t a x )를전자신고할수있으며

- 이는 세무대리인이아닌, 납세자 본인이 직접처음으로

전자신고하는것임.

○전자신고가 가능한세목은세무대리인이전자신고하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를 포함하여 총 9개 세목으로 확

대됨.

〈향후전자신고확대계획〉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해 오던 부가가치세·원천세에

대하여 2 0 0 3년 1월부터 납세자도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할계획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등 직접세는 첨부서류가

복잡하여개발기간이많이소요되므로2 0 0 3년 이후 개

발할계획임.

8 2 2 0 0 2년 1 1월호

정 책 흐 름

원천세 세무대리인 (계속) 일반납세자는

2 0 0 3 . 1월(예정)

부가가치세 세무대리인 (계속) 일반납세자는

2 0 0 3 . 1월(예정)

특별소비세 - ○

주세 - ○

증권거래세 - ○

인지세 - ○

교통세 - ○

교육세 - ○ 특소·주·교통세

농어촌특별세 - ○ 특소·증권거래세

세 목 현 행 2 0 0 2 . 1 1월부터 비고



2⃞전자고지·납부

〈전자고지〉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는 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를인터넷으로받을수있으며

- 2 0 0 2년 1 1월부터는 지방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도 전자

고지를받을수있게됨.

○전자고지를신청한납세자는모든세목에대하여

- 전자우편또는핸드폰메시지로고지사실을안내받은후

- HTS 홈페이지에접속하여고지내용을확인함.

○전자고지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납세자의편의를 위

하여전자고지와서면고지를병행실시함.

〈전자납부〉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는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접속하여전세목의세금을납부할수있음.

- 전자신고하거나전자고지를받은납세자는은행명, 계좌

번호, 비밀번호만입력하면 간편하게 계좌이체방법으로

세금납부

○이용시간

- 평일9 : 3 0 ~ 1 9 : 0 0 (국민은행16:30, 수협1 7 : 0 0 )

* 금융기관 주5일 근무 실시로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음.

3⃞전자민원

○세무서를경유하여전산발급되는증명민원6종을 인터

넷을통하여신청·조회할수있도록확대함.

- 증명민원조회권한을가지는증명수요처: 금융기관에서

모든HTS 이용가입자로확대, HTS 이용활성화와납세

자의편의를크게도모함.

①민원인: HTS 홈페이지에서증명신청·발급번호확인

②민원인: 증명발급번호를증명수요처에전화등으로통보

③증명수요처(HTS 이용자) : HTS 홈페이지에서증명내용조회

○환급계좌 개설신고, 징수유예신청 등 신고·신청민원

1 0 6종을인터넷으로접수처리하여납세자의편의를크

게제고함.

○처리기간이 4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3 0종의 처리진행

상황을인터넷으로공개하여행정의투명성을높임.

재정포럼 8 3

증명민원( 2종) 증명민원4종추가( 6종)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신 규) 신고·신청민원접수처리( 1 0 6종)참고1

(신 규) 민원처리상황공개( 3 0종)참고2

증명수요처를금융기관으로한정 HTS 이용가입자로확대

현 행 2 0 0 2 . 1 1월부터

HTS 홈페이지
①전자우편, 핸드폰메시지로고지사실안내

②고지내용확인

납세자

납세자 HTS 홈페이지 금융기관
①고지내용조회후

계좌번호등입력

②자동적으로

국고불입

민원인(납세자) HTS 홈페이지 증명수요처
①인터넷으로 ③증명조회

신청·확인

②발급번호통보

<증명민원신청·조회절차>



4. 홈택스서비스이용방법

○세금신고·고지·납부, 민원증명내용은납세자의 재산

권에관계되는중요한정보이므로개인정보보호를위해

- 처음 한번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용자 번호, 비밀번호

를지정받고

- 전자서명법에의한공인인증서를부여받아야함.

○국내 모든 공인인증기관( 6개)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홈택스 서비스에활용할수있도록개선함.

(현행) 한국증권전산(주), 한국정보인증(주), 금융결제원

(추가)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전산원, (주)한국무역정보통신

8 4 2 0 0 2년 1 1월호

정 책 흐 름

징세분야( 4종) 계좌개설(변경) 신고

징수유예신청등

부가가치세분야( 1 3종) 간이과세포기신고

하치장설치신고

임시사업장개설신고등

소득세분야( 7종)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

내용연수및감가상각방법신고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등

재산제세분야( 2종) 상속세및증여세연부연납신청

상속인대표자신고

법인세분야( 8종) 사업연도변경신고

납세지변경신고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등

소비제세분야( 5 3종) 특수용도주정주세면세출고승인신청

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신청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

주정또는원료용주류구입신청등

법무심사분야( 1 6종) 과세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등

국제조세분야( 3종)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신청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

구 분 신고·신청민원

[참고1]  인터넷을통한접수처리대상민원( 1 0 6종)

부가가치세분야( 2종)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 2 0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20  

특별소비세분야( 3종) 특별소비세총괄납부승인신청 3 0

특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 4

특별소비세물품반입신고 5

주세분야( 2 2종) 주류멸실증명신청 4

주조원료용도변경승인신청 5

주세미납세주류반입신고 4

주정제조방법신청서 1 5

탁주,약주제조방법신청서 1 5

고량주제조방법신청서등 1 5

법무심사분야( 3종) 과세적부심사청구서 3 0

이의신청서 3 0

심사청구서 6 0

구 분 신고·신청민원 처리기간

[참고2]  처리진행상황공개대상민원( 3 0종)

(단위: 일)

○공인인증서를보유하고 있는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통하여이용신청할수있도록개선

○공인인증서가없는납세자는세무서를방문하여홈택스서비스이

용신청을하고사용자번호( I D )와비밀번호를지정받음.

-HTS 홈페이지에접속한후 I D와비밀번호를 입력하여공인인증

서를부여받음.

○이후부터는 메뉴를 선택하여 화면의 안내에 따라 클릭하기만

하면손쉽게이용할수있음.

납세자 세 무 서

H T S홈페이지

공인인증기관

①이용신청 ③인증등록대행

⑤공인인증서부여④HTS 홈페이지에

접속

②ID / PW



5. 기대효과

〈납세자측면〉

○홈택스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 납세자는 세금업무

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개인 컴퓨터를통하여 해결할

수있게되므로

- 세금업무를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세

무서와 금융기관 등의 방문에 따른 부담(시간, 비용)이

크게줄어듦.

○납세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전국 어디

서나2 4시간국세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음. 

〈국세청측면〉

○서류 및 세무관서방문자의수가대폭감축되고, 신고·

납부·민원증명등이전산시스템으로처리되므로행정의

신속성과정확성이증대됨.

○납세자와세무공무원이접촉할수있는 기회가대폭 축

소되어세정의투명성도제고됨.

〈예산절감효과〉

○홈택스서비스로 인해 연간 약 1 , 7 0 0억원의 사회적 비

용등이절감될것으로기대됨.

[붙임1] 홈택스서비스이용현황(2002.10.25 기준)

○HTS 이용가입자현황

재정포럼 8 5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서울시내세무대리인( 2 0 0 0 . 7 ) (계 속)

원천세 ⇒전국세무대리인( 2 0 0 2 . 7 )

납세자시험실시 모든납세자

( 2 0 0 3 . 1월)

특별소비세·주세 납세자시험실시 모든납세자

증권거래세 (신규) 모든납세자

인지세 〃 〃

교통세 〃 〃

전자고지·납부 부가가치세예정고지납부( 4월) 주민세(지방세)전자고지추가

→전세목확대( 6월)

전자증명민원 ( 2종)사업자등록증명, ( 6종)휴·폐업사실,납세사실,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추가

신고민원 (신규) ( 1 0 6종)신고민원접수처리

민원처리공개 (신규) ( 3 0종) 4일이상소요민원

세무안내 고지사실안내 환급·복권당첨안내등

(이메일, 모바일) 세무신고안내 추가

구 분 현 행 2002. 11월부터

[붙임2] 홈택스서비스의단계별제공내용



Ⅰ. 주요내용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특례규

정에의한세금감면’을의미

○2 0 0 2년 조세지출보고서는 1 9 9 9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이래4번째로작성되는것으로서

- 관세를포함하여 모든 국세의 조세지출항목에 대해 전

년도실적및금년도전망액을기능별·세목별·감면방

법별로제시하여조세감면제도의효율성을제고

* 동 보고서는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정기국회(재경위, 재결

위)에제출예정

○2 0 0 1년 조세지출의 실적은 1 3조 7 , 2 9 8억원으로

G D P ( 5 4 5조원)의 2.5%, 관련국세( 8 9조원) 대비

1 3 . 4 %임.

○2 0 0 2년조세지출전망액은1 4조4 , 0 0 2억원으로GDP 전

망액( 5 8 9조원)의2.4%, 관련국세전망액의1 3 . 0 %임.

- 2 0 0 2년전망액증가는주로신용카드사용확대, 근로자

에대한교육비, 의료비등특별공제확대및중소기업에

대한세액감면증가에기인함.

* 국세대비조세지출비율은해마다축소되는추세에있음.

1 4 . 6 % ( 1 9 9 9 )→1 3 . 8 % ( 2 0 0 0 )→1 3 . 4 % ( 2 0 0 1 )→

1 3 . 0 % ( 2 0 0 2 )

○정부는앞으로도비과세·감면을지속적으로축소·정비

하여‘넓은세원, 낮은세율’체계를확립해나가되, IT·

BT, R&D 등성장잠재력확충과중산·서민층의생활안

정을위한지원은필요한범위내에서계속해나갈예정임.

Ⅱ. 2002년조세지출보고서의개요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특례규정

에의한세금감면’을의미하며

○조세지출보고서는 특정부문에 대한 조세지출 집중과

지나친조세지출억제등 재정운용의효율성제고를위

해작성

□금년도 조세지출보고서는 1 9 9 9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이래4번째로작성되며

8 6 2 0 0 2년 1 1월호

정 책 흐 름

2 0 0 2년 조세지출보고서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조세지출예산과에서 2 0 0 2년 1 0월 1 8일에발표한「2 0 0 2년조세지출보고서」의전문입니다.



○관세를 포함한 모든 국세의 2 6 9개 조세지출항목에 대

해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전망액을 기능별·세목별·

감면방법별로구성

* 동 보고서는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정기국회(재경위, 예결

위)에제출예정

□금년도 조세지출보고서 작성 결과 조세지출의 절대액

은 증가되고있으나 국세대비 조세지출비율은점차줄

어드는추세로( <표1> 참조)

○비과세·감면을축소·정비하여‘넓은세원, 낮은세율’

기반을구축해나간다는조세정책방향과일치

Ⅲ. 2001년조세지출실적및 2 0 0 2년 전망

□2 0 0 1년조세지출실적은1 3조7 , 2 9 8억원으로

○2 0 0 0년조세지출대비4 , 4 7 4억원(3.3%) 증가하였으나

○조세지출비율은2 0 0 0년대비0.4%p 낮은13,4% 수준

□2 0 0 2년도조세지출전망액은1 4조4 , 0 0 2억원으로

○2 0 0 1년 조세지출대비6 , 7 0 4억원(4.9%) 증가할것으

로전망되나

○조세지출비율은2 0 0 1년보다0.4%p 낮은1 3 . 0 %로 전

망되어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임.

* 1 4 . 6 % ( 1 9 9 9 )→1 3 . 8 % ( 2 0 0 0 )→1 3 . 4 % ( 2 0 0 1 )→

1 3 . 0 % ( 2 0 0 2 )

○2 0 0 2년 조세지출 전망액 증가는 주로 신용카드 사용

감면확대, 근로자및 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증가

에기인함.

재정포럼 8 7

조세지출( A ) 1 0 5 , 4 1 9 1 3 2 , 8 2 4 1 3 7 , 2 9 8 1 4 4 , 0 0 2 3 . 3 4 . 9

·직접세 7 3 , 6 8 9 95,147 9 7 , 1 8 3 101,099 2 . 1 4 . 0

·간접세 31,730 3 6 , 2 9 3 39,025 41,489 7 . 5 6 . 3

·관세 1 , 3 8 4 1 , 0 9 0 1 , 4 1 4 - 2 1 . 2 2 9 . 7

관련국세( B ) 6 1 4 , 5 3 2 8 3 2 , 2 1 4 886,020 961,324 6 . 5 8 . 5

조세지출비율(A/A+B, %) 1 4 . 6 1 3 . 8 1 3 . 4 1 3 . 0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전년대비증감률

실적( C ) 실적( D ) 실적( E ) 실적( F ) E / D F / E

<표1 > (단위: 억원, %) 

신용카드사용의활성화에따른감면확대 7 , 4 5 2 13,054 5 , 6 0 2

·신용카드사용금액근로자소득공제 2 , 0 2 7 6,233 4 , 2 0 6

·신용카드발행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 5,425 6 , 8 2 1 1 , 3 9 6

근로자에대한특별공제확대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등 1 4 , 4 8 0 17,268 2 , 7 8 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4 , 7 1 7 7 , 5 2 4 2 , 8 0 7

합계 2 6 , 6 4 9 3 7 , 8 4 6 1 1 , 1 9 7

2 0 0 1년 2 0 0 2년
증가액

실적 전망

<표2> 2002년전망액의주요 증가요인

(단위: 억원)



□2 0 0 2년 조세지출전망액 1 4조 4 , 0 0 2억원의‘기능별’

주요내용

- 2 0 0 2년 전체 조세감면 예상액은 1 4 . 4조원이나 조세감

면중 근로자( 3 . 4조, 23.4%), 농어민( 2 . 2조, 15.1%),

중소기업( 1 . 8조, 12.4%), SOC 등( 1조, 6.8%), 사회보

장 등 사회개발( 2 . 1조, 14.3%), 국방( 0 . 7조, 4.7%) 등

경직성지출( 1 1 . 2조, 78%)이대부분을차지

1. 근로자·농어민등중산·서민층지원: 총6조 8 , 4 4 0

억원( 4 7 . 5 % )

○근로자에대해지원: 3조 3 , 6 7 0억원( 2 3 . 4 % )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근로자주식저축·장기증권저축에대한세액공제등

○농어민에대한지원: 2조 1 , 7 6 9억원( 1 5 . 1 % )

- 농·어업용기자재와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등

○저축지원: 1조3 , 0 0 1억원( 9 . 0 % )

- 조합예탁금, 개인연금저축, 근로자우대저축에대한비과

세등

2. 중소기업·투자·R&D 등기업에대한 지원 : 총 4조

7 , 2 4 9억원( 3 2 . 8 % )

○중소기업에대한추가지원: 1조7 , 7 9 4억원( 1 2 . 4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등

○투자, R&D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 1조

9 , 5 8 1억원( 1 3 . 6 % )

- 임시투자·생산성향상설비투자·R&D 설비투자 세액

공제등

○SOC, 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원: 9,885억

원( 6 . 8 % )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지방이전기업에 대

한세액감면등

3.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등 지원 : 2조 6 1 9억원

( 1 4 . 3 % )

○사회복지법인기부금손금산입등 사회보장지원: 1조

3 , 8 0 7억원( 9 . 6 % )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등 교육·문화

지원: 4,045억원( 2 . 8 % )

○천연가스시내버스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등환경보호

지원: 2,767억원( 1 . 9 % )

4. 방위산업체 등 국방부문에 대한 지원 : 6,709억원

( 4 . 7 % )

○군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군수품 및 방위

산업물품에대한부가가치세및관세면제등

□2 0 0 2년‘세목별’조세지출전망액은

○소득세 5 5 , 6 3 8억원(38.6%), 법인세 4 5 , 2 9 6억원

(31.5%), 부가가치세2 8 , 9 2 9억원( 2 0 . 0 % )으로

8 8 2 0 0 2년 1 1월호

정 책 흐 름



○3개세목의조세지출전망액이9 0 . 1 %를차지

□2 0 0 2년‘감면방법별’조세지출전망액은

○직접세 부문 중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통한직접감면이9조5 , 8 1 4억원( 6 6 . 5 % )이고

○직접세 부문 중 준비금, 과세이연 등을 통한 간접감면

은5 , 2 8 5억원( 3 . 7 % )이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에 의한 간접세 감면은 총 4조

1 , 4 8 9억원( 2 8 . 8 % )임.

Ⅳ. 앞으로의운영방향

□최근 공적자금 상환, 교육, 사회복지, SOC, 의료보험

손실보전 등을 위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잠재성장률수준이상의경제성장을통한큰폭의 세수

증가를기대하기가어렵고

○각국이조세경쟁력확보를위해서세율등을인하하고있

어 새로운세목신설이나세율인상을통한세수확보는

곤란

□따라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조세

감면을 받는 자와 받지못하는자와의 과세형평성을제

고하기 위해서는비과세·감면을합리적으로축소하여

‘넓은세원, 낮은세율’체계를구축해나갈필요

○일몰기한이 도래한비과세·감면규정은연차적으로축

소·폐지

○실효성이없거나지원목적이달성된조세지원제도를연

차적으로폐지

○다만, IT.BT·R&D 등 성장잠재력 확충, 중산·서민

층 생활안정을위한지원은필요한범위내에서계속적

으로지원

재정포럼 8 9



Ⅰ. 그동안의경제상황과재정운용

□외환위기 직후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실업률이

급증하는어려움에직면

※GDP : (1997년) 5.0% →( 1 9 9 8년) -6.7%

※실업률: (1997년) 2.6% →( 1 9 9 8년) 6.8%(146만명)

○재정이 적자를 감내하면서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을

크게 확충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도입등복지서비스를강화

○이와함께S O C·중소기업지원등경제살리기에도앞장

○그결과우리경제는 1 9 9 9년부터빠른회복세시현

※GDP : (1998년) -6.7% →( 1 9 9 9년) 10.9% →( 1 9 0 0년)

9 . 3 %

□지난 2 0 0 1년에는 대미테러등에 따른 영향으로세계경

제가동반침체하는가운데우리경제의어려움도지속

○이에따라정부는두 차례의추경편성( 6 . 7조원)과재정

집행활성화를통해경기진작을적극뒷받침

○그 결과 2 0 0 1년 경제성장에 대한 재정기여율이 크게

향상됨으로써상대적으로양호한3 . 0 %의성장달성

※경제성장에대한재정기여율

( 2 0 0 0년) 1.8% →( 2 0 0 1년) 23.6%

□이와 같이재정이 경제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대응함

으로써 경제활력회복을뒷받침하고건전재정기조로의

복귀기반도마련

○빠른 경제회복에 따른 세수증대와 재정건전화노력에

힙입어 외환위기 발생 3년만인 2 0 0 0년에 통합재정수

지가흑자로전환된이후흑자기조유지

※ 2 0 0 0년 이후공공근로사업등 한시적 지원예산의축소·

조정을통해일반회계적자국채발행규모감축

9 0 2 0 0 2년 1 1월호

정 책 흐 름

최근 경제동향과2 0 0 3년도 재정운영방향

※이자료는기획예산처기획관리실에서2 0 0 2년 1 0월 1 6일에발표한「최근경제동향과2 0 0 3년도재정운영방향」의전문입니다.

실업대책·사회안전망 2 . 6 5.3 9 . 5 2 6 5 . 4

사회간접자본 10.3 11.6 1 3 . 5 3 1 . 1

중소기업·수출 2 . 9 3.6 4.5 5 5 . 2

‘9 7예산( A ) ‘9 8예산 ‘9 9예산( B ) B / A

(단위: 조원, %)



□외국에서도 적극적 재정운영을 통한 위기극복과 재정

건전성회복에대해매우긍정적으로평가

○IMD 평가결과 2 0 0 2년 국가경쟁력이 2 7위로 1 9 9 8년

( 3 6위) 대비9단계상승

- 재정건전성( 9위 → 3위) 등 정부행정 효율성 향상이 국

가경쟁력상승에크게기여

○M o o d y’s 등국제신용평가기관의국가신용등급상향조

정시재정건전성이주요평가요인으로작용

※M o o d y’s : (1997.12) Ba1 →(2002.3) A3(4단계상향조정)

※Fitch : (1997.12) B- →(2002.6) A(9단계상향조정)

※S&P : (1997.12) B+ →(2002.7) A-(7단계상향조정)

Ⅱ. 최근경제동향과 정책대응방향

1. 최근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가 부진한 가운데도 금년

6 %대성장이예상되는등안정성장기조유지

□다만, 세계경제회복지연, 중동정세불안, 주가하락등

잠재되어있는대내외불안요인에사전대처할필요

□국내경제는 견조한 성장세(상반기 내수 → 하반기 수

출)가이어지는가운데물가·고용안정세도지속

○실물경제는수출호조와내수안정에힘입어금년중6 %

대의성장달성전망

- 산업생산과서비스업활동의견조한증가세지속

※산업생산: (2002.1/4) 3.9 →(2/4) 6.8 →( 7월) 8.7 →

( 8월) 8.5%

※서비스업: (2002.1/4) 9.1 →(2/4) 9.0 →( 7월) 9.5 →

( 8월) 7.9%

- 소비는 2 / 4분기 이후 다소 둔화되고 있고, 설비투자회

복( 8월증가세반전)은완만하게나타날가능성

※도소매판매 : (2002.1/4) 8.0 →(2/4) 6.4 →( 7월) 6.6

→ ( 8월) 6 . 0 %

※설비투자추계: (2002.1/4) 2.2 →(2/4) -0.2 →( 7월) -

3.3 →( 8월) 1 . 3 %

- 수출은 하반기 들어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

며, 9월일평균수출은작년이후가장높은수준

※수출: (2002.1/4) -11.1 →(2/4) 5.0 →( 7월) 19.0 →

( 8월) 18.9→( 9월) 12.6%

※일평균수출액: (2002.1월) 4.59 →( 8월) 5.71 →( 9월)

6 . 3 4억달러

○특히, 6%대의경제성장은미국, 일본등선진국뿐만아

니라경쟁국가인대만, 싱가포르등과비교할때양호한

수준

※2 0 0 2년 성장전망(IMF, %) : 미국2.2, 일본-0.5, 싱가포

르3.6, 대만3.3, 홍콩1.5, 중국7 . 5

재정포럼 9 1

경제성장률 - 6 . 7 1 0 . 9 9 . 3 3 . 0 6 수준

통합재정수지/ G D P - 4 . 2 - 2 . 7 1.3 1 . 3 0 . 9

일반회계국채발행 9 . 7 1 0 . 4 3 . 6 2 . 4 1 . 9

1 9 9 8년 1 9 9 9년 2 0 0 0년 2 0 0 1년 2 0 0 2예산

(단위: %, 조원)



○소비자물가는 8∼9월중 풍수해의 영향으로 다소 상승

하였으나 전반적인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

도3% 수준에서안정

※소비자물가 : (2002.상) 2.6 →( 7월) 2.1 → ( 8월) 2.4

→ ( 9월) 3.1%

※실업률 : (2002.1/4) 3.6 →(2/4) 3.1 → ( 7월) 2.7 →

( 8월) 2.9%

□다만, 주가하락, 가계대출증가, 부동산가격상승 등에

따라국민들의체감경기가둔화되고있는상황

○주가는미국증시침체등에따라불안정한모습

※종합주가 : (2002.6월) 742.7 → ( 9월) 646.5 →

(10.10) 584.0

○가계대출 증가( 2 0 0 1말 353 → 2 0 0 2 . 6월 4 1 0조원)로

가계부담이커지고금융기관의건전성도해칠우려

○부동산 가격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잠

재적상승요인에따른불안심리상존

□특히, 미-이라크전쟁발발가능성, 국제금융시장불안

등으로향후세계경제성장전망이불투명한상황

※ 2 0 0 2년 세계경제성장 전망조정(IMF, 2002.9월) : 미국

(2.3 → 2.2%), 일본(-1.0 → -0.5%), 유럽(1.4 →

0.9%), 한국(5.0 →6 . 3 % )

2. 당면정책대응방향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거시경제 전

반에대한면밀한점검을통해신축적으로대응

○탄력적인 거시경제 운용과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성장’과‘경제체질개선’을뒷받침

□특히, 실물경제지표가비교적양호한만큼증가하는가

계대출 증가 등 불안요인에대한적극적인 정책대응으

로경제주체들의불안심리를해소하는데중점

□신축적인 거시정책 대응을 통해 내수·수출·투자 등

각경제부문의균형성장세를지속적으로뒷받침

○재정정책은 그동안의경기중립적인집행기조를유지하

는가운데태풍피해로인한추경예산을차질없이집행

※재정집행률: (상반기) 48.8% →(하반기) 51.2%

- 이 경우 2 0 0 2년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제외)는

균형수준을회복할전망(GDP 대비: 2001년-1.5% →

2 0 0 2전망- 0 . 5 % )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여 경기회복, 선거 등에 따른

국민들의체감물가안정유도

○공공요금, 전·월세, 농축수산물등 서민생활과직결되

는부문을중심으로수급및가격안정노력강화

○임금 및 개인서비스가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불공

정거래행위에대한조사강화

○유가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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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 일부 불확실요인에 대한

적극적정책대응으로시장의불안심리확산방지

○우리 증권시장이 외부요인에 의해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도록장기안정적인수요기반확충

- 기업연금제도를도입하기위한기업연금법제정추진

- 연기금의 주식투자규모 확대( 2 0 0 2년 2.3 → 2 0 0 3년

4 . 9조원)와함께장기투자 세제혜택강화, 주식연계채권

도입등제도개선추진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업축소 등을 통해가계대출 업무를 엄격히

관리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차단하기 위한 세제개편 및

주택공급확대지속추진

-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양

도소득세의투기억제기능강화(실거래가액과세등)

□금융·기업·공공·노동부문의주요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마무리하여경제체질개선및불확실성축소

○금융기관 민영화와 하이닉스 등 기업 구조조정현안과

제를일관성있고투명하게처리

○법과원칙에 따른노사문제해결 등을통해노사상생의

생산적노사문화정착

○공기업 민영화, 철도 구조개혁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

고,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제정으로방만경영방지

Ⅲ. 2003년재정운용(정부안기준)

1. 2003년재정운영여건

□세계경제는연평균3 %대의성장세를회복할전망

○다만, 중동정세 불안,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

로경기회복속도는완만할것으로예상

※세계경제전망(IMF) : 2002년2.8% →2 0 0 3년 3 . 7 % ,

(미국 : 2002년 2.2% → 2 0 0 3년

2 . 6 % )

□내년도우리 경제는경기회복세의지속 및세계경제 회

복에따라안정성장기조가유지될전망

○경제성장은소비·건설등의내수안정과수출의본격적

회복으로6% 내외의실질성장을보일전망

※대부분의경제전망기관들도6% 내외의성장전망

○소비자물가는3 %대에서안정될전망

- 우리경제가잠재성장률수준의성장세가이어지면서총

수요측면의물가상승압력은크지않을전망

재정포럼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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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년나라살림모습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 0 0 2년 대비 1.9% 증가한

1 1 1 . 7조원, 특별회계를포함한순계규모는4.1% 증가

한1 5 5 . 8조원

□2 0 0 3년 예산은건전재정기조를견지하는경기중립적균

형예산으로서우리경제의안정성장을뒷받침해나갈계획

□일반회계예산규모는2 0 0 2년예산 대비1.9%, 본예산

대비5.5% 증가한1 1 1 . 7조원

○국세수입은2 0 0 2년예산대비9 . 4조원증가한1 0 3 . 2조원

○세외수입은공기업주식매각수입감소(6.7 →1 . 6조원)

등으로2 0 0 2년예산대비 7 . 3조원감소한8 . 5조원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 규모는 3.2% 증가한 1 8 3 . 1

조원, 순계규모는4.1% 증가한1 5 5 . 8조원

□기금( 4 7개) 운용규모는 2 0 0 2년 대비 10.2% 증가한

1 5 9 . 8조원

○사업성기금( 3 9개)의운용규모는4 8 . 2조원으로금년수준

3. 2003년예산및기금의주요특징

가. 재정건전성확보

□2 0 0 3년은균형재정을달성하여재정건전화기반마련

○2 0 0 3년에는 주식매각수입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도 불구하고 1 9 9 8년 이후6년만에일반회계적자국채

발행중단

※1 9 9 9년 1월 중기재정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연도 2 0 0 6년

보다3년앞당겨균형재정달성

○통합재정수지는GDP 대비3% 수준의흑자기조를유지

하고사회보장성기금을제외할경우균형수준

□건전재정은 안정성장및 국가신뢰도 제고를 위한필수

적정책과제

○건전재정은 장래 예측하지 못한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의 최종안전판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대

외신인도제고에도크게기여

※외환위기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국가채무가G D P의13% 수준에불과할정도로재정이튼

튼했기때문

□내년도균형재정 달성으로, 국민에대한약속을 이행하

고건전재정회복의확고한의지를표명

○또한 차기정부의부담을완화하고, 향후경제가어려워

질경우적극적인재정정책을수행할여력확보

9 4 2 0 0 2년 1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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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A ) 105.9 109.6 1 1 1 . 7 5.5 1 . 9

·국세수입 93.8 9 3 . 8 1 0 3 . 2 9.9 9 . 9

·세외수입 1 2 . 1 1 5 . 8 8 . 5 - 2 9 . 8 - 4 6 . 2

특별회계( B ) 6 8 . 1 6 7 . 8 71.4 4 . 8 5 . 3

총계(순계) 1 4 6 . 0 1 4 9 . 7 1 5 5 . 8 6.7 4 . 1

기금 144.4 -  159.2 10.2 -

‘0 2본예산(A) ‘0 2추경예산( B )‘0 3예산안( C )
증가률

C / A C / B

(단위: 조원, %) 



나. 재정운용의효율성제고에중점

□모든재정사업은영점기준에서재검토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은전문연구기관의예비타당성조

사를통해시급성이낮은사업착수를억제

* 2 0 0 2년상반기에3 0개신규투자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

사결과1 3개사업만사업타당성인정

○기존사업은 사업타당성재검토, 집행실적점검등을통

해사업우선순위, 투자규모재조정

□그동안 투자가크게늘어난R&D, 정보화등 미래대비

투자는성과제고에역점

○R&D, 정보화, 중소기업 예산은 외부전문가의 사전검

토를거쳐편성함으로써부처간·사업간중복을방지

○R&D 예산의사전기획기능을강화하여재원배분의효

율성제고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객관적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등사회복지서비스의내실화추구

○사회복지 전담요원에대한PDA 지급을통해복지서비

스의질을제고하는동시에수급대상자관리강화

○행정전산망 등을 통한 철저한 자산·소득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선정의형평성제고

○근로소득 공제율 확대( 1 0∼15% → 30%) 등을 통해

근로와복지연계시스템강화

다. 기금운용시스템을획기적으로개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2 0 0 1 . 1 2 )을 통하여 그동안 예산

에 비해상대적으로 방만하게 운용되었던기금에 대한

재정규율확립

○국회 심의·의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에준하여철저히검토·조정

□예산·기금의 역할분담을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등재정운영의효율성제고

○예산·기금에서중복지원하던사업을 사업성격과재원

여건을감안하여예산또는기금으로일원화

→중복지원방지로약 2 , 0 0 0억원의재정을절감

(예시) 생활체육분야는 기금으로, 국가대표선수 관리

운영등은예산으로일원화

○기금의 설치목적, 사업성과등을감안하여유사사업통

폐합, 부대사업축소등을통해핵심사업중심으로지원

□기금여유자산운영의전문성·수익성제고

○연기금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는‘연기금투자풀’제도

활성화

재정포럼 9 5



9 6 2 0 0 2년 1 1월호

정 책 흐 름

※ 2 0 0 2년8월말현재투자풀예탁규모는2 . 3조원수준

○주식투자규모를 확대( 2 0 0 2년 2 . 3조원 → 2 0 0 3년 4 . 9

조원)함으로써수익률 제고는 물론 금융시장의안정성

제고에기여

□실업률하락등여건변화를감안하여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보험료를인하하여국민부담경감( 7 , 1 0 0억원수준)

Ⅳ. 주요분야별 재정투자방향(정부안기준)

<교육>

□그동안의추진현황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인상( 2 0 0 1년, 내국세의11.8% →

13.0%) 등교육투자규모지속확대

※교육예산(조원) : (1998) 14.7 →(2002) 22.5(53.1% 증)

○그결과 초중고학급당학생수( 1 9 9 7년 4 0 . 4명 → 2 0 0 2년

3 5 . 6명) 등교육여건이개선되고, 대학의경쟁력도향상

○교육부문 지출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국민들이체감하

는공교육에대한투자성과는미흡

* 총공교육비/GDP(%, 1998년) 한국7 . 7 ( 2 0 0 2년), 미국6 . 4 ,

독일5.6, 일본4.7, OECD 평균5 . 7

□ 2 0 0 3년교육투자방향

○초중등교육환경을OECD 수준으로획기적으로개선

- 과밀학급해소를위해1 2 . 5조원투자( 2 0 0 1∼2 0 0 4년)

→학급당학생수를3 5명으로감축

○중학교 무상교육 확대, 저소득층의 5세아에 대한 무상

교육실시등균등한교육기회확대

○대학의연구능력강화및 구조개혁촉진으로국제경쟁력

제고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경쟁력 있는 인력양성을위해

전문대학및실업계고교특성화지원강화

<기본방향>

□2 0 0 3년 재정운용은어려운 세입여건 등을감안하여 투

자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엄격한

재정규율을 확립하여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하는

데중점

□그동안의 투자성과를중심으로국가전체의 투자우선순

위를결정하고‘선택’과‘집중’의원칙에따라전략적분

야에중점투자

○교육, 연구개발( R & D )·정보화 등 민간이 수행하기 어

려운미래대비투자는재정이선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등에따른생산적복지시스

템을내실화하는데중점지원

○월드컵의성공적개최를계기로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

가실현, 외국인투자유치확대, 수출증진에역점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교육문화분야의 증가율은 8

∼9% 수준인반면, 외국에비해 지출비중이높은 경제

사업비의증가율은2∼5% 수준

※경제사업비비중(%) : 한국25.2, 미국6.7, 프랑스8 . 2



<연구개발( R & D )·정보화>

□그동안의추진현황

○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R & D·정보화투자대폭확대

※ R & D /일반회계(%) : (1998) 3.6 →(2002) 4.5

※정보화예산(조원) : (1998) 0.7 →(2002) 1.6(2.3배)

○그결과과학기술경쟁력및정보화지표가크게개선

※과학기술경쟁력(IMD) : (1998) 28위→(2002) 10위

※인터넷이용자수(만명) : (1998) 310 →(2002) 2,700

○그러나, 투자확대과정에서사업간중복투자등을감안

하여R＆D 투자효율에대한점검·평가가필요

□ 2 0 0 3년 R & D·정보화투자방향

○R & D·정보화분야에대한‘선택적집중’투자로미래

성장동력확충

- 기초연구투자를강화하여선진국형연구기반조성

* 기초연구투자 비중(%) : (2001) 17.3 →(2002) 19.0%

→ ( 2 0 0 3안) 19.6

- 미래유망신산업의 원천인 IT, BT, NT 등국가전략분

야의집중육성

- 인터넷확산추이를반영하여문화·토지·교통등 국민

생활과직결되는사회각부문의정보화추진

○정보화 수준이국가·기업·개인의경쟁력을결정하는

만큼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에도중점지원

○투자효율성제고를위해재정지원시스템개선

- 외부전문가에의한사전기획·사후평가기능을 보다 강

화하여부처간·사업간중복투자를체계적으로방지

<사회간접자본( S O C ) >

□그동안의추진현황

○그동안 도로·항만 등 S O C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

여산업경쟁력제고와국토균형발전에기여

※SOC투자(조원) : (1998년) 11.6 → (2002년)

16.0(37.9% 증가)

※4차선 이상 국도연장(km) : (1997년) 4,930 →( 2 0 0 2년)

7 , 5 4 8 ( 1 . 5배)

※항만하역능력(백만톤/년) : (1997년) 295 →( 2 0 0 2년)

4 3 0 ( 1 . 5배)

○다만, 정부부문의 S O C투자비중은 높으나, SOC 축적

도는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

※S O C투자/GDP(%) : 한국2.0, 독일1.2, 프랑스1.0, 영국0 . 9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k m /평방킬로미터) : 한국0.8, 독일

1.8, 프랑스1.6, 영국1 . 5

□2 0 0 3년 S O C투자방향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S O C투자 지속 확충(16.0 →

1 6 . 8조원)

- 특히, 도로·철도·항만·공항등 S O C사업을전국적으

로균형있게지원하여지역균형발전도모

○수송효율이높은철도, 항만등의투자비중제고

재정포럼 9 7



- 경부고속전철과 호남선 전철화는 2 0 0 4년 4월에 동시

개통

○도로는기간간선망구축과안전시설확충에역점

○항구적 치수대책추진과함께 서민생활안정을위한주

거인프라확충

- 임대주택1 0 0만호건설계획뒷받침( 2 0 0 3년8만호건설)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

□그동안의추진현황

○동북아지역의 물동량 선점및 비즈니스 거점화를위한

중국, 홍콩등주변국가경쟁이가속화

※향후5∼1 0년내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의위상을확보

하지못할경우우리경제발전이크게위축될가능성

○2 0 0 2년4월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을위한기

본계획(Master Plan) 확정

- 공항·항만등물류시설확충을통해동북아물류중심지

로육성

-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세계

유수기업및금융의동북아거점역할수행

□2 0 0 3년재정지원방향

○항만, 공항건설등에대한 지원확대를통해동북아비

즈니스중심국가실현계획을차질없이뒷받침

○부산신항·광양항을동북아중추항만으로개발

- 부산신항은2 0 1 1년까지2 5선석을개발하되, 1단계3선

석은당초계획보다1년앞당긴 2 0 0 6년에완공

- 광양항은2 0 1 1년까지 2 4선석을 개발하되, 2003년까지

4선석을추가건설(총1 2선석운영)

○인천공항을동북아물류중심기지로육성하기위해2단

계확장사업지원

○영종도 관세자유지역조성 등을통해 외국인투자여건

개선

<남북경제협력>

□그동안의추진현황

○2 0 0 0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을확대 조성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의안정적지원기반마련

○제2차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2 0 0 2 . 8 . 2 7∼3 0일)에

서주요경제협력사업의추진일정에대해합의

- 경의선, 동해선철도·도로건설및개성공단개발, 임진

강수해방지사업등을금년중본격추진할계획

□2 0 0 3년재정지원방향

9 8 2 0 0 2년 1 1월호

정 책 흐 름

·기금운용규모 3 , 0 8 1 7 , 6 4 2 1 0 , 1 9 3

·일반회계출연 1,000 5,000 4 , 9 0 0

2 0 0 0년 2 0 0 1년 2 0 0 2년

(단위: 억원) 



○남북협력사업 예산은 남북협력기금에 일괄 계상하여

체계적으로지원

- 경의선연결, 금강산관광사업등주요경협사업및인도

적 차원의 대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2 0 0 2년중 소요

(약5 , 8 9 3억원)는남북협력기금여유재원등으로충당

○2 0 0 3년에는남북협력기금에3 , 0 0 0억원을출연하여기

금운용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여 남북경협사업

및인도적지원사업을차질없이뒷받침

<공적자금상환대책>

□공적자금상환대책(안)

○현재공적자금상환소요는총 9 1조원수준

(원금손실6 9조원+재특이자융자2 2조원= 9 1조원)

○공적자금 손실은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감안하여 금융

부문과재정에서분담

- 금융부문: 향후2 5년동안 0 . 1 % p의특별보험료를부과

하여2 0조원분담(총손실의2 2 % )

- 재정부문: 원금손실4 9조원, 이자손실2 2조원(기투입)

등총 7 1조원분담(총손실의7 8 % )

○향후 회수규모가 추정치와달라지는 경우 등에대비하

여일정기간마다손실분담을재계산하는제도도입

□동대책에따른재정부담을차질없이뒷받침

○공적자금 상환기금을신설하고, 기금부담의국채를발

행하여보증채를상환

- 매년 2조원(현재가치기준) 수준을 일반회계에서지원,

기금부담국채의원리금을2 5년내상환

○공적자금원리금상환재원은세수 증대및 세출절감을

통해조달

- 조세감면축소·에너지세율인상 등 세수증대로 9년간

총 3 9 . 1조원(현재가치기준2 5 . 4조원) 보전

- 세출구조조정을통한세출감축( 2 5년간2 4 . 5조원, 현재

가치)

<참고> 주요부문별 재원배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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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99,948 1 0 9 , 2 1 1 9,263 9 . 3

·교 육 2 2 5 , 2 8 2 2 4 3 , 7 3 9 18,457 8 . 2

·과학기술( R & D ) 4 9 , 5 5 6 5 2 , 5 8 3 3 , 0 2 7 6 . 1

·정보화 1 6 , 1 1 4 1 6 , 8 1 7 7 0 3 4 . 4

·문화·관광 1 3 , 9 8 5 1 4 , 2 6 6 2 8 1 2 . 0

·S O C 159,860 167,560 7,700 4 . 8

·수출·중소기업 18,908 20,429 1 , 5 2 1 8 . 0

(한시적자금지원포함) ( 3 5 , 9 6 8 ) ( 3 2 , 9 0 2 ) (-3,066) ( - 8 . 5 )

·농어촌지원 99,928 1 0 2 , 6 5 0 2,722 2 . 7

·안전·건강 3 2 , 3 2 1 39,394 7 , 0 7 3 2 1 . 9

·환경개선 2 8 , 6 2 9 2 9 , 6 8 7 1 , 0 5 8 3 . 7

·통일·외교 8 , 1 5 1 6 , 7 7 9 - 1 , 3 7 2 - 1 6 . 8

·국방비 1 6 3 , 6 4 0 1 7 4 , 0 6 4 1 0 , 4 2 4 6 . 4

·인건비 2 0 8 , 2 5 4 2 2 6 , 2 4 6 1 7 , 9 9 2 8 . 6

분 야
2002 예산 2 0 0 3예산안 증감 증감률

( A ) ( B ) ( B - A ) ( B / A )

(단위: 억원, %)



재정통계
•중앙재정Ⅱ편

•중앙재정Ⅲ편

1. 일반회계 세출소관별 결산액

•중앙재정Ⅳ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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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1 0 3

재정통계



1 0 42 0 0 2년 1 1월호

재정통계



재정포럼 1 0 5

재정통계



1 0 62 0 0 2년 1 1월호

재정통계



재정포럼 1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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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82 0 0 2년 1 1월호

재정통계



재정포럼 1 0 9

재정통계



1 1 02 0 0 2년 1 1월호

재정통계



재정포럼 1 1 1

재정통계



1 1 22 0 0 2년 1 1월호

재정통계



재정포럼 1 1 3

재정통계



1 1 42 0 0 2년 1 1월호

재정통계



재정포럼 1 1 5

재정통계

大選에떠밀린예산심의

일반회계 1 1 1조 6 0 0 0억원, 특별회

계 7 1조 3 0 0 0억원, 기금 1 5 9조 8 0 0 0

억원의 2 0 0 3년도 예산심의가 시작

되었다. 이번의 예산은 외환위기

이후 집권한 현 정부가 결정하는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정부가 집행

해야 할 첫 예산이라는 측면을 동

시에갖고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예산에서는 선

거 공약을 마무리하려는현 정부의

조바심이 곳곳에서 읽힌다. 건전

재정정착, 생산적복지구축, 공무

원의보수현실화, 기금개혁, 통일

기반의 구축 등 각종 약속이 모양

을 갖추기위해자리를잡고있다.

선심성증액피해는국민에게

그러나 그 속에는 모순된 주장이

얽혀 있기도 하다. 건전 재정을 위

해 일반회계에서 발행하던 국채 1

조 9 0 0 0억원은 중단됐지만 그만큼

의 부족분은 한은잉여금을앞당겨

사용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축했는데도 보수 현실화

라는딜레마로인해인건비 항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

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행했던

공적자금을 국공채로 전환하는 원

년이 된다.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르면 국채로 전환하는 4 9조원을

갚기 위해 2 0 0 3년 1 4조 7 0 0 0억원

등 2 0 1 1년까지 국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담을 재정위

기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거

시적으로 보면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미시적으로보면 낭비의

소지가 있는사업들이곳곳에 스며

들어있다. 

이를 심의하기 위한 국회가 열리

고 있지만 문제는 대선 정국의 국

회가 온통 차기 정권의 창출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정 기

한을 넘겨가면서 예산투쟁을 하던

국회가 올해는 일찌감치 1개월 이

상 예산심의기간자체를 단축시켜

놓았다. 그런 무관심 속에 특수시

책이니 이색사업이니 하면서 부처

의 사업들이‘끼어들고' 있다. 그리

고 상임위원회에서는‘표 몰이'를

위해사업의 타당성과 관계없이 지

역의 현안이라는 이름하에 선심성

증액으로 일관했다. 16개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삭감된 곳은하나도

없고, 최근 5년간 증액률 1 . 8 %의

무려 두 배가 넘는 3 . 7 %가 증가했

다. 어차피 예결위에서 조정될 사

안이니 인심이나 베풀고 보자는 식

이다. 

한편 예결위에서는 예산 본래의

논리보다는정치적 공세로 대선정

국의 샅바 싸움에 관심이 몰려 있

다. 상임위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

지하면서 예결위원들의 현안을 반

영하다 보면 예산은 더 증액될 가

능성이 높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돌아올것이다. 

민주정치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의회의 예산심의를 지원하고 견제

하기 위한 장치가 발달해 있다. 의

이 런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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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은 장기적인 재정추이를 과학적으

로 분석할 뿐 아니라 대통령 전용

비행기의 비용까지 평가하는 자료

를 내놓는다. 감사원( G e n e r a l

Accounting Office)이 의회에 소속해

있어예산낭비에대한감독이 적극

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의원들의 나눠 먹기

식 예산분배를찾아내 관련의원들

의 명단을 발표하는 등 철저히 견

제한다. 

낭비감시할견제장치마련을

우리의 경우 예산심의 과정을 지

원할입법 보좌기구가 수적으로 미

흡하고, 시민은예산의복잡성과방

대함에 질려 아예 관심을 갖지 못

하고있다. 그러나예산심의과정은

한 나라의 정치발전과 함수관계에

있다.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준, 여당과야당의 합의능력, 시

민의이익을 배려하는 국가의 의지

가 사업으로나타나기때문이다. 막

민주주의를 경험한 남아프리카와

동유럽에서 예산감시 시민단체가

활성화되고있는것도 이러한 이유

에서다. 여야 모두 표를 의식해 적

당히 사업을 끼워 넣고 싶겠지만,

그렇게 해서 끼워 넣은 사업은 두

고두고 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국민

의 어깨를 짓누른다는 사실을 명심

해야한다. 예산은결코‘일년벌어

일년먹고사는' 소비과정이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찍이미국의경

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재정을 읽

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고했다.

이원희한경대교수·행정학·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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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제대로환수해야

올 초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던 강남의 주택가격 상승이 한

풀 꺾였다고 한다. 얼마 전 정부가

사실상 강남지역을 겨냥해 발표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라는고강도

조치가 약발이 먹힌것으로 해석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양

도소득세 중과조치를 비롯하여 올

초부터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억제

를 위해중앙정부와서울시가 내놓

은 세무조사 강화, 분양주택의 원

가 사찰(査察),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자격기간 4 0년 연장, 보유

과세강화등 조치를 보면모두단

기적인 처방에 불과하여 문제를 해

결하기보다는잠복시키는효과만을

갖고있다.

그동안 부동산가격이 들먹일 때

마다도깨비방망이처럼사용되어온

세무조사가 초단기적 처방에 불과

하다는 것쯤은 이미국민들도 식상

할 정도로 익숙해 있다. 세무조사

로 투기문제가 해결되었다면역설

적으로 더 이상세무조사가반복적

으로 사용될 필요는 없었어야 한

다. 분양주택에 대한 원가를 조사

하여 분양가가 과잉 책정된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겠다는 으름장도

소비자 주권시대에는 걸맞지 않는

구시대적발상이다.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 또한 시간

을 좀더 끌어보는 것에 불과하다.

앉은자리에서 분양권을 되팔든지

또는 입주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주택을 되팔든지 어차피 최초분양

권 당첨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재건축의

자격요건을 준공 후 2 0년에서 4 0년

으로연장하는 것도대상아파트에

대한 투기 문제의 해결을 2 0년 뒤

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건축에 의해 주변

지역에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사

업주체가부담하도록하는것이다.

최근 투기억제책으로 보유세의

강화가 중론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원래재산세란 기반시설과같은지

방공공재 공급에 대한대가로 지불

하는 것이다. 재산세가 지방세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우리나라에서는재산세가

투기억제세로 둔갑하고 대신 지방

1 1 62 0 0 2년 1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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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공급은 기반시설부담금

과 같은 다른 수단을 통해 민간에

게 직접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어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지 않고 있

다. 조세 수단을 통한 투기억제의

핵심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제대

로 환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는 국세인 양도소득세가각종비과

세나 감면과 같은 예외 조항 없이

실거래가격 기준의 보편적인 양도

차익환수수단으로 기능하여야한

다. 이러한 점에서‘10.11 조치’역

시 투기지역이라는 특정 지역,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라는특정주

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가 예외

적으로 적용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결정된다는평

범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보다 구

조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은 주택시

장의수급불균형을해소하는 데 있

다. 특히 강남지역이 주택가격 상

승의진원지라면총량적인주택수

요와 공급뿐 아니라 강남과 같은

주거환경에대한수요와 공급의 불

균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 대안은 신도시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강북재개발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신도시 개발이나 강북재개발

모두수도권과서울의 공간구조개

편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이루어져

야 하므로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정공법(正攻法)을택하

는 것이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는

우(愚)를피할수 있는길이다.

崔莫重한양대교수·도시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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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강화가만능아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주택가격

급등현상은 저금리 현상의 지속과

국제수지의 흑자기조 유지, 그리고

적절한투자처를찾지못한풍부한

시중의유동자금에기반을 둔 것으

로서그동안 수차례에걸쳐발표된

정부의각종장단기 대책에도불구

하고수그러들기미를 보이지 않았

다. 그런데 지난번 발표된 ' 6억원

이상 주택 양도세 과세' 방침이라

는 극약처방으로이번주에는 가격

급등의진원지였던서울강남의 재

건축아파트를중심으로안정내지

하락현상을 보이고있다. 

이로써 양도세 정책이야말로 가

장 효과적인 투기 억제 수단임이

이번에도입증된셈이다. 아울러정

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극복을위한, 그리고산업파급

및 고용효과가큰 주택건설업을살

리기 위해서 분양권 전매허용과양

도소득세요건완화 등의 파격적인

투기 조장 정책 이후에 처음 실시

된 투기 억제 정책으로서 정부 정

책의대전환을실감케한다.

정부의‘4 5평 이상 혹은 6억원

이상 주택 양도세 과세' 정책이 시

행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관련법

혹은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의심의과정 혹은시행령의개

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의 검

토와 논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 논의돼야 할 몇 가지

근본적인문제를지적해본다.

첫째, 정부는이렇게특별한정책

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 좀더 신중

했어야 했다. 그동안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주택 실수요

자들에게는신경쓸 필요도 없는세

제였다. 그러나이제는전용면적4 5

평 이상혹은시가 6억원을 초과하

는 아파트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1주택과 관계없이 양도세의

과세대상으로편입될예정이다. 

사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률이

초단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간

단위로 집계되면서 정부의 정책도

짧은주기로 새로운 정책들을토해

내고 있다. 시장에는 나름대로의

가격과 수급 조절 기능이 있게 마

련이며, 부동산 시장은 특히 이러

한 시장 조절의 작동 기간이 짧게

는 분기,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 최근의 정부 정책을

보면 이러한 시장 조절 기능을 무

시한 채 계속 고단위 예방주사를

계속놓고있다는생각이든다.

둘째, 양도소득세의 조정은 취득

및 보유 과세의 조정과 함께 주택

및 부동산 관련 조세 전체를 대상

으로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우선전체적으로부동산에 대한과

세와 자동차 같은 기타의 재산에

대한 과세의 형평 및 역할 분담과

함께, 취득보유및 양도의각 단계

별 조세 배분, 또는 보유세와 거래

세의바람직한 상대적 비중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

은 양도세의 강화와 함께 거래세인

취득과세의 완화가 함께 고려되어

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

써 거래는 활성화하되 보유에는 부

담을준다는 보유과세 강화방향으

로의정책목표를달성할수 있다.

셋째, 예정대로 양도세를 부과한

다고하더라도과연실거래 가격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하는문제이

다. 현재 검인계약서 제도는 모든

국민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제도

임을누구나 알고있다. 즉, 실거래

가격과 검인계약서의 가격이 다른

이 제도가 무엇을, 누구를 위한 제

도인지 알 수 없다. 예컨대 신고가

격을 낮게 하면 다음에 주택을 양

도할때 양도세를 높게물릴수 있

다고하지만 신고가격을근거로 과

세가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고

보면계속이러한 거짓합의가거래

당사자들 간에안 이루어진다는보

장도 어렵다. 아울러 고급주택의

기준인 6억원의 근거도 명확치 않

다. 또한 어떠한 기준금액으로 정

하든 이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

능성이짙다.

넷째, 정책의일관성을위해서양

도세정책에 지나치게의존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1970년대에

도입된 양도소득세제도는 지난 3 0

년간 부동산 경기 조절의 핵심 정

책으로 사용돼 왔다. 세율과 특히

과세대상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자주 바뀌다 보니 세금은 곧 벌금

이라는 인식을 낳았으며 실제 이

세금을 두려워하는 계층은 실수요

자인 반면 진짜 투기꾼들은 이 세

금의 실효 세율이 낮음을 알고 별

로 겁내지않고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종합대책(주택

및 일반 금융)과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사실 조세 정책이나 투

기지역 정책등은중장기 주택정책

및 일반금융정책과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 0 0조원

을 웃도는 시중부동자금을흡수할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부동산

시장만 잡겠다는 발상은 또다른 투

기시장의 출현을 부추기는 정책과

다름없다.

주택시장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

도 내면적으로는 거시경제 변수들

과 연계돼 있고또한미시적으로는

개별가계의 수요특성과공급의 제

약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의 작동에

의해서 움직인다. 장기적인 틀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신중한

정책을추진해 주기를바란다.

조주현건국대부동산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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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대책의한계

정부가 지난 9월에 내놓은 9.4 부

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주택 가격

하락을 가져오긴 했지만 기대만큼

하락 속도가 빠르지 않을 뿐 아니

라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오히려 집

값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자 1 0월

1 1일 다시고강도처방을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난번에 강

화한양도소득세를더욱강화한 것

이다. 즉‘투기지역'이라는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이 지역에서의양도

차익에 대해선 기존의 기준시가 대

신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양도세

를 부과하고, 필요시엔 현행 양도

세율 9 ~ 3 6 %에 최고 1 5 %포인트까

지 탄력세율을 추가로 적용하기로

1 1 82 0 0 2년 1 1월호

이 런 의 견
저 런 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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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리고 기존에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던 전용면적 4 5평 이상및 6

억원 초과의 고급 주택 기준을 앞

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6억원을

초과하면 무조건‘고가 주택'으로

분류해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하기

로 했다.

더욱이 1가구 1주택이라도 그것

이 투기 지역에 있거나 고가 주택

에 해당되면실거래 가격으로 과세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금리 인상을

포함한 보다근본적인대책이 수반

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조세 수단

에 의존함으로써 단기적인 효과는

어느정도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책은되지못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양도소득세강화라는고강

도 수단마저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돼 궁극적으로그 소기의 효과

를 달성할수 있을지도미지수다. 

먼저 조세에만 의존하는 투기 대

책의한계는그동안주택가격급상

승의원인이부동산관련세제의완

화를통한정부의투기조장에도있

었지만 그보다는 낮은 금리와 풍부

한 유동성으로인한투자자금의부

동산 쏠림 현상, 좋은 교육 여건으

로 인한 강남 지역 아파트에 대한

초과수요, 그리고수도권지역에서

의 주택공급부족때문이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으로 인한 가격 상승 문

제는시정하겠지만과다한 주택수

요를유발하는과잉유동성의문제

나 강남 지역 아파트에 대한 초과

수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는 못할것이다.

과잉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선금리를 인상해 통화량을줄여

야 한다. 물론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인한경기침체가능

성과주가폭락으로 인해현재로선

금리인상이 어렵다는정부의 고민

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것

은 불필요하게 머뭇거리다가 금리

인상의타이밍을놓친정부의 정책

실패에기인한것이다. 

다음으로 이번에 강화된 양도소

득세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정부 정책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다. 당장은 1가구 2주택 이

상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투기 지

역이지정되고고가주택의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매물을 내놓거나투

기 수요가 줄면서 어느 정도 가격

하락현상이 나타날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 대책의 일환

으로 사용돼 온 부동산 관련 세제

의 비일관성을 아는 투기자들로선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

특히 투기 지역과 고가 주택의 명

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앞으로 이 제도의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예고하고 따라서 그

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는것이다. 

정부 스스로도 이번 대책이 선제

적 방어 조치라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하향안정세를보이면 실제

적으로적용되지 않을가능성이있

음을내비치고있는것도투기자들

의 관망세를 부추기고, 당분간 부

동산 가격의 불안정한 약보합세를

초래할가능성이있다.

부동산관련세제가효율적이면서

투기억제효과를갖기위해선양도

소득세와 같은 거래 과세를 강화하

기보다과표현실화를통해보유과

세인재산세를강화해야한다.

그리고 관련 세제들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부여함으로

써 부동산 거래자들로하여금 조세

부담에대한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양도소득세는 지

역과가격에 관계없이모든거래에

대해실거래 가격을 적용하면서세

율을 어느 정도 낮출 필요가 있다.

실거래가격의 적용이 어려움이없

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고급 주택

을 포함한 여러 거래에 실거래 가

격을 적용하고 있기에 불가능하지

는 않을것이다.

羅城麟한양대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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